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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

조성윤
제주대 교수ㆍ사회학

한국정부는 제주도 남쪽 해상의 바다 밑에 잠겨 있는 섬, 즉 소코트라 암초

(Socotra Rock) 위에 무인 해양과학기지를 1995년 착공해 2003년 6월 완공하였

다. 헬기 이착륙장, 첨단 관측 장비, 등대, 풍력 발전용 풍차, 안테나 등을 갖춘 

표면 면적 255평, 해수면 위 15층 높이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완성되자, 이곳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해양지명위원회는 소코트라 암초 위에 

건설된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에서 서남쪽 150km 지점의 ‘소코트

라 초(礁)’(Socotra Rock)를 ‘이어도’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소

코트라 초를 이어도로 표기해달라는 중앙지명위원회 건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해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당분간 이어도와 소코트라 초를 병기하다 이어도에 해

양과학기지가 준공되는 2002년께부터 이어도 명칭만 표기할 계획이다.

  소코트라 초는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이 섬을 발견하면서 이어도의 

해도 상 공식지명이 돼왔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해도 상 공식지명인 소코

트라 초는 국제지명위원회에 등록돼 있지 않아 우리나라 연안 해도에서 이어도로 

표기해 배포하면 국제적으로도 이어도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매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소코

트라 암초(Socotra Rock)는 일찍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파랑도(波浪島)라고 불

렀고, 여러 차례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탐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제주

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어도라는 전설의 섬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

었는데,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제주도 주민들의 환상의 섬 이어도와 현실의 소코

트라 암초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특히 해양

과학기지가 들어선 암초와 제주도 주민들이 이어도라 부르는 환상의 섬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견부터 제주도민들이 이어도라고 부르던 환상의 섬의 실체를 

정부가 제대로 밝혔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의 결합을 발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민 

사이에 알려져 있던 신화적 존재로서의 이어도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소코트라 

암초, 그리고 그 위에 건설된 해양과학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민들 사이의 전설 속의 섬 이어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어느 정도 

수집되고 정리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

한 차원에서의 조사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소코트

라 암초의 발견과 측량 과정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편이다. 물론 간단한 설명은 있지만, 설명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더 이상 추적 조사도 진행된 바 없었다. 소코트라 암초의 초기 발견과 

측량 과정에 대해서는 수십 편의 논문과 저작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

른 글에서 가져와 인용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지금까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한 연구자는 한상복 과 정공흔 뿐이었다.

  
  




  
      



  한상복은 소코트라호에 관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북위 31도에서 33도와 동경 123도에서 128도 사이에 있는 동지나해 북부 해역

에는 어떤 섬도 없다. 제주도 남쪽 어디에도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

도 전설 속에 나오는 섬인 “이어도”는 전설 속의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섬일 뿐 

실존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도 서남쪽 약 85해리 해역에 암초가 있는데, 이것은 

1900년 영국 상선인 “Socotra”호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Socotra”호는 

“P&O 선박회사(Pen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 소속의 

배로 1897년 건조된 총톤수 6,000톤급의 강선이다. 인도, 호주, 중국 등지에서 화

물을 운반하며 우편배달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는데, 북위 32도 8분, 동경 125도 

11분 해역에 암초가 있음을 발견하고 영국해군성에 항해위험해역으로 보고하였으

며, 이듬해인 1901년 영국 해군 측량선 “Water Witch”호에 의해서 수심 3 

fathoms 밖에 안 되는 위험한 암초로 확인 측량되어, 해도에 “Socotra Rock”으

로 기재되기 시작했다.

라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소속 회사인 P&O의 100년사를 인용한 것 을 제외하

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공흔은 영국

과 일본이 발행한 해도와 수로지, 그리고 영국 해군 수로국의 항행통보(Notices 

to Mariners)에서 소코트라 암초 관련 기사를 찾아냈다. 그는

  Socotra礁도 1900년 6월 5일 밤 9시 40분경 영국기선 Socotra號가 북위 32°01', 

동경 125°09' 지점에서 Socotra礁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데 대하여, 이 보고에 

접한 영국 해군성 수로국에서는 고시 1900년 제560호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고시에 의하면 기선 Socotra號의 보고에 의해 고시하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우

여곡절이 있었다. 즉 

  
  



  1868년 기선 Costa Rica호에서 북위 32°10', 동경 125°03' 지점에서 항해에 

위험한 淺所가 있다는 보고를 접한 영국 수로국에서는 測量船 Sylvia號를 파견하

여 이를 조사케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海圖를 改補하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896년 기선 Shanghi 號로부터 북위 32°01', 동경 125°09' 지점에서 

수심 9 Fathom(16.7m)인 淺所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告示 1896년 제618호로 

改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에 따라 측량선 Plover號를 파견하여 

조사케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해 1897년 告示 제340호로 1896년 618호에 의거 

改補한 水深을 삭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Socotra礁는 1900년 海圖에 3Fathom(5.5m)로 기재되기까지에는 많

은 시일이 경과하였으며, 이미 1868년부터 이 해역에는 항해에 위험한 淺所가 있

었다는 보고는 있었고, 그 확인과정에서 位置와 측량에 오차가 있으므로써 혼란

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00년 Socotra號의 보고에 의해 고시되었던 

1900년 제560호의 고시는 1901년 측량선 Water Witch 號에 의해 확인되어 오

늘에 이르렀다.

라고 하여 소코트라호의 발견이 사고에 의한 것이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

고가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 이후의 워터위치호의 측량 결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항행통보는 제시하지 않아, 워터위치호에 관한 자료를 어디서 보았

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한계는 있지만 두 학자의 정리는 우리에게 소

코트라 암초에 대한 초기 발견 과정에 대해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이후에 발간된 각종 책자와 연구 논문,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 자료에서는 두 

학자의 정리를 토대로 영국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연구자의 발표 이후 수십 편의 글과 인터넷 자료에서는 서로

가 서로를 인용하였지만, 더 이상의 내용상의 진전은 없었다. 두 연구자가 일러준 

최소한의 정보가 우리에게 그동안 제공되었던 정보의 모든 것이었던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코트라 암초의 초기 발견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추가 자료 조사를 토대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특히 소코트라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던 상선이었는지, 그리고 영국 해군 측량



선 워터위치호가 소코트라 암초를 측량하였다면, 측량 이후의 고시와 해도작성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한 관련된 서류를 찾아 분석하려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 

영국 국립 문서 자료관과 영국 왕립 해양박물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찾아 보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국 배 소코트라호의 암초 발견과 

워터위치호의 측량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우선 소코트라 락(Socotra Rock)의 발견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1900년 영국 해군 수로국이 발표한 항행통보

(Notices to Mariners)였다. 

  1900년 8월 22일자 정보는 P.&O.회사의 총 매니저로부터 수신한 것으로 일본

에서 상하이로 항해하던 증기선 소코트라(S.S. Socotra)호가 1900년 6월 5일 오

후 9시 40분에 양자 뱅크(Yan Tsu Bank)에서 북동쪽의 모래톱(shoal)에 충돌하

였다. 위치는 대체로 북위 32도 9분, 동경 125도 7분이다. 나중에 수리를 하려고 

도크에 들어갔을 때, 밑바닥의 손상된 부분에 진흙과 돌들이 붙어 있는 것을 발

견하였다. 그 3패덤 밖에 안 되는 얕은 곳은 결국 그보다 더 위의 장소의 지도에 

자리 잡고 있다. 

  1896년에 P.&O.회사의 증기선 상하이호(S.S. Shanghai)가 정오에 북위 32도 1

분, 동경 120도 10분에서 9패덤의 소리를 포착했음을 보고했는데, 그 당시 날씨

는 좋았지만, 안개가 있어서, 결국 어떤 천체 관측도 할 수 없었다; 이 보고를 접

수하고 나서 1896년의 312호 항행통보(航行通報, Notice to mariners)가 발행되

었고, 나중에 1896년 618호로 수정되었다. 

  1896년 12월에 해군함정 플로버(H.M.S. Plover)가 신고 받은 모래톱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다. 그러나 그 주변 4마일 구역에서 그 정도 깊이의 모래톱을 발견

할 수 없었다. 이 정보를 접수하고 나서, 지도에서 9패섬 지역을 삭제한다는 항행

통보를 1897년 340호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모래톱에 관한 보고는 결코 이것만이 아니다. 1868년에 해군 



조사선 실비아(H.M. Surveying Vessel Sylvia)가 PMSS 코스타리카(P.M.S.S. 

Costa Rica)가 북위 32도 10분, 동경 125도 3분의 위치를 보고해 온 것을, 15평

방 마일의 공간을 (25패덤 깊이까지) 조사했는데 아무 것도 위험한 것을 발견하

지 못했다. 

  더 이상 자주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이 양츠와 일본 사이의 자

주 이용하는 노선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떤 무

엇인가 뱅크(bank)가 지난 6월의 그 근방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지

역을 완전히 조사할 때까지, 이 지역을 피하도록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경고를 알

렸다.  

  이와 같은 뱅크가 홍수 때 양자강에 의해 아래로 운반된 퇴적물 때문에 우연히 

형성되는 것은,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면 파도 때문에 결국은 흩어지므로, 불가능

하다. (Noitice No. 560 of 1900)

  영국해군 수로국은 1837년부터 ‘항행통보’(Notices to Mariners)를 발표해왔

다. 항행통보는 매주 발표되는 것도 있고, 일 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연간 요약’

도 항해 시즌 시작 직전에 발표되는데, 새로운 정보가 많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표가 나오기도 한다.  위에서 보는 항행통보는 1900년도에 발표된 것 

중에서 560번째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암초에 부딪치는 것이다. 1795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영국 해군 수로국은 영국 배들이 다니는 항로 주변 지역의 바다를 조사하여, 이

를 바탕으로 해도(海圖, Admiralty chart)를 작성하여 해군 함정은 물론 민간 선

박에게도 제공해왔다. 조석(潮汐) 정보, 등대에 관한 정보, 기타 해저 상황의 변

화 등 항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

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암초에 관한 정보였다. 선박이 

항해할 때 항해자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초였다. 암초에 선체가 부딪치면 

대개의 경우 선체는 파손되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항해자는 해도 상에 기재되어 있는 암초가 해로 상에 있으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크게 우회하면서 선체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상례이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도였다. 회피해야 할 암초의 위치와 각

종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도는 오랜 항해의 경험과 측량을 바탕

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해도 상에 아직 기재되지 

않은 암초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연히 또는 사고 때문에 새로운 암초

가 발견되었을 때는, 발견자가 이를 수로국에 알리고, 수로국은 암초를 확인하여 

해도에 반영하는데, 해도에 반영하기 전에 먼저 항행통보를 통해 항해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다. 

  위의 인용한 항행통보를 보면, 1900년 6월 5일 오후 9시 40분에 일본에서 상

하이로 가던 소코트라호가 해도 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암초에 부딪쳤다. 그런데 

이 암초는 전에도 두 차례 보고된 바 있었고, 두 번 다 수로국 측량선이 확인 

차 나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1868년에 미국 기선 코스타리카(Costa 

Rica)호가 부딪쳤다고 보고해 왔을 때 영국 해군 수로국 소속 측량선 실비아

(Sylvia)호가 확인, 측량을 위해 나갔다가 허탕을 쳤다.  그리고 불과 4년 전인 

1896년에 영국 P.&O. 소속 증기선 상하이(Shanghi)호가 암초 발견 보고를 해왔

을 때는 암초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항행통보를 발표했다가, 이번에도 영국 

해군의 플로버(Plover)호가 나가서 조사했지만 역시 찾지 못하자, 1987년에는 이

를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소코트라호가 부

딪쳐 사고를 냈으니, 세 번째의 사고였다. 당시 이 지역을 오가는 선박은 대부분

이 영국과 미국 배였고, 따라서 수로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행통보에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면서, “완전히 조사

할 때까지 이 지역을 피하라고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소코트라(Socotra)”호라는 영국 화물선의 존

재이다. 이 배는 P.&O.라는 약칭으로 널리 알려진 페닌슐라 오리엔탈 스팀 내비

게이션 컴패니(The Pe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라는 

회사 소속이다. 이 회사는 1837년에 설립되어 영국정부로부터 인도와 아시아 지

역의 정기연락선 허가를 받아 줄곧 독점권을 누리던 대형 선박회사였으며, 20세

기 이후 크루즈 선박을 중심

으로 한 회사로 종목을 바꾸

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도 여

전히 존속하고 있는 회사이

다. 이 회사는 이미 100년사 

책자가 나와 있어 대략의 역

사를 살펴 볼 수 있다.  물

론 P&O는 우편 청부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1840년

대부터는 우편 청부계약의 도

움을 받지 않은 채, 극동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갔는데, 그

것은 회사가 인도에서 중국

까지 아편을 운송하였기 때

문이다.  이렇게 덩치를 키

워간 P&O는 <지도 1>에서 

보듯이 아시아 지역의 정기 

항로를 영국 정부로부터 허

가를 받아 우편물과 각종 화



물을 독점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소코트라호는 1896년 건조되었는데, 6,009톤짜리 증기 기선이다. <사진 1>과 

<사진 2>에서 보듯이 당시

로서는 매우 규모가 크고, 

나무가 아닌 철로 건조한 대

형 증기선이었다. P.&O.가 

사들여 1897년 중국으로 첫 

항해를 한 이래, 인도, 호주, 

중국을 오가면서 화물을 운

반하며 우편배달업무도 수행

하고 있었던 일반 정기 화물

선(General cargo liner)이었

다.  1915년까지 운항했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소코트라호가 암초

에 부딪쳐서 파손되었지만, 

침몰한 것은 아니었다. 소코

트라호에 관한 P.&O. 회사

의 기록에는 이 충돌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 않는데, 1915

년 11월 26일 프랑스 르투

케(Le Touquet)에서 좌초되

기까지 중요 사항을 기록한 

내용 중에 1903년 벨기에 

해안에서 달링톤(Dallington) 



증기선과 부딪친 사고가 적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소코트라 암초에 부

딪치면서 파손된 정도는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하이

의 부두에서 수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영국 해군 수로국에 연락한 것도 상

하이였을 것이다. 그 뒤 소코트라호는 줄곧 P.&O.의 아시아 지역 화물 운송선으

로 역할을 담당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행통보에서는 소코트라호가 1900년 6월에 일본에서 상하이로 가고 있었다고 

했다. <지도 2>의 P.&O.의 아시아 지역 정기 노선도를 보면, 일본의 요코하마

(横浜)에서 고베(神戸)를 거쳐 상하이(上海)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영국 상인들은 1600년

대부터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를 만

들어 무역을 해왔다. 이 

무역은 처음에는 아랍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

역에 한정되어 있었지

만, 인도로 확대되었고, 

19세기부터는 인도 무

역이 줄어들고, 대신에 

중국 무역이 확대되고 

있었다. 영국은 이미 19

세기 이후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아닌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하고 있

었다.  <지도 1>의 항로를 보면, 엄청나게 넓은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까지 무

  




대로 삼아 활동하는 영국 상선의 존재로부터 당시 영국의 힘을 상상할 수 있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고, 동중국해는 그들 영국의 배

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바다였던 것이다. 그러니 동중국해의 사정을 세계 어

느 국가보다도 더 소상히 알고 교통에 방해되는 요소를 확인하고,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일, 말하자면 교통정리를 맡아보던 곳이 다름 아닌 영국 해군 수

로국이었다. 또 그들로서는 소코트라암초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를 무대로 

해도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소코트라 암초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나아

가 해도에 표시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일이었다. 

 

영국 해군 수로국이 소코트라 암초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선박은 영국 해

군 측량선 워터위치(HMS Waterwitch)였다. 그동안 조사 결과, 워터위치호에 관

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워터위치호의 사진이 두 군

데의 도서관에 남아 있다. 사진부터 먼저 확인하기로 하자.



  <사진 3>은 호주국립해양박물관(Australian 

National Maritime Museum)의 윌리암 

홀(William Hall) 컬렉션에 남아 있다. 박

물관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 컬렉션 사진

들은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시드니

항에 있던 크고 작은 다양한 배들을 찍은 

것으로 구성되었다. 사진에는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1895”라고 하여 

1895년경에 시드니항에서 촬영되었다고 

설명이 붙어 있다.

  <사진 4>부터 <사진 7>까지는 호주 퀸

슬랜드 대학 도서관 소장품으로, 흄 일가의 사진 컬렉션(Hume Family Photograph 

Collection, Fryer Library, University of Queensland) 중에서 Image770부터 

773까지의 사진이다.



  위에서 소개한 두 컬렉션의 사진은 모두 워터위치호가 호주에서 활동을 시작

한 초기에 찍은 것들이다. <그림 4>는 시드니 항구에서, <그림 5>부터 <그림 7>

까지는 호주 남쪽 섬 태즈매니아(Tasmania)의 호바트(Hobart) 항구에서 찍은 것

이다. 멀리서 찍은 것도 있지만, 뒤의 석장은 직접 워터위치호에 승선해서 선장

과 선원들의 기념사진을 찍은 것들이다. 이 배는 원래 랭커셔 위치(Lancashire 

Witch)라는 이름의 개인 요트였는데, 1878년에 건조된 760톤짜리 목선(木船)이

었다. 영국 해군이 이 배를 1893년에 사들여, 측량선 용도에 맞게 개조하였다. 

사진을 찍은 시기가 모두 1895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894년까지 개조를 마

치고, 1895년부터는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선으로 활동했던 1895년부터 1912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자. 

  1) 워터위치호는 1895년부터 호주 기지를 근거지로 삼고 일을 시작해서, 몇 

년 동안 호주와 태평양 섬 일대의 측량 작업을 했는데, 피지 에스페란스만 조사 

작업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호주 기지를 떠난 것은 대략 1900년

경이라 알려져 있다.

  2) 호주에 기지를 두고 진행했던 측량 작업 중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895년부터 1897년까지는 호주북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

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를 조사하고, 해도를 작성했던 작업

이었다.

  3) 그 뒤 위터위치가 수행한 측량 작업 중 다수는 말레이지아 해역에서 이루

어졌다. 승무원들이 보낸 우편엽서는 워터위치가 1908년 9월에 말레이시아 쿠알

라룸푸르(Kuala Lumpur)의 남쪽에 있는 스웨텐함 항구(Port Swettenham)에 있

었음을 말해준다.



  4) 워터위치호는 1912년 싱가폴 항에 정박해 있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침몰했

다. 싱가폴 지사의 개인 배가 워터위치를 들이받았던 것이다. 해군 측량선으로서

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 배는 나중에 수리를 해서 다시 팔렸다.  

  이상 내용을 보면, 워터위치는 호주 기지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1900년경에 호

주 기지를 떠났다. 그동안은 호주에 근거지를 두고, 호주 남쪽 지방과 피지 섬 

등을 조사했는데, 호주는 물론 피지 역시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국 해군이 

기지를 갖고 있거나,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900년 

이후 어디로 갔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1908년에 말레이지아 해

역에서 다수의 측량 작업을 했다고만 나와 있다. 

  앞에서 한상복과 정공흔은 모두 1901년에 측량선 Water Witch호가 소코트라 

암초를 측량했고, 그것이 항행통보로 발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거를 밝

히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소코트라호가 암초에 대해 보고를 한 1900년 8월 이후 

암초를 측량해서 보고했다는 1901년 사이에 워터위치호가 영국 해군 수로국 본

부로부터 암초의 위치를 전달받고 측량에 나섰을 것이다. 워터위치호의 활동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워터위치호가 해군 수로국에 측량 결과를 보고한 보고

서를 찾아내 상세한 측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영국 국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 UK)와 그리니치에 있는 

영국 왕립해양박물관(Royal Marines Museum), 그리고 영국 왕립해군박물관

(Royal Navy Museum)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

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 UK)에서 워터위치호의 항해일지에 해당하

는 Log Book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수로국 문서들 중에서 그 시

기에 해당하는 워터위치호의 보고서들은 보이지 않았다. 워터위치호의 활동

을 기록한 매일 매일의 항해일지(Log Book)는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이 

그 목록이다.



  목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워터위치호가 측량선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수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 날짜는 1894년 6월 12월

이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항에서 다른 배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면서 활동을 중

지한 날짜는 1912년 10월 12일이었다. 그런데 <표 1>을 보면, 이 기간 동안의 

항해일지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 워터위치호

의 항로와 활동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립문서 보존소

의 관리번호 ADM 53/16577은 1900년 4월 13일부터 1901년 8월 10일까지의 

항해일지이다. 이 항해일지가 우리가 찾는 소코트라 락의 측량 활동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이라고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항해일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가 소코트라호가 

보고를 해온 이후부터 1901년도까지의 기록을 검토하였다. 그러다가 1900년 4월 

13일부터 1901년 8월 10일까지의 항해일지(ADM 53/16577)에서 맨 마지막 부



분인 1901년의 7월 28일부터 30일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항해일지에는 이 날

짜에 소코트라 암초에 가장 가까운 좌표가 기록되어 있었다. 워터위치호는 7월 28

일 북위 32도 9분, 동경 125도 09 지점에서 배를 멈추고 바로 가까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beacon의 주위에서 측량작업을 계속했다. 현재 알려진 이어도의 위치가 

북위 32도 9분, 동경 125도 07분이므로, 바로 이 위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항해일지를 통해서 1901년 7월 30일에 워터위치호가 소코트라 락에 

도착해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항해일지를 검토해 보면 워터위치호는 7월10일

에는 홍콩에 정박해 있었다. 7월 15일자 항해일지에는 홍콩에 그대로 머물러 있

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일자는 워터위치호가 홍콩(Hong Kong)을 출발하

여 상해(Shanghai)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문서 1>은 항해일지 7월 28일자 기록인데, 이날 위치는 북위 32.14, 동경 

124.59였다. 그리고 <문서 2>는 다음 날인 29일인데, 전 날보다 약간 움직여서 

북위 32.07, 동경 125.04로 암초 옆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암초를 

비컨(Beacon)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서 3>을 보면 그런 상태에서 30일에는 북위 

32.09, 경도 125.09에 멈춰 섰다. <표 01>과 <표 02>는 워터위치호의 항해일지 

1901년 7월 30일치 기록을 옮겨 적은 것으로 비고란에 5시15분 “against tide to 

keep near beacon. as near to close beacon.”(파도를 거슬러 암초 가까이에 계속 머



물렀다. 암초에 가능한 한 가까이 붙었다.)고 하고 7시가 되면 stopped이라고 완

전히 멈춰 섰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리해 보면, 워터위치호는 28일에 이어도 가

까운 지점에 도착해서 30일까지 계속 머물렀다. 한 위치에서 계속 측량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 지점을 떠나 상해로 돌아왔다.

  전체 경과를 다시 정리해 보자. 1901년 7월 초에 홍콩을 떠나 상해로 이동한 

워터위치호는 한동안 상해에 머물다가 20일 이후에 상해를 출발하여 느린 속도

로 동중국해상을 항해하였다. 이미 보고되었던 좌표를 찾아서 간 것이다. 28일에 

목적지에 도달하여 속도를 늦추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목표 지점을 조사하였다. 

배를 한 곳에 멈추고 조사를 계속하다가 30일 저녁 6시를 넘어서야 다시 출발하

였다. 워터위치호는 8월 1일에 상해에 정박한다. 그리고 약 일 주일 가량을 머물

다가 9일에 다시 웨이하이웨이(Weihaiwei, 威海衛)를 향해 출발한다.  

  그 뒤에 워터위치호는 자신들이 측량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수로국(Hydrographic 

Department, Admirality)에 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측량 사실을 





보고했던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워터위치가 측량에 성공한 사실

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앞으로 좀더 지속적인 자료 탐색을 통해서 측량 당시의 

각종 data를 확인할 생각이다.

영국은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18세기까지는 주로 인도와의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로 들어서면 인도와의 무역은 사양길로 접어

들었고, 더 이상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져 갔다. 대신에 각광을 받은 지역은 중국

과 일본이었다. 특히 차가 가장 대표적인 교역품이 되었고, 여기에 비단과 도자

기까지 품목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그러자 영국은 19세기부터는 아예 인도양이 

아니라 동중국해를 주 무대로 삼게 되었다.

  영국은 청으로부터 차나 도자기,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었지만, 청나라

로의 수출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은으로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수입품을 런던으로 가져갔다가 유럽 각지로 재수출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역에 필요한 은이 중국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 갈 수 밖에 없었

다. 거기서 영국이 생각한 은 유출을 멈추는 방법이, 식민지 인도에서 만든 아편

을 중국에서 유행시키고, 거기에서 은을 얻는 것이었다. 아편은 중국사회에 빠른 

속도로 퍼졌고,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청나라도 이에 맞서, 아편을 몰

수하고 처리를 하거나 아편을 반입하는 상선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

을 폈다. 이 대립은 결국 무력 대결로 치달았다.

  1839년에 영국은 중국과의 첫 번째 아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중국은 패배했

 
 
 



고, 1842년 난징 조약의 조항에 동의했다. 홍콩 섬이 영국에 양도되었고, 상하

이, 광저우 등의 특정 항구가 영국의 무역과 거주지로 개방되었다. 1856년에 제

2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고, 중국은 다시 패배, 영국은 텐진(天津)에서 중국에게 

1858년 조약을 강요하였다. 텐진조약으로 중국은 새로운 무역항을 개방하였고, 

외국인은 중국 내륙지방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중국에서 

자신의 종교를 전파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국 상인들의 중국 진출은 점점 늘어만 갔다. 영국 상인들

은 싱가폴을 거쳐, 홍콩, 그리고 상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교역 거점을 확보

하였다. 영국의 상선들은 이 거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항구는 물론 수시

로 일본을 왕래하면서 교역품을 실어 날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해군의 

함선들이 상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선은 물론 해군 함선들이 중국 연안 바다를 오가게 되고, 점차 항행

하는 노선이 늘어감에 따라,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도의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물론 당시 동중국해에 관한 각종 해상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가장 정확

한 해도를 제작한 것도 영국 해군 수로국이었다. 영국은 이미 18세기부터 동중

국해는 물론 황해, 동해, 그리고 홋카이도를 포함한 일본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측량선을 파견해 수십 차례 해도 작성을 위한 측량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지역과 관련해 수백 장의 해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바다와 비교하면 그들에게 아시아의 바다는 아

직도 미지의 세계였다. 1900년 소코트라호가 암초에 부딪쳤다는 것은 당시 영국

이 갖고 있던 동중국해 해도와 정보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었다. 소코트라호가 암초에 부딪친 위치를 P.&O. 회사 본부에 알리자, 본부 지

배인이 이를 해군 수로국에 알렸다. 

  이미 1968년에 처음 사고가 있었고, 그 때 조사를 했지만 찾지 못했는데, 불

과 4년 전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때도 해군함정 플로버

(H.M.S. Plover)가 출동하여 현지 확인 작업을 했었지만, 실패했었던 것이다. 

  때문에 영국 해군 수로국은 계속되는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생각

되며, 홍콩 기지에 머물고 있던 측량선 워터위치호에게 암초의 위치를 확인하고 



측량해 보고하라고 알릴 때는 이 점을 강조했을 것이다. 결국 1900년 6월에 소

코트라호가 암초에 부딪치고 나서 1년 후인 1901년 7월말에 워터위치호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3일에 걸친 측량 작업 끝에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였다. 수로국은 이 사실을 항행통보를 통해서 발표하고, 

해도에 반영했을 것이다.

  앞서 정공흔은 1900년의 항행통보를 찾아 제시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소코트

라호가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반면 1901년의 항행통보는 확인하지 못했

다. 나 역시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당시의 일본 해군 수로국의 수로고시(水路
告示)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901년 일본 해군 수로국이 발표

한 수로고시를 보자.

水路告示 제1250호 (1901 明治 34년)

제3252항

支那海 揚子江口外
大揚子沙東方의 險礁 발견.

  1901년 8월 2일, 淸國各口巡工司 특별고시 제367호에 의하면, 영국측량함 ｢워터 

위치｣(함장 W. O. Line)의 驗測과 관련한 수로보도를 게시하였다.

북위 32도 7분 15초, 동경 125도 11분의 자리에, 바다 밑에서 험하게 솟아오른 화산

모양 尖岩 정상에, 石花點礁灘이 있고, 그 북동에서 남서에 이르는 길이 약 1/4해리, 

폭 약 60碼, 그리고 가장 얕은 쪽이 18척이면서도, 언제나보다 얕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 灘의 남서 끝에서 岩坡남서 조금 남쪽 방향으로 반 해리에 걸쳐 뻗는다. 

  그 가장 얕은 부분은 17심이다. 이 灘 위로 격렬한 湍潮와 激湍이 있고, 北東으로 

약 반 해리, 南西로 1해리를 뻗는다. 가장 얕은 곳은 이 灘의 양끝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北東끝에서는 꺾이는 波浪이 보인다. 또 海水가 疾流할 때는  灘 위의 한 

면에 波浪이 일어난다.

  湍潮와 激湍은 1해리 이상 떨어져 있어도 볼 수 있으며, 또 태양을 등에 지고 있을 

때는 이 石花點灘 위에 엷은 초록빛 물(薄綠水)이 있음을 같은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여울 주위의 岩坡는 擴延하는 곳을 제외한다면, 약 1/4해리 거리이며, 그 사

이의 수심은 27심에서 30심에 이르는 沙泥이다. 그러므로 해저가 화산암과 灰塵, 懷
石花로 이루어진 곳까지 닻을 내리는 것은 다시 지도를 하지 않음.



  이 石花點灘은 1868(명치 원)년 報告 ｢코스타리카｣호의 파랑초(破浪礁), 1900(명치 

33)년 6월의 ｢소코트라｣호와 같은 해 9월 ｢추엔｣호의 淺灘, 같은 해 10월 ｢보무베-｣
호의 變色水와 다분히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류는 이 바위 위와 부근에서 강하

게 흐른다. 그리고 그 性回旋을 한다. 군함 ｢워터ㆍ위치｣호가 여기에 접근했을 때는 

조류가 1시간 2절의 속도를 보이면서, 남쪽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1901(명치 34)년  8월 16일

                              수로부장   肝付兼行

  워터위치호가 측량을 마치고 현장을 떠난 것이 7월 30일이었다.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청국각구순공사(淸國各口巡工司) 특별고시 제367호가 발표되었는데, 

영국측량함 ｢워터 위치｣의 측량 결과와 관련한 수로보도였다. 各口巡工司의 존

재를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청국의 해관(海關) 산하기구로 보인다. 



청국 해관은 영국 조계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 영국인들의 관리 아래 있었다. 따

라서 이 기구는 영국 해군 수로국과 연결되어 상해에서 각종 정보를 항해자들에

게 알리고, 동시에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해난 사고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역할

을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기구는 청국의 관청이지만, 동시에 영국 

관리들이 장악하고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였다. 

  워터위치호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암초의 위치를 측량한 결과를 보고했다. 그

러자 이 기구에서는 보고를 토대로 특별고시 제367호로 발표했는데, 그 날짜가 

1901년 8월 2일이었다. 워터위치호 도착 바로 다음 날, 동작 빠르게 항행통보가 

나온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특별고시는 영국 해군 수로국 본부에서 

내는 항행통보 이전에, 현지의 담당 부서에서 그 일대를 항해하는 선박에게 가장 

신속하게 항행통보를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고시에서는 앞서 신고를 했

던 소코트라호 뿐만 아니라 9월에는 ｢추엔｣호, 10월에는 ｢보무베-｣호가 각각 신

고를 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이 신고 지점을 제대로 측량해서 확인

했다는 발표를 한 것이었다.

  그 뒤 영국 해군이 발행하는 해도와 수로지에 이 암초가 ‘소코트라 락’이라는 

이름으로 실렸다.  암초의 이름은 대체로 암초에 부딪쳤던 선박의 명칭을 사용

한다고 한다.  이로서 워터위치호의 소코트라 암초의 측량은 끝났다. 이로서 영

국은 보다 완벽한 해도를 작성하는 데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영국이 소코트라 락을 발견하고 측

량했던 의도와 활용에 관한 것이다. 영국 배 소코트라 호가 부딪친 것은 암초였

으며, 영국 해군 수로국이 이 암초를 찾으려고 측량선 워터위치호를 보내고, 측

량한 결과를 해도와 수로지에 실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코트라 락이 암초였기 때



문이다. 소코트라 암초는 피해가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워터위치호는 1901년 8월 이후에도 한동안 홍콩, 상해를 비롯한 동중국해역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당시 영국은 동중국해 연안에 자신들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

었다. 홍콩은 이미 1940년대부터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빌린 조차지로 영국 마음

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상해에도 조계지는 물론 해관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게다

가 황해 북쪽 산동반도의 웨이하이웨이(Weihaiwei, 威海衛)에도 영국 함대 기지

가 있었다. 영국은 소코트라 락을 측량하기 3년 전인 1898년에 청나라로부터 웨

이하이를 조차(租借)했다. 웨이하이는 이때부터 영국 해군의 관할 하에 놓여 ｢포

트ㆍ에드워드(Port Edward)｣라고 불렸다. 1900년에는 행정 장관서가 설치되어 

영국 식민지성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물론 웨이하이웨이를 조차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이로서 영국 함대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다.

  이처럼 영국의 민간 선박뿐만 아니라 해군 함대들까지 몰려들어 동중국해와 

황해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 수로국은 그만큼 동중국해뿐

만 아니라 황해 해역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도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

다. 그런 점에서 영국 배와 영국 해군 수로국의 관심은 암초에 있었고, 암초를 

확인하고 피해 다닐 수 있게 된 다음, 영국은 더 이상 이 암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통보를 받은 일본 해군 수로국이 소코트라락으로 측량선을 보내 직접 확인했

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 해군 수로국은 곧바로 영토로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시기는 암초를 영토의 경계로 활용해야할 만큼 해양영토문제가 심각하

지 않았고, 영국 해군이 통보해준 암초를 그들이 이름붙인 대로 “Socotra Rock”

으로 부르지 않고 ｢하로우스(破浪ス)｣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시기가 되면 영국의 활동은 약해지고 있었고, 점차 동중국해

는 일본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배가 이 지역을 수시로 항해하고 

있었다. 일본은 영국 대신 동중국해의 각 항구를 돌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갔으며, 더 나아가 동중국해에 일본 함대를 띄우고 자신들의 무역선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대부분의 해군 기술을 영국에서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배도 

영국배를 사들이고, 1910년대 이후에도 내내 영국과 일본의 해양 관계는 지속적

인 협력 관계였다. 앞서 보았듯이, 1901년에 영국해군 측량선이 소코트라 암초를 

발견한 사실을 일본 해군 수로국에 빠른 소식으로 알려주었다. 그만큼 상호 협조

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일본은 1930년대 들어서서 비로소 다시 한 번 소코트라 락의 존재를 주목했

다. 그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과 중국 본토를 잇는 해저전선을 

깔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해저전선을 까는 코스로 나가사키(長崎)-제주도-상해

를 잇는 코스를 선택하면서부터였다. 나가사키에서 제주도를 잇는 코스는 별 문

제가 없었지만, 제주도에서 상해를 잇는 코스는 너무 멀어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

고, 이미 소코트라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던 일본인 기술자들이 소코트라 암초를 

활용하여 중계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물론 그 뒤에 태평양 전쟁

이 이어지면서 건설 작업은 도중에 중단되었지만, 만약에 예정대로 건설되었다

면, 오늘날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는 1901년 영국 화물선 소코트라호가 일본과 상해

를 잇는 노선을 항행하다가 부딪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영국 해군 수로국이 

측량선 워터위치호를 보내 측량에 성공하면서, 수로지와 해도에 기재하였다. 영

국 해군 수로국이 소코트라 암초를 측량하고 수로지와 해도에 기재한 것은 어디

까지나 이것이 선박 항행에 위험한 암초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암초의 존재



를 일본을 비롯한 각국 수로국에 통보하였고, 동중국해상을 왕래하는 선박들은 

해도를 통해 이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영국 다음으로 동중국해역을 지배한 일본 역시 자신들의 민간 선박과 함대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해도에 암초를 기재하고 이를 피해서 다니도록 했다. 그러

다가 1937년부터 일본과 중국을 잇는 해저전선을 부설하게 되자. 소코트라 암초

의 존재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위에 중계기지를 건설하고, 하나의 섬으로 활용

할 계획을 세웠다. 물론 이것은 계획뿐이었고, 전쟁이 끝나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 이후 이 암초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사를 해온 것은 한국이었다. 

1951년의 해군 탐사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의 민간기관이 여러 차례 탐

사를 시도한 끝에 1984년에는 KBS와 제주대학교 해양대학 교수팀이 현지 확인 

및 측량에 성공하였고, 그 뒤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이 글에서는 소코트라 락의 초기 발견 과정과 측량,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영국 해군 수로국이 소코트라 락을 측량하고, 해도에 

기재한 것은 당시 그들이 이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는 세력이었으며, 항해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였음을 밝혔다.



Abstract

British Discovery of Socotra Rock:

Merchant Ship Socotras Collision and Navys Survey Report

Professor Cho Sung-yoon
Jeju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This paper is making an inquiry about British discovery of the Socotra Rock, 

underwater rock in the East China Sea, Ieodo, in 1901, after the British 

merchant ship Socotra hit the rock and reported the incident to the British 

naval hydrographic office in 1900. In the followingyear, the British navy 

assigned its survey ship, Water Witch, for an investigation of the presence of 

the rock, in order to avoid future accidents for the British merchant and 

naval ships sailing the East China Sea primarily and Chinese and Japanese 

ships secondarily.

This research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mission of the Socotra Ship, and 

Water Witch, and map making processes in early 20th century to provide 

more precise information on the presence of the Socotra Rock and naming 

of the rock after the Socotra ship.

For this research paper, I visited England’s National Archives, Royal Marine 

Museum in Greenwich, and Royal Navy Museum. In the National Archives, 

I found the Water Witch’s Log Book, sailing diaries. That is most valuable 

information. I could not locate the Notices to Mariners issued by the 

Hydrographic Office, but I found the Chinese translation and Japanese 

translation of the Notices to Mariners immediately after the Water Witch 

report was released in August 1901.



GreatBritain virtually controlled the East China Sea after it became victorious 

over China in two Opium Wars and expanded the trade volumes with 

China and Japan in th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Great Britain 

made an alliance with Japan to curb Russian influence in the East Asian 

region then. Japan seriously studied the construction of undersea cable line 

connecting Japan and China in 1937 via Cheju Island and Ieodo. It could 

not be carried out due to the defeat of Japan in the Pacific and Asian War 

in the 1940s.

Since 1951, South Korean Navy,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and Cheju 

National University made a series of explorations of Ieodo and constructed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n 2003.

Key Words: Ieodo, Socotra Ship, Water Witch, British Hydrographic Office, 

Socotra Rock



 
  

  




 



  

      

  
 

 
  

 
 

 





에우토피아,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

김은석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우리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극점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

음은 언제나 나침반이 가리키는 지점을 향해 있다. 유토피아 역시 손에 닿을 수 

없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과 같을지라도 그 존재의 객관적 사실로부터 

또한 분리시킬 수는 없다(Mumford, 1922: 11). 

 이 글은 에우토피아(eutopia, good place) 인 이어도 의 존재론적 의미를 살펴

보려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이어도의 외연적(extensional) 의미와 

내포적(intensional) 의미에서 다루어져 왔다. 즉 이어도의 외연적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구체적 대상과 일치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어도의 내포적 의미는 그 

섬이 상징하는 유토피아적 성격과 연결시켜 왔다. 그 결과 이어도를 한편으로 

2003년 세워진 현재 마라도 남서쪽 149km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가리키는 구

체적인 명칭으로 사용하는가 하면(송성대, 2010), 다른 한편으로 제주의 전설과 

민요, 설화 등에서 그려지는 영원한 낙원, 즉 오우토피아(outopia, no place)로 

이해해 왔다(정한숙, 1960; 이청준, 1974; 고은, 1976). 이어도에 대한 서로 다

른 상들이 양립하면서 이어도는 20세기 창조된 허구라는 주장(주강현, 2012)까






지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은 이어도에 대한 쟁점이 유토피아적 담론의 존재론적 해석에 있다는 생

각에서 출발한다. 즉 이어도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의 상호 관련성을 바탕

으로 에우토피아인 이어도가 단순한 상상의 섬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현실 

인식의 반영인가, 그리고 이어도가 현재 명명되는 지리적인 현실적 공간을 뜻한

다면 유토피아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 이어도의 존재론적 문

제를 다루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토피아가 갖는 사회사상사적 중요성에서 비롯된다. 흔히 

유토피아를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현실초월적’(wirklichkeitstranszendent) 의

식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환상과 같을 수 없다. 유토피아의 형태
(The Shape of Utopias)의 저자, 엘리어트(R.C. Elliott)에 따르면 완전한 풍요, 

영원한 에우토피아적 요소들은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꿈이다. 그

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이때 존재하지 않는 오우토피아(outopia, no place)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은 때로는 절실한 경험, 

때로는 아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미완성의 소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토

피아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 구체적인 현실 인식의 범위 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유토피아는 그 나름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Elliott, 

1970: 24). 이런 점이 이어도가 갖는 일차적인 매력이자 우리가 주목하는 까닭

이다.

  이 글은 이어도의 존재를 <난파>→ <낙원의 발견>→ <전달>이라는 고전적 유

토피아 형식에 주목하여(김은석, 1987: 348) 그 존재론적 의미를 결정하는 표상

체계(System von Zeichen)를 파악할 것이다(Mihalopoulou, 2001: 136). 이를 

위해 하나의 준거틀(Deutungsmuster)로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이어도의 등장> 

→ <이어도의 토포스>→ <에우토피아 이어도>로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어 나가고

자 한다. 물론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 분석에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떤 외진 곳도 지도



상에 표기되고 알려진 오늘날과는 달리 과거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미지의 세

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그들 나름의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이

해하기 마련이다. 이어도의 진실성은 이어도를 진실이라고 믿는 해석학적 공동체

(hermeneutical community)가 존재하는 한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한 시대, 한 지역 주민의 표상에서 이어도가 가지는 상징적 가치뿐만 아니

라 그것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식의 부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liode, 1978: 23).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유토피아 이야기(The Story of Utopias)의 

저자, 멈포드(L. Mumford)에 따르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즉 도시나 농

촌, 전쟁과 외교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인류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 다시 말해서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 중 

내부 세계에 해당하는 관념의 세계, 즉 ‘이돌라’(idola) 역시 역사의 중요한 부분

이다. 이돌라란 인식주체인 인간과 실재하는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적 환경

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의 행동양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삶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이 지구가 둥글

다는 ‘사실’보다 더 확고부동한 진실이었고 뱃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했다. 그들이 

육지에 눈을 고정해서 항해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Mumford, 1922: 3).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요정들의 정원, 헤스페리데스

(Hesperides)는 불로장생의 황금사과가 열려있는 낙원이다. 그 곳은 천상의 세계

가 아닌 지상 어딘가에 있어 결국 접근이 가능하다. 헤스페리데스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고대나 르네상스 시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대항해의 자극제였고, 

역사 속의 대이주나 해상 활동의 원동력이었다. 또한 유토피아 문학의 창시자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역시 관념적 유토피아가 지리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경우를 잘 보여준다. 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갖던 모어의의 처남은 유토



피아 섬을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 끝에 유토피아섬을 찾아 뉴펀들랜드에 

도착했으며, 모어 자신도 재정적으로 이 사업을 후원까지 했다. 심지어 스토바트

(L. Stobbart)는 유토피아의 주인공, 히슬로디는 실존인물이며, 유토피아섬은 

멕시코 유카탄반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Guardian Weekly, June 21, 1992). 한

편 잃어버린 에덴동산이 아직까지 지상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다는 신화가 유럽

인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1584년 아서 발로우(Arthur Barlowe)는 

아메리카를 황금시대의 지상낙원으로 묘사하는 등 발트제뮐러(Waldseemüller)의 

세계지입문(Cosmographie Introductio,1507), 피터 마이터(Peter Maytyr)의 

신세계(De orbe novo, 1511) 등에서 그려지는 아메리카는 새로운 파라다이스 

신화의 원천으로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고취시키는 원천이 되었다

(김영한, 1983, 78). 그런가 하면 심지어 히말라야산맥 어딘가에 있다는 티벳 사

람들의 낙원, 삼발라(Shanbala)는 오늘날까지 탐험가들의 도전의 대상이 되고 있

지 않는가. MIT 역사학교수 브로노프스키와 메즐리쉬는 관념적 유토피아가 지

리적으로 실재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Bronovski & Mazlish, 

1963: 75)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유토피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제주어민들에게도 구전으

로 내려오는 유토피아들이 있다. 그것들 역시 지금 ‘저기’(there)에 있지만 ‘여

기’(here)에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낸 이돌라이다. 용왕이 사는 용궁이

든, 옥황상제가 있는 천상이든 유토피아의 이돌라가 그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한, 

그것은 제주어민의 삶의 중요한 동력이다. 1900년대 초 제주에서 각종 자료를 

채집한 다카하시 도루(高橋 亨)는 다음과 같이 제주주민의 유토피아 중 이어도

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이 섬은 공상 속의 섬이며 제주와 중국과의 중간쯤에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가는 배이건 오는 배이건 이 섬까지만 오면 우선 안심한다는 곳이다. 그래서 떠

나가는 배에 대해서는 이허도까지 무사하라고 비는 것이며, 또 가서 돌아오지 않

는 배가 있다면 최소한 이허도까지만 돌아오면 이 재난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을 

하고 슬퍼한다. 노래에, 강남가는 해남을 보라 /이여도가 반이라 한다/ 이여말난 



마랑근 가라/ 마랑가면 남이나웃나/ 이여말난/ 마란근가라/ 이여하면 나 눈물이 

난다(제주시 우당도서관편, 1977: 141-2). 

  위 인용문에 따르면 이어도는 제주도와 중국 중간 쯤에 있다는 제주어민의 유

토피아이다. 물론 문자가 정착되기 이전 구전을 통해 파편적으로 잔존해 오던 내

용을 정리한 까닭에 다소 애매모호하고 때로는 산만하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그들은 왜 이어도라는 세계를 꿈꾸었을까? 또 그 곳은 어

디일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낮 동안 여러 경험을 하는데 밤에 자면서 

마음 속으로 이것을 잘 정리하려고 한다. 과거에 나의 여러 경험에 비추어서 오

늘 낮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생각을 반추해 보고 그것이 의미가 없으면 버리

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로 가공한다(주경철, 2002: 

255). 따라서 다카하시의 채록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여기에는 

지난 특정 사건을 일정 플롯에 의해 가공한 이야기지만 어민들 삶의 원형 속에 나

타나는 절실하고 원초적인 염원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멈포드의 표현을 빌

자면 “이돌라가 ‘밖의 세계(external world)’를 대체한 것” (Mumford, 1922: 4)으

로서 유토피아는 단지 한 사건의 서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표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행위의 표상이다. 신화를 진실이라 믿는 집단에게 그들 

신화는 곧 진실이다. 따라서 이어도와 같은 이상사회에 대한 꿈들을 진실이라 믿

는 해석학적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그 꿈들은 단순한 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징의 언어로 사유되는 이어도가 이 곳 주민의 삶 속에 현재화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모두 꿈을 꾼다. 꿈 속에서는 우리의 갈

망, 우리의 연민, 혹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

난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늘 닥칠 수 있는 해상활동 중 절체절명

의 순간, 이어도까지만 가게 된다면 ‘언제든지’(everywhen) 존재하는 믿음의 상

징이다. 

  여기서 이어도의 신화적 의식세계와 종교적 의식 세계의 공통점을 마주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무병장수와 영생을 기원하며, 신에게 정성껏 그 뜻을 전달

하면 청을 들어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과거 사람의 경우 초월적 존재에 대한 

숭배는 우리와 다르다. 그들도 위기의 순간 신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구

복(救福)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그 무엇도 원하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세상은 자

신들의 역할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경이롭고 불가사이한 세계 그 자체였다 세

상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과는 다른 과거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의 본질이다(Amstrong, 2011: 26). 이런 점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과거 

제주 어민들의 유토피아 세계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길이다.

   다카하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어도는 상상의 섬으로서 미완성의 현실태

(現實態), 즉 오우토피아(outopia, no place)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어도는 

어로활동 중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뱃사람들의 단순한 

환영일까?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잃은 자의 고통과 슬픔을 누그러

뜨릴 수 있는 삶의 비극적 사실과 타협하는 심리적 위안물일까? 유토피아를 글

자 그대로 흔적없이 사라지는 신기루로 읽어서는 안 된다. 만일 주민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없는 곳’, 오우토피아(no place)를 꿈꾸는 데 만족했더라면 위에

서 보는 것처럼 “이여하면 나 눈물이 난다”는 안타까움과 쓰라림의 고백은 불필

요하지 않았을까. 그들도 모든 조건이 충족된 아쉬움이 없는 황금시대의 신화 예

컨대, 이집트의 라(Ra)시대, 인도의 크리타 유가(Krita Yuga)시대, 중국의 3황5

제의 시대와 같은 황금시대를 상상하는데 만족했을 것이다. 

  바다를 밭의 연장으로 삼아 살아가는 어민에게 있어서 잠잠하던 파도가 금방이

라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물리적 세계만이 유일한 실재가 아니다. 언제 닥칠

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요소들을 늘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일상생활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고경험’(thought experience)을 

체득하게 된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희

망의 끈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담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들의 유토피아들은 동화 속의 용궁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불가

사이한 세계 속의 신성을 경험했던 구체적인 형태로 태어난다. 



  이런 점에서 이어도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진행되는 의식세계의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토스는 로고스와는 다르다. 로고스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합리적인 지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객관적 사실

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예컨대 생계를 위한 어로활동, 즉 배를 만들고 움직이

고 고기를 잡는 행위 그 자체는 로고스이다. 그러나 로고스는 효율적이고 실용적

이지만 인간 삶의 궁극적인 물음에는 답을 줄 수 없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 또

한 누그러뜨릴 수도 없다(Sleok, 1996:50-52, 68-76). 어로활동에서 그들의 노

동은 “바다의 안정된 상태와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할 때마다 자연의 경이로운 

힘을 경험하게 된다(이경엽, 2004: 206). 그러므로 그들에게 해상활동은 단순한 

세속적 노동에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의식의 엄숙함을 부여하고 온갖 의례와 

금기로 생활을 규정한다. 여기서 그들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영원한 초월적 실

재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초자연적인 신성에 기원하는 영등굿, 용왕굿과 같은 

종교적 제의를 일상화하게 된다(하순애 105).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실재를 

완전히 초월하는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의 유한한 처지를 뛰어넘어 감정과 상상

력을 동원하여 일종의 경외심을 갖는 미토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이어도

는 ‘에피파니’(epiphany), 즉 신성한 힘의 현현(顯現)이다. 

  따라서 이어도에 대한 독해방식이 달라야 한다. 물론 오늘날 미토스가 주목받

을 자리는 거의 없다. 현대사회가 중시하는 것은 로고스에 바탕을 둔 물질적, 과

학적 세계이다. 이는 이어도를 해석함에 있어 직관적이고 신화적인 사유방식보다

는 과학적, 합리주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과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로고스적 사유로는 한계가 있다. 그들의 삶

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관념적, 정신적 세계이다. ‘언어로의 전

환’(linguistic turn)을 통해 신화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최근, 신화를 

가장 솔직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강조하는 조야는 미토스야말로 진실 되고 믿을 

수 있는 언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Zoja, 1995: 4).

  ‘사고경험’이 유토피아의 지적 원천임을 전제할 때 이어도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이어야 한다. 유토피아의 출발선은 그 반대상인 ‘아직 없음’ 

(noch-nicht)이다. 이것은 유토피아 사상이 갖는 공통된 요소이다(F.E. Manuel 



& F. Manuel, 1980: 24). 어쩌면 화산회토의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당시 주민

에게 있어서 현실은 고통이었고, 한이 서린 땅이었다. 더욱이 사면이 바다로 둘

러싸인 섬이라는 제한된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그들 고립무원의 해상활동과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김은석, 1987: 351).

  그러나 고통과 절망이 그들을 마냥 체념과 탄식에만 머물게 하지는 않는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선험적 갈망 또한 절실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현실

의 결핍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꿈의 모태가 된다. 꿈

을 꾼다는 것은 현실의 불완전성을 깨닫고 ‘아직 없음’(noch-nicht)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모두가 현실에 만족한다면 누가 그 상황

을 바꾸려 하겠는가. 잘 알다시피 플라톤의 경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의해 사회

기반이 근본적으로 무너지자 임시변통의 수단이나 개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의 경우 잘못 설계된 국가라는 배가 풍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과

학적인 항해술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배가 침몰할 위험에 있다면 그 배를 조선

소로 끌고 가서 배를 만든 원리 자체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론을 세상에 선보

인 것이다. 이처럼 기존 현실의 결핍과 부족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충족과 희망의 

날줄과 씨줄로 촘촘해진 유토피아 세계들을 창조해 낸다. 이 때 그것은 형이상학

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더 구체화된 현장의 목소리이다. 

제주어민들의 유토피아는 그들이 본능적으로 체험하는 강력한 신성함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신성함은 그들이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있던 

실재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유기체는 그 스

스로 욕구에 따라 <잠재성>(potentiality)에서 <실재성>(actuality)으로 전환된다고 

했듯이(Harris, 1996: 111) 그들 유토피아는 불가사이한 세계에서 초월을 갈망하

며 자신의 조건을 벗어난 신비스런 세계를 그려 넣음으로써 토포스를 갖추었다



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점에서 이어도라는 의미 있는 공간 설정은 불가피했

다는 하순애의 설명은 타당하다(하순애, 2012: 198). 그렇다면 이어도는 어떤 곳

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다카하시가 채집한 내용은 이 점에서 중요하

다. 그곳은 비록 애매하지만 제주도 남쪽 해상 가운데 있다는 주민들의 설명을 

들려주고 있다.

이여도 하라/이여도 하라/이여 이여 이여도 하라/ 이여 소리에 나 눈물이 난다/ 

이여 말은 하지 말고 가거라/ / 

  이어도의 토포스는 ‘강남을 가는 해남’ 어느 곳이다.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

의 집’이라고 한다(language is the house of all that is).  인간과 사물 사이에는 

언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언어의 집을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 인

식은 사물에 대한 언어적 표상, 언어적 의미 과정이다. 따라서 이어도에 대한 인

식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언어적 표상의 과정이다. 

  여기서 김기혁의 이어도의 어원 분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어도는 형

태적으로 ‘이어’+도(島,) 즉 ‘이어’라는 섬이다. 그렇다면 ‘이어’는 무슨 의미일

까? 김기혁은 그것을 ‘여’로 축약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여’는 물위에 안 보이는 

물속에 숨어있는 바위, 즉 암초를 가리킨다(김기혁, 2006: 199) 제주민요에 따르

면 “물도 싸민 여울이 나고/ 물도 들엉 나앚일것가(물도 써면 여가 나고/물도 들

어 내  앉을 것인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이 써면, 즉 물이 빠지면 

‘여’가 드러나고, ‘여’를 중심으로 미역이나 전복 등의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다(김기혁, 2006: 203).

  이를 토대로 제주도 남쪽 해상의 구체적인 지점에 주목하는 즉, 이어도의 외

연적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부상의 수중 암

초인 ‘여’를 이어도로 파악한다. 그 과정을 보면 1901년 영국 해군 Socotra호가 

이 곳에 좌초하면서 Socotra Rock으로 표기했고, 그 후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



맹이 주축이 된 탐사결과 이어도의 존재가 특정지점을 지시하는 명칭으로 회자

되기 시작했다.5 송성대에 따르면 일찍부터 제주주민들은 이 수중암초인 ‘여’를 

‘이어’로 파악하고 피항가능처로 인식함으로써 결국은 양가성을 갖는 이상향으로

서의 이어도향 전설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의 표현을 들어보자

  간출암인 이어도는 1년의 대부분을 물밑에 숨어 해수면에 파랑을 일으키다가 

간헐적으로 물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춘분과 추분 무렵에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외에도 -이어도의 평균파고는 3-6m가 되나 태풍 때는 16m 내외가 된다- 파

도가 심할 때는 물위에 모습을 드러낸다(송성대, 2010: 415-6).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해양과학기지인 이어도가 초월에 대한 보편적 갈망을 

드러내는 에우토피아 이어도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어도의 외연적 의미

와 내포적 의미의 상호관련성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송성대의 주장은 이어도의 

존재론에 비추어 볼 때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유토피아가 사람들에게 만질 수 

없는 오우토피아 세계를 뛰어넘어 ‘다른 어떤 것’을 상정한다면 “해수면에 파랑

을 일으키다가 간헐적으로 물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북위 32도 07분의 간출암은 

가시적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적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대인들에게 돌은 단순한 물질 그 자체가 아니다. 돌은 

힘과 영속성, 견고함을 담은 신성한 것이었고, 인간의 나약함과는 상반되는 확고

한 존재방식을 표현한다. 고대인들의 거석숭배는 이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신성하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과거 

사람들에게 신성한 경험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물질적 세계보다 더 

실재적이다(Amstrong, 2005: 20). 특히 바다의 독특한 조수 간만의 차이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다. 밀물과 썰물로 인해 바다의 섬이 

커졌다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경이로움(취

진량, 2008: 202) 앞에서라면 누가 사물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이어도의 외연적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뜻



하지 않은 위기의 순간, 자신의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수중 암초는 신성함의 

드러남(聖顯), 즉 ‘하이에로파니(hierophany)이다. 이 때 이 숨겨진 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따라서 사고경험의 전달과정에서 이 수중암초는 더 유력한 실체

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학술적으로 섬이냐 아니냐, 또한 그 명칭

이 이어도, 파랑도냐, 아니면 그것이 어느 영토 또는 영해에 속하느냐 하는 등의 

논란은 전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관심일 뿐이다. 자연을 불가사이한 세계로 바라

보는 과거 제주 어민들의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남쪽 해상에 존재한다는 이어

도는 절체절명의 순간,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토포스 만이 실재일 따름이다. 반복

되는 사고경험을 통해 이 토포스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그들의 행동을 규정

하는 한, 이 이돌라는 견고하고 실질적인 그들 삶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결

국 신비로움과 두려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토포스, 이어도는 바로 초월성

의 본질 그 자체인 이돌라이다.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토포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주민이 왜 이어도

의 위치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라는 점이다. 이어도의 토포스

는 제주도 근해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당시 지리관과 세계관의 결

과물이다. 오늘날처럼 해도가 만들어지기 전 유토피아의 지리적 위치는 주로 시

적, 은유적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콜럼버스가 마르크폴로의 여행기를 들고 

중국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후 아시아 대륙의 일부를 발견

했다고 믿을 만큼 세계의 크기도, 위치도 애매모호했던 시기, 이성적, 과학적 언

어가 아닌 시적, 은유적 표현 방식이라고 해서 진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과거를 기록할 때 사건의 의미에 더 

비중을 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과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적, 은유적 표

현이 때로는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표현 방식일 수가 있다(Harris, 1996: 71). 

‘강남을 가는 해남’ 어디엔가 있다는 다소 막연함이 오히려 이어도의 신비감을 

배가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은 이제 이어도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실재하는 세계와 일치시킴으로써 확신에 찬 자신들의 소망을 그려넣을 수 있었

던 것이다. 

 



유토피아란 그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 안에서만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오늘날 아

이티와 도미니카에 해당하는 히스파니올라의 타이노족이 금을 화폐교환 매체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취급한다는 소식이 유럽에 전해졌을 때 토마스 

모어에게 와서 그 곳은 유토피아 섬의 경제제도로 태어나고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더욱 강력한 실재에 대한 믿음은 티벳고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

라고 믿는 ‘상그리 라’(Shangri-La)에 대한 그리움처럼 유토피아 장르의 한결같

은 주제이다. ‘영원철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의 모든 사회의 미토스에 작용하고 있다. 과거 사람들은 초월을 갈망하면서 

열악한 인간 조건을 벗어나 저편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정신적 여행

은 육체적 여정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 느끼는 황홀경과 연결된다. 그래서 과거 

유토피아 신화에서 섬과 같은 토포스는 그토록 성스러웠던 것이다. 

  과거 유토피아 신화들 역시 지리상의 구체적인 토포스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에덴동산 신화이다. 그것은 언제나 원초적 낙원의 

상징으로서 유럽인에게는 강한 향수와 동경의 대상이었다. 많은 낙원에 대한 절

대적인 믿음은 에덴동산이 아직 지상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낳았고, 이 

확신은 구체적으로 신대륙 발견과 개척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김영한, 1994: 

11). 처음부터 자신에게는 낙원을 발견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콜럼버스가 세 

번째 항해에서 발견한 에덴동산이 바로 베네수엘라이다(Cowan, 2011: 408-9). 

20세기 중반 이후 이어도의 실재를 찾기 위한 노력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남쪽 해상 어딘가에 있다는 누군가의 전언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이어도라는 실

재의 토포스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난파-발견-전파로 이어지는 고전적 유토피아의 형식에서 볼 수 있듯

이 이어도는 ‘엑스 니힐로’(ex nihilo), 즉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다. 문자가 

정착되기 이전의 세계에서 상징은 그 상징의 보이지 않는 지시대상과 분리되지 

않는다. 상징과 그 지시 대상간의 관련성은 일종의 동일성을 성립시킴으로써 그 

대상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실재를 그 곳에 만든다. 여기에 존재하는 물 속에 



잠겨있는 수중암초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신비로운 초월적 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유토피아의 파토스(pathos)는 보다 나은 세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다. 

(Tuveson, 1964: 1-7) 제주도의 경우 특히 해상활동에서 주민들의 초월적

(seinstranszendent) 경험은 그들 내적 세계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주민들의 

현실을 대체할 또 다른 피안의 세계를 향한 마음은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

나고 있다. 비록 그 세계가 막연하지만 간절한 마음은 집단적 문화가치와 행동양

식에 정향성을 제공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선다.

1) 좋은 술을 만들면/ 높은  곳에 앉아/ 이 어디냐

2) 나비야 그 날개는 누구의 날개인가/두 날개를 나에게 다오/ 

에/ 날아가고 싶구나(김은석, 1987: 350 재인용)

  위의 노래들은 초월을 갈망하면서 열악한 자신의 조건을 벗어나 저편으로 가

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들이다. 그래서 미지의 섬은 자신들의 고달픈 삶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낙원이다. 그들을 구속하는 조건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초월에 대

한 보편적 갈망이 잘 드러나 있다. 물론 주민들의 강한 향수와 동경의 대상인 

‘나도 갈 섬’, ‘마음가고 뜻 가는 섬’은 비록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다. 그

러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일 뿐이라는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것

은 해석이라는 주장을 따른다면(Nietzsche, 1988: 302) 주민들이 그리워하는 또 

다른 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지각이라기보다는 주체의 지향성이 담긴 

지각이고, 즉자존재(卽自存在)가 아니라 대자존재(對自存在)이다 (Talmon, 1989: 

352-3). 그렇다면 위 민요에 등장하는 ‘나도 갈 섬’, ‘마음 가고 뜻 가는 섬’은 

천상의 세계가 아닌 지상낙원 에우토피아이다. 이어도는 사실 제주 사람들의 심

성에 자리하고 있는 향이 서로 다른 유토피아 가운데 하나이다. 그 향기로움은 

고통이 소멸된 영원한 극락세계, 전복과 해산물이 풍부한 고갈도지 않는 풍요로

운 자원의 세계, 신선들이 거주하는 무릉도원 등으로 묘사된다(김은석, 1987: 



348-9).

  따라서 유토피아 사상사적 측면에서 이어도는 ‘오우토피아, 이어도’와 ‘현실세

계의 이어도’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황홀한 불가사이’(mystreium tremendum 

terribile et fascinans)로 나타난 에우토피아 이다(Otto, 1923: 5-41). 이런 점에

서 이어도는 ‘실(失) 낙원’(Paradise Lost)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실(實)낙

원’(Paradise Here)이다. 사실 유토피아가 환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유토피아이며, 더 이상 주목을 끌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어도의 에우토피아

적 요소를 이성의 시대에 비추어 열등한 사유방식으로 치부한다면 잘못이다. 갑

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자연의 경이로운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

어 이어도의 에우토피아적 요소 때문에 이어도는 어느 곳엔가 존재하는 그리고 

그 낙원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녹아들게 된다. 이 때 사람들은 기억 속의 장소, 

개인이 동경하는 장소를 구체화하는 토포스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이 연구는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즉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의 고정된 이분법적 범주에 따라 이어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

반되면서도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는 이 복합적인 이어도를 사회사상사적 측면

에서 살펴본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바람직한 사회, 행복한 

삶을 제시해 오고 있다. 유토피아 연구는 토마스 모어, 프란시스 베이컨과 같은 

개인의 경우이든 안달루시아의 농민들이나 천년왕국의 신봉자들의 경우이든 관

계없이 모두 그들 시대의 지적풍토를 반영한다는 시각에서 설명한다. 이어도에 

대한 이 글의 논의 또한 그것이 개인의 꿈이든 집단의 꿈이든 시대정신의 양상

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거 제주어민들에게 이어도를 비롯한 에우토피아는 어떤 의미였을까? 로고스

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미토스는 또 다른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불가사이한 세계에 심경을 다스리도록 한다. 마치 세속의 

왕의 토지가 농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용왕의 바다는 어민의 생계를 보

장해주는 신성한 영역이었으며, 따라서 바다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여기서 스

스로 신성을 겪는 구체적인 ‘사고경험’이 태어난다. 따라서 그 명칭이 이어도든 

이허도든, 아니면 파랑도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어도로 상징되

는 그들 유토피아가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문자가 정

착되기 이전의 세계에서 상징은 그 상징의 보이지 않는 지시대상과 분리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상징과 그 지시 대상간의 관련성은 일종의 동일성을 성립시킴으

로써 보이지 않는 실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 여기서 제주도 남쪽 해상의 

섬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블로흐의 지적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그리

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Bloch, 1977: 5)이 인간의식의 기본 형태이다. 이어도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한번 일어난 사건, 한 개인에게 국한된 사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늘 일어나고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다

만 네비게인션에 의해 지구상의 어떤 곳도 미지의 세계로 남지 않게 된 오늘날 

에우토피아, 이어도는 더 이상 제주주민의 이돌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미지의 

세계로 표상되는 신비로운 세계가 사람들로부터 신성함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

면 그 세계는 멀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어도 관련 민요

나 신화를 제주사회에서 찾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유토피아가 인간 존재에 내재한 영원성을 지향

하는 표현방식임을 전제할 때 이어도와 관련한 초월적 경험이 늘 그들 경험의 

일부를 차지하는 제주어민으로서는 일회성의 사건을 뛰어넘은 보편적인 사건이 

된다(Walsh, 1962: 26). 제주의 삶의 현장에서 배태된 이상사회를 실재 믿고 살

아가는 과거집단과 그렇지 않은 오늘날의 집단 사이에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어도의 존재론 해석에 있어서도 이어도를 

신비스런 희망의 섬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다른 무엇’(somthing else, 공상, 허구)

으로 설명하려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토피아 신화는 불가사이한 세계를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만  



구체적 형태를 부여한다. 그만큼 그들에게 이어도는 쓸모없는 호기심을 자극하거

나 단순히 가공된 이야기 거리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 하여금 제주도 남쪽 해상

에 존재한다는 섬을 내려놓지 않음으로써 그들 가슴 속에 신성한 경험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어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칫 놓치지 쉬운 우

발전인 사건이나 의미를 뛰어넘어 한 사회의 시대정신에 다가가는 실재의 핵심을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그것이 굳어버린 화

석이 아니라 숨을 쉬는 유기체라는 일관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Ontology Meaning of Ieodo

Eun Suk Kim

This paper is the study of the ontology of Ieodo. Previous studies have been 

made in terms of two meanings: extensional and intentional. On the one 

hand, Ieodo has been understood to refer Socotra Rock away from southeast 

of Marado, Jeju. On the other hand, Ieodo has been studied as an eutopia, 

good place.

First of all, I see Ieodo as jeju fishermen’s dreams of a better world. The 

visualization of a better world is in part a subjective process. What will bee 

seen as better depends, to some extent, upon the individual.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 reflection of existing circumstances, since visions can 

only be said to be ‘better’ by reference to some pre-existing standard or 

condition.

Second, be convinced about the reality of Ieodo. Nowhere may be an 

imaginary island, but Ieodo is real news. The world of ideas, beliefs is real 

whilst it is acted upon. If the story of Ieodo throws any light upon the story 

of Jeju fishermen it is this: Ieodo has been pitifully weak and inadequate.

In sum, We can never reach the points of the compass: and so no doubt 

we shall never live in utopia: but without the magnetic needle we should 

not be able to travel intelligently at all. It is absurd to dispose of Ieodo by 

saying that it exists only on paper.

Key Words: Ieodo, Jeju utopia,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

송성대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땅의 이름’ 즉 지명은 땅이 표현하는, 혹은 토지의 여러 양태에 대해 인간에 의

해 붙여진 ‘곳’의 이름이다. 인간이 땅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생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지점과 저 지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

다. 인간이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형을 이용하는데 서로 구분하고 식별할 필

요가 없을 때에는 지명을 붙일 필요가 없고 아무리 멀리 떨어진 지점이라도 이

곳이 생활상 식별이 필요할 때에는 지명을 붙여서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러한 기호는 언어로서 붙여진다. 다시 말해서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될 수 있는 

음성을 가지고 그 음성의 몇 개를 연결시켜 그것을 기호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지명은 기호로서 언어의 기호기도 하다.

  지명은 영어로는 ‘toponym(혹은 toponymy)’, ‘geographical name’, 혹은 ‘place 

name’, ‘hydrographic feature name’으로 사용되며 이들은 저마다 정의에서 약

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 셋은 육상의 지명을, 후자 하나는 해중 지명을 말한다.

  지명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일반명사와 대비되는 바로서의 ‘geographical 

name’을 사용하며, 토포님(toponym)은 자연물 또는 지형을 의미하며, ‘place 

name’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혹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의 지명을 의

미하며, 수중(海ㆍ江ㆍ湖)의 지물 이름은 ‘hydrographic feature name’이라 한다.

  지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기호적 표상체계와 환경인지의 결과

물이다. 지명은 인간에 의해 명명되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의미 있는 지시체이



다. 그렇지만 단지 지명을 단순히 지시체로서 이해한다면, 그 때 지명은 의미 없

는 기표(記表)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지명에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에 기표

만 아니라 기의(記意) 또한 갖는다. 특히 지명 자체가 실어 나르고 있는 의미들

에 천착한다면 그때 지명은 무수하게 많은 지리적 의미들을 엮어내고 있는 의미

의 집합체가 된다.  지명에 있어서의 지리적 의미란 바로 그렇게 이름이 붙게 

된 이유(因以名之)와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지명유래를 설명하

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지명경관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그것의 형태(form)에 더하여 의미(meaning) 차원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한 것은, 문화인류학자인 기어츠(Clifford Geertz)에 의하면 다양한 의미층이 

존재하는 문화텍스트에 대한 접근은 법칙을 찾기 위한 실험적 과학이 아닌 의미

를 드러내기 위한 중층기술(thick description)에 속한다. 중층기술은 단순 이해

(understanding)를 위한 현상기술(thin description) 뛰어넘어 그것을 ‘설명

(explanation)’할 수 있어야만 하는 해석인 것이다.

  지명으로 당시의 사고(思考), 의식 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

지를 알 수 있다. 근년에는 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외국에서는 지명학(地名
學)이 지리학의 새 분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지명은 국가간 영유권 분쟁 등 영토 

관리 측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기도 하므로, 지리조사는 지명을 유일한 정보로 

하여 그 탐색에 전념하였으며, 지리학의 소박한 초기 단계에서는 지명 연구의 비

중이 높아서 지명은 지리학의 고향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과거도 있었다.

  지명 연구는 지리학, 역사학, 언어학, 민속학 등에서 이루어지는바 이른바 지

명학(地名學, toponymy, toponomy, Ortsnamenkunde)이 따로 존재하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학계에서 지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오히려 

국어학ㆍ언어학ㆍ역사학ㆍ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더 깊은 연구ㆍ조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리학 분야의 지명연구는 지명에 나타난 지역의 역사

 
 

 



와 문화, 경관, 정체성, 그리고 지명변화의 과정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권력관

계와 갈등, 주민 삶의 변화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지명이란 과연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발생하여 어떻게 이름지어지고 어

떻게 변화되어 나아가느냐. 그 본질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학적으로 연구하는 

성격과 의의는 어떤 것이며 학적 소속은 어떻게 귀속시키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연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서설적 작업들이 되어있지 않았

기 때문에 지명연구의 여러 가지 논문들은 그 방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

는 예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어도가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설 속의 이어

도가 실제로 실재하는 섬인지 아니면 관념 속 상상의 섬으로 이름뿐인 섬인지 

하는 논쟁, 국제적으로는 한ㆍ중간에 벌어지는 관할권 분쟁이다. 이 논쟁과 분쟁

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어도라는 지명이다. 지명 위상 여하에 따라 이어도 해역

에 대한 국제법적, 문화적 권원은 달라지게 된다. 이어도라는 해역 혹은 암초에 

어느 나라가 먼저 인지하여  이름을 가졌느냐는 하는 것은 영토선점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며, 또한 국제적인 지명 표준화 과정에서도 해당 국가가 우선권을 갖

기 때문에 관할권 주장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의 지명 연구와 정책 실현이 우선 영토와 

관련시켜 진행되는 것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

  중국 정부는 지명관리를 위해 방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나라 건설을 

위해 지명관리 목표를 국가지명표준화와 국내외지명 역사규범화(譯寫規範化)로 

정했다. 지명 명명의 기본원칙은 (1) 나라통일, 주권과 영토 완정(完整)에 유리해

야 하며 (2) 현지 인문지리 또는 자연지리 특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3) 규

범에 맞는 한자 혹은 소수민족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4) 외국인명, 지명으로 국

내지명을 명명하지 못한다.

  
 



  1982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 직후 <중국외교부>와 1977년 설립된 <중국지명위

원회>는 각 성급 지명관리기관에 지명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1979년 중

국은 처음으로 전국적인 지명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중국정부는 국경지역 지명의 

명명과 개명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개명하지 않아도 될 명칭은 

함부로 고치지 않았으며 개명 또는 신명(新名)이 필요한 경우, 첫째, 나라의 영

토주권고수에 유리해야 하며, 둘째, 외교사업에 유리해야 하며, 셋째, 지방의 민

정(民政) 사업, 민족 사업, 대외교류사업에 유리해야 하며, 넷째,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명사업의 장엄성과 엄숙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일찍 1965년 11월 <국무원>은 역내 자연지리실체의 명명, 개명권한에 대

해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

  한국은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국제수로기구(IHO)>의 권고사항인 

해양지명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7월 1일 <국가지명위원회>가 

출현하였다.

  한국 <국가지명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지

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었으며,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

원>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지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해양지명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해양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며 국토

해양부장관의 고시를 통하여 해양지명을 공식화한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ㆍ협

력을 위해서 국제수로기구 산하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관보(Gazetteer)에 등재

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유의

해야 할 것은 ‘해양지명’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로업무법 제2조

13호에 의하면 “해양지명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ocean, sea)ㆍ해협

(strait)ㆍ만(gulf, bay)ㆍ포(inlet) 및 수로(channel) 등의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과 초(礁reef)ㆍ퇴(堆bank)ㆍ해저협곡(submarine canyon)ㆍ해저분지(basin)



ㆍ해저산(seamount)ㆍ해저산맥(ocean range)ㆍ해령(海嶺ocean ridge) 및 해구(trench) 

등의 해저지명(Undersea Features Names)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어 만조시에도 

물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바위(육지개념)에 대해서는 해양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저지명위원회(SCUFN)의 해저지명의 국제표준화 

원칙에는

  지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개인 및 관계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두 개의 명칭이 동일한 지형에 적용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오래 사용

된 명칭이 채택되어야 한다.

  국제간에 지명의 갈등이 있을 때 ‘오래 사용된 명칭이 표준 명칭으로 채택되

어야 한다’는 <국제수로기구>의 약속은 곧 채택된 명칭에 따라 대상의 귀속도 

따라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먼저 명명된 명칭을 갖는 주체에게 대상물

에 대한 선점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이어도의 지명에 대한 연구는 곧 이어도에 대한 존재론적 그리

고 인식론적 연구, 부연해서 제주인의 세계관과 제주인의 지리관을 알 수 있는 

터전이 됨을 알 수 있다.

사상(事象)에 대한 인지는 소통을 위해 기호만들기 즉, 이름짓기로 이어진다. 탐

라인들의 이어도에 대한 인지의 시점을 명증할 수는 없으나 역사지리적 내지 자




 



연지리적으로 개연성 있는 추론은 가능하다. 

  제주인들이 부르는 맷돌노래나 방애노래는 다음의 내용으로 불리워진다.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이어도이어라 이어도이어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이어 이어 이어도이어라)

이어 허맨 나 눈물 난다(이어하면 나 눈물난다)

이어 말은 마랑근 가라(이어란 말은 하지말고 가라)

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엥 해라(이어도가 반半이라고 하더라)

  여기의 ‘이어도’는 ‘이여도’로도 표기되고 그 내용 또한 부르는 사람이나 지방

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민요 ―

후렴구가 아닌― 가사에 이미 중국의 ‘강남’이니 ‘해남’이니 하는 구체적인 지명

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인들로서는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부연해서 제주 사람들은 이미 전시대에 중국의 강남을 오갔음을 

의미한다. 

  고대에 즈음하여 한반도에 성립했던 나라들이 동아시아바다를 누비며 이루어 

놓았던 항로들 중의 하나로서 중국과 제주도를 잇는, 제주해민들에 의한 ｢이어도

항로｣(필자조어, 탐라와 중국의 닝보寧波를 잇는 항로)가 있다. 이어도는 바로 

이어도항로의 중간에 존재하는 간출암 형태로 존재하는 암초이다. ‘간출암(干出
岩)’ 은 해중 암초의 정체(正體)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용어로 그 뜻은 밀물 때

의 수위가 오를 때는 물에 잠기고,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섬의 형태로 나타나는 

두 얼굴의 수중 암초를 말한다.  

  한라산(서귀포시)의 남해안 대포리(옛 중문면 소재) 및 대평리(지금의 안덕면 

소재)의 옛 이름은 각기 ‘큰개’와 ‘당캐’였는데 전자는 원나라 시대의 중국과 연

결되는 포구라 알려졌고 후자는 당나라 시대의 중국과 연결되는 포구여서 그런 






지명을 갖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항해에 있어서 절대거리(絶對距離)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육안항해를 할 수 

있는 시인거리(視認距離)이지만, 제주도의 자연조건에서 맑은날 육안 시인거리는 

약 170km(이어도와 마라도의 절대거리 149㎞)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육안 

시인거리라면 제주 본섬에서 <숨은여>인 이어도를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반대

로 중국 갔던 배가 귀향할 때 이어도에 이르면 한라산이 보이고, 한라산이 보이

면 그리운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목적지에 다 왔다는 안도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공로(空路)인 하늘길이 일반화되기 이전 뱃길만 주로 

이용했던 1970년대까지 출륙했다가 귀향하는 많은 제주인들은 제주해협상에서 

한라산 정상부가 나타나 보이면 늘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였다. 

  2천년전 고대에 일어난 해상왕국 탐라국은 고려에 병합되면서 해양국가로서의 

명목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륙세력인 명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린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명의 정책에 따라 공도정책과 해금정

책 을 행하는 등하여 완전히 제주섬 사람들은 바다

를 잊어버리게 된다.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이어도에 대한 인지는 몇 

곳의 기록으로 알 수 있는데, 먼저 <영남대학교박물

관> 소장 ｢韓國의 옛地圖도｣에 송악산 서남쪽에 돌

섬(石島) 모양의 봉우리가 ‘천왕봉’이라는 지명과 함

께 그려져 있는데 주목되는 내용이다. 필자의 가설

에 공감한 오상학은 이에 대해 천왕봉이 이어도일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증거로는 천왕봉이 이어도 

해역에 속해 있으면서 산방산 앞의 형제도처럼 암석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여타의 섬과 다르다는 것이다.  좀더 들여다보면 

천왕봉은 첨봉(尖峰)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반해 여타의 크고 작은 섬들은 모두 

평면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보아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오상학은 이어서 고지

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의 인식과 더불어 문헌 자료에서도 이어도 해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서 최부의 표해록(1488년, 성종 19)과 이형상의 

기록을 예시한다. 

  제주 서남쪽에 백해(白海)가 있다는 말도 흥미롭다. 

  물결은 용솟음치고 바다 빛은 희다. 예전에 정의 현감 채윤혜(蔡允惠)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제주 노인들이 말하기를, 맑게 갠 날 한라산 꼭대기에 오르

면 멀리 서남쪽으로 아득히 떨어지 바다 밖에 백사장 같은 것이 보입니다”(최부, 

표해록 제1권 무신년, 윤정월 7일)······

  “내가 표류하여서 백해로 들어가 서북풍을 만나 남하하였을 때 산 모양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최부, 표해록, 제3권 무신

년, 3월 29일)·······

  서쪽 하늘 닿는 끝을 바라보니 백색 사정(沙汀 : 물가 모래밭)같은 것이 있는

데, 곧 표해록에 백해라고 칭한 곳이다.(이형상, 한라산등정기)

  이상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이어도 해역은 ‘白海’라는 바다로 불

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서남쪽으로 보이는 백해라는 바다는 지금의 

이어도 해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최부의 표해록에 기록인 ‘산 모양 같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도 하였다’는 내용은 오늘날에 기상이나 해황(수위)에 따라 이어도가 섬으로 그

리고 때로는 암초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 최부는 바로 이어도항

로를 따라 표류해간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전시대에 ‘이어도’는 ‘이어도’ 외에 ‘천왕봉’, ‘백해’라 불리웠음

을 알 수 있다.  


 



  이어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어도에 대해 서양적 이름이 붙여지

면서부터이다. 이어도에 외국인들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대항해시대 이후 

서구의 열강들이 앞다투어 동아시아 바다를 누비고 다니면서 부터이다. 그 열강

들 중 영국은 단연 돋보였다. 영국은 청나라를 반식민지로 만들면서 동아시아 바

다를 헤집고 다녔다. 그 과정에 제주도 주변바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헌종실록>에 의하면 1840년(헌종 6년) 영국 함선 두 척이 가파도에 함포사격

하고 40여명이 상륙해 흑우(黑牛)를 약탈해 갔다. 그리고 1841년에는 <사마랑

호>의 지휘자로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안선을 측량했던 영국의 해군장교 

에드워드 벨처(1799∼1877)는 1845년 5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주변 바다도 샅

샅이 훑고 다녔다. 벨처는 제주엔 6월(음력) 우도에 기지를 두고 20여일간 이 일

대를 측정해 ‘한국군도(Korean archiperago)’라는 책자를 남겼는데, 한국 역사학

계에서는 ‘조선남해안도’로 통용된다.

  1868년(고종 5)년에는 영국 상선 Costaraca호가 제주도 남서쪽 바다를 항해하

다고 미확인 암초를 발견하였다고 본국 정부에 타전한 바 있다. 이후 인도, 호

주, 중국 등을 왕래하며 화물 및 우편물을 나르고 있던 영국 상선 Socotra호가 

1900년 6월 5일 밤 9시 40분 경 동경 125도 11분, 북위 32도 8분 해역에서 암

초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상황을 영국 해군본부에 다시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영국 해군본부는 1901년 해군측량선인 워터 위치(Water Witch)호

를 파견하여 이를 확인했는데, 당시 암초의 수심을 5.5m로 측량하고 Socotra 

Rock이라 명명하면서 이어도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소코트라락이 발견된 소식을 들은 일본은 곧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수로지 기

입하고 1938년에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당시 아시아 일대를 지배

하고 있던 일본은 나가사끼-고또(5島)-제주도-화조산도(花鳥山島)-상해를 연결

하는 해저전선을 부설하고자 하였는데, 제주도에서 화조산도간의 거리가 450km

가 넘어 중간에 중계기지의 필요성을 느꼈던 이 섬에 직경 15m, 해면 위 높이 

35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하여 중계기지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의 발발하면서 보류되었다.  일본의 해저전선 설치 계획서에 고또와 화조

산도 사이의 이어도를 ‘소코트라락’으로도, ‘이어도’로도 표기하지 않고 그냥 ‘제

주도’라한 것은 그것이 수면 위의 섬으로 존재하지 않은 수중 암초였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일본은 지금의 이어도를 그냥 ‘물결이는곳(하로우수, 波浪ス)’으로 

칭하고 있었다.

  “1951년 여름, <한국산악회>의 홍종인(洪鍾仁:언론인)씨가 이 소식을 듣고 자

신이 주동이 되어 해군의 협조를 얻어 ‘일본이 발행한 해도’를 가지고 파랑도를 

찾아 나섰다.” 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의 ‘일본이 발행한 해도’에는 모 방송국

과 인터뷰에서 홍종인씨는 영어로 (이어도 자리에) ‘current breaks(물결이는곳)’

라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 재확인된 내용이지만 1984년 

<kbs제주방송국>과 함께 (이어도를) 탐사한 <제주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였던 노

홍길 교수는 당시 <제주대학 해양학과>가 갖고 있는 일본 해도상의 ‘하로우수

(波浪ス)’를 보고 찾아 나섰다고 필자에게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애매

한 것은 이어도를 ‘하로우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홍길 교수나 홍종인

씨에 의하면 일본 해도에 ‘하로우수’ 혹은 ‘current breaks’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지만, 1984년 kbs탐사팀에 참가한 당시 kbs지방부차장이 다음의 글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어느 해도(海圖)엔가 파랑도가 있는 곳에 소코트라 락 대신 파

도가 깨진다는 ‘Breaks’로 표기되면서 소코트라 락은 파랑도로, 파랑도를 다시 이

어도로 연상 해석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

  kbs취재팀 10명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술조사단은 수산진흥원 소속 

1,200톤급 부산851호를 타고 3월 16일 오후 4시 제주항을 출발 파랑도탐사에 나

섰다 ······

 

 



  ‘파랑을 일으키는 처소’라는 뜻의 ‘하로우수’의 영어가 ‘current breaks’인 것이

다. 앞에서 말한 홍종인씨의 언급에 빠져 있지만 영어 ‘current breaks’와 함께 

병기되거나, 아니면 일본어로만 ‘ハロウス’라고 표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후 하로우수(波浪ス)는 ‘파랑도(波浪島)’라 명명되어지기 때문이다. 혹자는 “1984

년 제주대와 kbs가 소크트라 암초에 대한 공동탐사를 벌이면서 이를 파랑도라 

불렀고 주변수역이 얕고 조류가 강해서 다른수역보다 파도가 강한점을 감안해 

붙인 이름이다.”20라 하여 마치 kbs와 제주대 탐사팀이 최초로 파랑도라 부른 것

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제시대까지 ‘하로우수’라고 불리던 지금의 이어도가 파랑도(波浪島)라 불리게 

된 것은 해방후 최남선에 의해서 처음이다. 이 과정은 전 국회의원과 환경부장관

을 지낸 김중위의 글에 소상하게 나타나는바 그 내용은 아래의 글로 정리된다.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까지 아무 누구도 우리의 영토가 어디

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6ㆍ25를 겪게 된 

정부는 1951년 1ㆍ4후퇴와 더불어 부산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

대 법제처장으로 제헌헌법을 기초하고 나서 이제는 전시 연합대학 일에 몰두하고 

있던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 박사에게 법무부 법무국장으로 있는 홍진기(洪
璡基)씨가 미국의 대일(對日)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평화조약이라고도 함)

초안이 실린 일본신문을 들고 찾아 왔다. 그 초안에는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것 

외에 한국의 영토에 대한 조항도 들어 있었다. 영토조항에는 우리나라의 부속도

서(附屬島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이 예시되어 있고 분쟁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독도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현민은 혼자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시 총리인 장면(張勉)박사를 찾아가서 문제의 초안을 보여주고 정부 

의견을 미측(美側)에 알리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즉시 현민은 역사에 

밝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을 찾아 갔다. 

  육당은 이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설명하면서 덧 붙여 우리나라 

목포와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중국의 상해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심 쯤 되는 

 



바다에 ‘파랑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의 영토로 확실히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정부에서는 육당과 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도와 

파랑도도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공식문서를 작성하여 미국정부에 제출하기

에 이른다. 여기서 ‘파랑도’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951년 7월 10일자로 한반도와 함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파랑도(이어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켜 달라는(한국의 영토에 포함시

켜 달라는) 내용의 공식문서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에 의해 미국정부(덜레스국무

장관)에 건네어 졌지만 귀속재산에 관한 우리의 의견은 받아드려졌으나 영토문제

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요구를 받은 미국의 덜레스장관은 

독도와 파랑도가 어디에 있는 섬이냐며 주미한국대사에게 묻자 동행한 한국 대표

는 부끄럽게도 ‘동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대체로 울릉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답했다. 그리고 독도와 다케시마는 다른 섬이다라고도 하자 그러면 한ㆍ일 양

국이 다툴필요 없이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독도는 한국령으로 하자는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하였다. 제주도민이라면 마라도 서남방 수평선 너머에 있는 섬으로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어도를 독도와 같이 울릉도 옆에 있을 것이다고 대답

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21

  이후 현민은 독도를 조약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

면서도 미국이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부가 당시에 <맥아더선(線)>을 그을 때에 

이미 독도를 맥아더선(線)밖에 두었기 때문에(즉 일본어선이 독도까지 오지 못하

게 한 조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암초쯤으로 생각하고 그 조약에 명기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 놓았다. 

  미국에 건의할 정부문서를 작성할 즈음인 1951년 여름, 현민과 절친했던 <한

국산악회>의 홍종인(洪鍾仁: 언론인)씨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주동이 되어 

해군의 협조를 얻어 일본이 발행한 해도를 가지고 파랑도를 찾아 나선바 있

다.  영토 관리상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이나 예나 늘 뒷북을 치고는 했지만 전



설과 신화, 그리고 민요 속에 나오는 이어도가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파랑도로 

호칭되면서 실체 확인에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도와 이어도를 한국의 영토로 삼는 데에 실패하고 그 해 

9월에 해군과  언론인 홍종인씨에 의한 파랑도의 위치 확인 시도 또한 실패하자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 결과 1951년에 <한국산악회>와 해군

이 공동으로 파랑도를 발견하여 ‘대한민국 영토 파랑도’ 라고 새긴 동판을 내려 

놓았고 그 이듬해인 1952년 1월 18일에는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의해 

독도와 이어도가 우리 영토에 포함되도록 하는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 Syngman 

Rhee line)을 세계에 공표하게 된다.

  중국이 파랑도를 처음 인지해서 자신들의 고유한 지명을 사용한 때는 언제일

까? 중국이 파랑도를 인지하여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 중요성을 인식했

다면 동시에 지명을 이미 붙였을 것이다.  

  중국측은 자신들의 관할권에 대한 문화적 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어도의 

중국명인 ‘쑤엔자오蘇岩礁’가 이미 고대 때부터 쓰였다라면서, 그 증거를 그들의 

신화지리서인 ｢山海經｣을 내세운다. 중국의 꼼수가 전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례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근거를 BC.475-B.C.221년 경부터 쑤엔자

오가 중국역사에 나타나는 바, 즉 ≪山海經≫에 “東海之外······, 大荒之中, 有山
名曰猗天蘇山”(동해 밖, 대황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의천소산이라 한다)

이라는 문구에서 찾는다. 그들은 그 문구의 끝 ‘蘇山’이 바로 ‘蘇岩’과 같으므로 

이어도를 자오(礁)에 쑤엔(蘇岩)을 붙여 쑤엔자오라 이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이름하기 시작했다’는 ‘시작’ 시점은 애매하게 남겨두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조성식 교수는 중국이 산해경 신화를 이어도 전설에 맞불을 놓기 위하여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가감하여 급조하였다고 한다. 

  조성식은 구체적으로 중국측의 지명 날조 왜곡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산해

경의 원문에는 ‘······猗天蘇山’이 아니라 ‘······猗天蘇門’이라 되어 있음에도 ‘蘇門’



의 ‘門’을 ‘山’이라 견강부회적으로 해석하고나서 이 ‘山’을 다시 ‘岩’이라고 지칭

하여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높아서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뜻인 ‘猗天’을 

해석하기를 ‘하늘 가 아득한 곳’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옹색하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쑤엔자오란 명칭 부여에는 정당성이 없

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왜곡 날조된 무국적 지명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대중

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산해경(山海經)에도 신주(神州)4)와 동해봉래(東海蓬萊) 사이에 

바다 밑 선산(仙山)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라며 ‘선산(仙山)’이 소암초임을 주장

하려 한다. 중국의 신화 왜곡은 여기서 극에 달한다. 

  ≪산해경≫에 ‘東海蓬萊’란 문구는 없다. 다만 ‘蓬萊山 在海中’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해내동경이 아닌 해내북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내’란 중국의 영역

권 내를 의미하며, ‘북경’이란 지리적으로 ‘발해’와 관련된다. 해내북경에 달려 있

는 주(註)에는 분명히 ‘선인이 살고 있고(上有仙人)’ ‘발해 가운데 있다(在渤海中
也)’고 표현하고 있다. ≪史記≫봉선서(封禪書)에도 “봉래 방장 영주의 삼신산은 

발해 가운데 있다.…… 여러 신선과 불사약이 있다. 그곳의 물건이나 금수는 모두 

희며, 황금과 백은으로 궁궐을 지었다(蓬萊 方丈 瀛州 此三神山者 在渤海中 蓋嘗
有至者 諸仙人及不死藥在焉其物禽獸盡白 而黃金白銀爲宮闕)”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渤海’는 해내경에서 보이는 北海(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
朝鮮天毒)와 동일한 것으로 봉래산이 설령 동해에 있다하더라도 그 동해는 오늘

날의 동지나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황해를 일컫는 바다 이름이었다

(http://www.bc8937.pe.ne.kr). 봉래산과 기천소문을 쑤엔자오(이어도)와 일치시

키려는 중국의 왜곡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다음에 이어도에 대한 중국측 지명의 명명은 보다 구체적이 되는데, 중국 측 

주장에 의하면 중국의 이어도 인지는 1880년-1890년 간이며, 한국은 이보다 

100년이 늦은 1984년이라고 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인지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이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언급하

기 껄끄러워하는 객관적 사실은 이어도가 1900년 영국 상선 Socotra 호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여러 가지 근거들에 의할 때 중국 측의 이어도에 대



한 최초의 인지는 1963년 약진호(躍進號) 침몰사건 이후이며, 그 또한 국제 해

도에 표기된 Socotra Rock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세우는 “강소성(江蘇省) 외해(外海)의 암석, 해초(海礁)”라는 의미인 소

위 ‘蘇岩礁’의 명칭이다 . 강소성 외해에는 무수히 많은 암초가 있는데 왜 유독 

이어도를 “蘇岩(礁)”이라고 했을까? 영국에서 대륙붕의 개념이 처음 나왔던 

1887년과 비슷한 시기인 1880년에서 1890년 사이 이홍장(李鴻章)의 <북양수사

(北洋水師)> 는 어떻게 대륙붕의 개념을 알아서 ‘강소성 대륙이 외해에까지 연

장된 대륙붕 위의 암석과 해초’라는 의미인 소위 “蘇岩(礁)”이라는 명칭을 붙였

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 밖에 없다. 

  조성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 중국은 독자적으

로 이어도를 인지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파랑도의 중국명인 “蘇岩(礁)는 

Socotra의 음역인 “소격특랍 蘇格特拉”의 첫 글자 ‘蘇’와 Rock(拉)의 의역인 

‘岩’의 결합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亞洲週刊등의 매체를 시작으로 중국의 각 방면에서 주장하는 

<북양수사>의 해도에 소위 “蘇岩(礁)”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있다”는 해도를 아

직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즉 없는 해도가 20세기 이전에는 중국이 이

어도를 인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국제적으로 각국이 대륙붕에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1945년 이후에도 중

국은 바다에 별 관심을 갖지 못하였고 ｢대륙붕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1958년 8월부터 1960년 12월

까지 근해 해역에 대한 종합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매체 기사문에서 “20세기 50

년대, 중국의 동해 함대가 쑤엔자오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라고 한 언급은 

바로 이 종합조사를 말하는 듯한데, 그 시점에도 소위 이어도를 인지한 근거는 



없다.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중국의 이어도, 즉 소코트라에 대한 인지는 1963년 약진호 침몰 사건  이후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자국의 지명 사용과 관련하여 조성식 교수는 중국 측 

“약진호” 침몰관련 기사 또는 논문을 필자는 약 20여 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

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2000년대 이후의 주장, 즉 소위 “蘇岩礁”해역이 중

국의 전통해역으로서 중국 해도에도 이미 표기되어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郭廷
富, ｢“躍進號”沈沒調査記｣(航海 1981년 4기) 등의 자료에서 보이는 소위 “蘇
岩礁”는 알려지지 않은 이역의 신비한 곳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이다. 

  “이 일대는 일본해로 진입하는 요해 통로로서 더 전진을 하면 유명한 오오쓰미 

해협으로 미국 제7함대가 경계하는 해역이었다. 아울러 남한의 제주도와는 150km

도 되지 않았으며, 블라디보스톡 기지에서 남하하는 소련 함대 또한 반드시 지나

가는 곳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정치 임무를 어깨에 지고 우리 팀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낯선 대양 위에 온 것이다.” 郭廷富, 上同 

  우리 심해 탐사 설비가 아직 매우 낙후하였던 60년대 초기, 저 광활한 심해 지

역에서 암초를 하나 찾는다는 것은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처럼 조국을 멀리 떠나 심해 작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 해군 건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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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최초의 것이기도 했다.29

  이어서 조성식 교수는 

  ｢海軍海洋測繪部隊東海蘇岩礁測量填補空白｣, 海洋科學, 1993년 1월 제1기 

본문 중, “당시 중국의 해양 측량 과학기술 수준의 한계로 쑤옌쟈오 해역은 장기

간 동안 해도 제작을 위한 측량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해 금지구역이 되어 

중국의 해양개발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는 언급에서 당시 그들에게는 소위 “蘇
岩礁”가 표기된 해도가 없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이외에 또 어떠한 증거

가 필요할까? 저우언라이 총리의 “조속히 우리의 해도를 만들어야 하겠소!”(我們
要盡快測出自己的海圖啊!)라는 말과 “당시 중국의 해양 측회(측량과 해도 제작) 

수준의 한계로 인해 총리의 바람은 줄곧 실현될 수 없었고, 30년 동안 쑤옌쟈오 

10해리 범위 내에는 선박의 왕래가 금지되고 쑤옌쟈오 해역은 동해의 “버뮤다삼

각지”가 되어 경험이 많은 항해가들도 접근을 꺼리게 되었다“(航海 1992年 第
6期)는 언급 역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당시 중국에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

도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중국이 이어도를 인지한 것은 1963년이지만 이 파랑도에 그들 

스스로 지명을 붙여 자료를 낸 것은 아무리 빨라도 1987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2007년 8월 22일자 <연합신문>은

  후피자오와 야자오는 중국 해군 항보부(航保部)가 1963년 출판한 ‘황해ㆍ동해

(동중국해)’ 해도(200만분의1)에 처음 나타난 이후 국가해양국 제2해양연구소와 

상하이(上海)해양지질조사국이 각각 1987년과1994년에 출판한 ‘동해 해저지형도’ 

등에 ‘이어도’와 함께 표시됐다.



라고 하면서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야

자오(鴨礁)의 바로 위의 ‘蘇岩礁’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어도인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파랑도, 즉 

소코트라를 ‘이어도’라 공식화했는가? 즉, 

파랑도 혹은 소코토라가 제주도민에게 회자

되어온 전설 속의 이어도에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언제인가? 

  1951년부터 1983년까지 이어도의 호칭은 

최남선이 ‘파랑도’라 칭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남선

이 이어도를 파랑도라 칭한 것은 일본의 정보에 친숙했던 그가 일본인들이 사용

했던 ‘하로우스(波浪ス)’에서 ‘ス’ 대신 ‘島’를 넣어 ‘波浪島’라 부르면서 시작되

었던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84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kbs와 <제

주대학교 해양과학대팀>으로 구성된 탐사반이 파랑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소코트

라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탐사를 했다. 3월의 탐사에서는 위

치 확인에 실패를 했으나 5월의 탐사에서는 소코트라록을 확인하고 이를 ‘파랑

도’라고 밝혔다. 

  근대 이후 전설 속의 이어도라는 지명이 근대 이후 불리어 왔던 파랑도와 일

치한다고 주장한 역사적 사건은 kbs와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 탐사반>이 탐사

를 행했던 1984년 3월과 5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의 

1984년 4월 탐사에서 일어났다. 

  1984년 4월 6∼9일에 걸쳐서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이어도탐사부대장 

장순호)은 탐사대원 8명, <한국일보>기자 2명, 여진호 선원 3명이서 민간단체로

서 처음 이어도 탐사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파랑도라는 암초가 제주해민들

이 불러왔던 이어도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게 된다. 당시의 상황을 <한국일

보>(1984년 4월 11일자 1면, 11면)는 ‘전설의 섬 ｢이어도｣, 수중확인성공’이라는 



제하로 기사화하고 있다.

  <한국해양소년단 제주

연맹>탐사팀이 파랑초를 

전설의 섬 이어도라고 확

정한 것은 그들이 제주문

화에 지식을 풍부히 갖추

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최남선이가 만약 

제주민의 전설이나 신화 

등 제주문화에 대한 지식

이 있었다면 그 역시 이어도라 불렀을 것이다.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탐사팀의 부대장였던 장순호씨는 이어도 탐사 목적

과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탐사)준비는 1982년부터 ‘이어도’섬이 어딘가에 있다는데 찾아보자는 뜻을 함

께하여 해양전문가 및 각계 지인들을 찾아 모임을 갖게 되었으며 이미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의 중점 사업으로 정하여 본

부 연맹에 의사 타진하고 협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격려의 답신을 받았다. 

······

  우리는 연맹장 고 최웅길 박사와 임원들을 비롯하여 <제주대학> 해양학 전문교

수들과 해양연구에 경험이 있는 분들과 정보교환 및 서적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탐독 분석했다. 특히, 1953년 오산에서 출발 오끼나와로 가던 군 수송

기가 갑자기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하고 그 지점을 표시한 후 돌아오는 길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 이야기 등을 수집하여 탐사를 준비하였다.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탐사팀의 이어도 재발견은 탐라 천년의 해상왕국 

시절을 일깨우는 계기되었고 이후 파랑도 대신 그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



한다. 

  1987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파랑도를 ‘이어도’로 고쳤으며, <한국해양항만

청>이 ‘이어도’라는 이름을 써붙인 항해 부표를 설치했다. 2001년 1월 22일 <한

국국립지리원>과 <중앙지명위원회>가 ‘이어도’라는 이름을 확정했다.

  미 지리정보국 사이트는 ‘소코트라 록’의 다른 이름으로 이어도, 파랑도, 소코

트라 락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덧붙여놨으며, 중국 표기인 쑤옌자오, 일본 표기

인 소간쇼 등도 열거해놓고 있다.

지명으로서 ‘이어도’에 대한 지명어학적(地名語學的)연구는 전무하다. 필자는 이

어도에 대한 언어학적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방언 연구에 활발한 오창명 박

사의 소고를 보았다. 그 소고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주제가 “지명으로 본 이어

도”로, 언어학자로는 최초로 이어도라는 지명에 대해 언어학적 접근을 한 글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도에 대한 언어학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고. 

결론마저 빈칸으로 남기고 있었다. 다만, 그의 글에서 발췌할 만한 내용이 있었

다면 다음 것이었다.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암초를 파랑도라 명명하고 이를 전

설상의 이어도와 결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암초가 실제 전설상의 이

어도와 동일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육지에서 떨어진 외양의 암석초는 화산도의 일부이며, 해면보다 낮으면서도 바

람이 불 때 그 부근의 파도로 알 수 있는 것을 파랑초(波浪礁)라 한다. ······

  우선 윗글에서 ‘바람이 불 때 그 부근의 파도로 알 수 있는 것을 파랑초라 한

 



다’라고 하여 파랑초가 보통명사로 쓰인 양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임을 밝

혀둔다. 파랑초는 엄연히 고유명사로 쓰였을 뿐이다.

  2012년 7월 20일 모 학술모임의 오찬 자리에서 필자는 한번 만나길 기대하던 

오창명 박사를 만나게 되었고 왜 “지명으로본 이어도”라는 논고에 언어학적인 

해석이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이어도’

라는 말은 민요사설의 후렴구일뿐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즉, 오창명 박사의 지론은 ‘이어도’가 지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필자는 “그러면, 민요사설의 <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이어도

가 반이엥 다>할 때의 이어도가 지명이 아니라 ‘이어도 사나’와 같은 후렴구라

는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자 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거듭되

는 질문이기는하나 “‘이어도’를 지명이라 여기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들은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오 박사는 

이어도가 지명이 되려면, 마라도의 옛이름이 ‘마래섬’, 가파도의 옛이름이 ‘더바

섬’이었듯이 고대에 만들어진 민요나 전설 등에서 이어도가 이를테면 ‘이어섬’이

라 표현된 경우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전통적

으로 ‘∼도(島)’가 아니라 ‘∼섬’이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오창명의 이어도가 옛 민요들에서 이어섬이라 표현되고 있지 않기에 이것이 

지명이 아니라는 주장은 얼핏 설득력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너무 속단한 것이 아

닌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 이르러 ‘소섬’이 우도로, ‘마래섬’이 마라도

로, ‘더바섬’이 가파도로 되어가듯이 문헌 기록화되는 과정에 ‘이어섬’ 또는 ‘여

섬’이라는 것이 ‘이어도’로 전화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 역

시 오창명 박사에 의하면 또다른 소설을 쓴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실제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어도란 이름 자체에 이미 물 속의 암초라는 명확한 

의미가 숨어 있다. 이어도는 우리말인 ‘여섬’에서 비롯되었는데, ‘여’가 ‘이어’로 

길게 발음되고 섬은 한자어 ‘도’로 바뀌면서 이어도가 된 것이다.”  ‘이어’는 



‘여’의 늘임말이라는 것이다. 

  각종 국어사전에도 ‘이어도’는 지명이라 하고 있다. 

  http://krdic.naver.com(네이버 국어사전)

  이어도離於島[발음: 이ː어도] 

  <지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지

점에 있는 수중 암초. 2003년 6월에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설치되었다. 

‘파랑도’(波浪島)라고도 한다. 면적은 수심 50m를 기준으로 약 2㎢.

  ‘이어’도인가 ‘이여’도인가, ‘여도’인가 하는 문제는 언어문법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다. 혹자는 ‘이여도’는 상상의 섬이고, ‘이어도’는 실재의 

섬이라 대비하여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어도’

로 통일된 바 있고 다만 지명어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어’와 ‘여’와의 관계가 설

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차’와 ‘이엉(영)차’의 관계에서 영차가 이엉(영)차의 모음축약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동작의 완급에 따라 영차의 늘임말로서 ‘이엉(영)차’가 되었는지는 표현상

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원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같다. 이어도와 

여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도)는 여(도)의 늘임말로 표현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분명한 것은 ‘여(도)’가 ‘이어(도)’ 혹은 ‘이여(도)’로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한국어 발음 및 조음의 법칙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

기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관찰된다. 첫째, ‘여’ ‘이어’ 혹은 ‘이여’로 늘임

말로 변이된 것은 ‘모음축약’ 혹은 ‘모음동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는 발음의 편이성과 경제성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더 중요한 것으로 ‘여(도)’라는 지명이 ‘이어(도)’로 변화하면서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변이되고 그 결과 단어의 상징적 위상에도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이

러한 두 가지 측면은 ‘이어도’라는 명명의 발생 과정이 음운론적인(phonological) 



것이었다기 보다는 이 말이 속한 문화의 의식 혹은 무의식적인 의미 변동 혹은 

어떤 사회적 계기들이 표상화되어간 표현론적인(representional) 과정이었음을 가

정하게 한다. 

  ‘지명은 그렇게 명명된 까닭이 있으며, 그 이름들은 명명 대상의 실체를 잘 나

타내고 있다’라는 의미의 ‘因以名之’라는 옛구절은 지역 이해에 있어 언어적 방

법으로서의 지명 분석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름이 붙어 있는 이상, 그렇

게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그 실체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 경험에 의한 환경지각의 결과로서 지명은 객체로서의 장소가 가지는 특

성과 명명 주체로서의 인간의 의식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지명 속에는 객

체로서의 장소가 가지는 특성인 장소성과 지각주체의 의지, 감정, 세계관 등이 

함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명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주어진 자연 환경과 

그에 대한 인간의 사유와 행위가 융합된 ‘의미의 집합체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지명은 지리적 실체에 붙여진 고유명사를 뜻하는 것이다.

  보통명사는 단순 기호일 수 있으나 고유명사는 그에 대한 인간의 사유와 행위

가 융합된 ‘의미의 집합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통명사인 ‘여’가 ‘이어도’로 되면서 고유

명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가 고유화하려면 글자 그대로 표현상(기표)에 고유

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여>여섬>이어도라는 형태적 변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 의해 오늘날 이야기되는 ‘이어도’는 동지나해의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바위이다. 망망대해 중의 바위, 이러한 위치적 특성만으로 그 바위는 

단순한 바위, 단순한 여가 아니고 신비를 간직한 섬(島), 즉 ‘여섬’일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해저지명으로서의 여, 암, 초 등은 당연히 해안가에 위치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양 중의 여섬은 연안 여

의 데쟈뷰이기도 했다. 

  한강 하구의 강물 속 모래 둔덕인 ‘나들섬’ 역시 그런 위치적 특성 때문에 섬



이라 불리게 되었다. 나들섬 위치는 강화도 최북단에서 북서쪽, 교동도에서는 북

동쪽 한강하구, 북녘의 예성강과 남녘의 한강이 합류하는 곳이다. 나들섬은 물밑

에 잠겨있기는 해도 평균수심이 5미터밖에 되지 않아 가물거나 썰물 때면 작은 

모래언덕이 나타난다. 통일로 가는 또 하나의 길목을 만드는 ‘나들섬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때 제시한 남북경협의 획기적 공약이었다. ‘나들섬’은 아직 

지도에도 없는 가공의 섬 이름일뿐이다. “이어도처럼 나들섬은 물밑에 있다. 제주

도 민초들에게 이어도가 이별의 고통이 없는 이상향이듯 언젠가 나들섬이 강물 

위로 우뚝 솟구쳐 남북이 함께 누리는 ‘통일의 섬’이 되길 기원해 본다.”  

  이어도이든 나들섬이든 공통적으로 섬이 아님에도 섬처럼 보이게 됨은 그것들

이 ‘이미지’가 되고 은유화되어 읽어내야할 텍스트로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인문지리적인 약속에 의해 섬은 4면이 물로 둘러싸인 땅으로 그린란드 이하의 

면적을 갖는 땅은 섬이라 하고, 오스트랄리아부터 그 이상의 큰 땅들은 대륙이라 

한다. 또한 섬은 성인에 따라 일본열도(日本列島)ㆍ영국ㆍ뉴기니섬ㆍ뉴질랜드ㆍ마

다가스카르섬ㆍ태즈메이니아섬 등과 같이 육지의 일부가 대륙이나 또는 대륙에 

가까운 큰 섬에서 분리되어 형성된 육도(陸島)가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하와이 

제도ㆍ아이슬란드 등의 화산섬과 같이 육지와 관계없이 생성된 양도(洋島)가 있

다. 웨이크섬ㆍ비키니섬ㆍ킬버트섬 등의 산호섬은 양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똑같은 섬이라도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R.D. Hodgson은 다음과 같

이 분류하고 있다.  

암석(rock), ∼0.001 S.mile : ∼0.0026㎢(2,600,000㎡) 

소도(islet, 0.001∼1 S.mile :  0.0026㎢∼2.6㎢

중도(isle, 1∼1,000 S.mile  :  2.6㎢∼2,600㎢ 

대도(island, 1,000 S.mile∼ :  2,600㎢∼

  






  섬은 규모에 따라 또는 행정구획상의 관례에 따라 행정구역내에서 가장 큰 체

도(體島)가 있게 되고 그 아래로 속도(屬島), 낙도(落島)가 있게 된다. 제주도는 

체도이고, 마라도는 속도이며, 이어도가 섬이라면 그것은 낙도가 된다.  그러나 

1981년 대한민국 <내무부> 지방개발계획자료인 島嶼ㆍ落島 現況에 의하면 섬

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민간인이 생활근거를 두고, 연

중 계속적으로 생업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지역｣이라 하는데 이를 기준하면 이

어도는 섬이 아닌 암초 내지 해산(海山)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1항)상 섬이라 함은 “도서는 만조 시에 

수면 위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라고 규정하

고 있어 이 기준에 의해 또한 이어도는 섬일 수 없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간에

는 2001년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공동 수역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에는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서 섬이 아닌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

의한 바 있다. 이로써 한ㆍ중 어느쪽도 이어도를 섬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어도에 그러한 규정은 이어도를 영해나 EEZ의 기점으로 삼을 수 없음을 의미한

다. 그렇지만 한ㆍ중 양국은 이어도를 섬으로서 자연스럽게 불러 한국측에서는 

이어도, 중국어로는 苏岩礁의 ‘礁’를 영어로 reef나 rock을 쓰지 않고 소도(小島)

를 뜻하는 ‘Islet’을 써서 Suyan Islet(苏岩礁)라 하고 있다.

  전술한바도 있지만, 만약 이어도라는 그 바위가 연안에 있었다면 보통의 여 

중의 하나일 뿐이었지만 망망대해 중에 존재했기에 그것은 섬이었다. 그러나 그

것은 연안에서 보이는 여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여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것은 ‘여섬’, 즉 이어도로 불리게 된 것이다. 여가 망망대해 중에 위치한다는 

것은 신화시대에는 신비함 그 자체였다.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는 조석(潮汐)이나 파랑의 높낮이에 따라 

물 속에 잠겼다 드러났다하는 바위, 소위 우리말로 ‘여’에 해당한다. ‘여’는 사전

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개정증보 제주

어사전(2009)에는 “바닷가 바닥이 얕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



위”, 송상조 엮고지음의 제주말큰사전(한국문화사, 2008)에는 “바다에 있는 암

초가 돌출된 것. 밀물 때는 물 속에 잠겼다가 썰물 때는 물 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이라 하고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에는 “여1 

[명사]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라 하고 있으나 지식백과에서는 “물 속에 

잠겨 있는 바위, 즉 암초(暗礁)는 여라고 하는데, 여에는 썰물이 되면 드러나는 

잠길여 와 그 반대인 속여가 있다. 여는 숨어 있는 바위라고 해서 숨은바위라

고도 한다.”라 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http://ad.doopedia.co.kr)을 인용한 <다

음>의 사전에는 “여 [물속의 바위] a sunken rock in the sea; a reef”라 명기하

고 있다. 

  암초(暗礁)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나 산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숨은바위ㆍ은암(隱巖)ㆍ초(礁)ㆍ초석(礁石)이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흔히 바윗돌

로 된 작은 섬이면 ‘염’, 물 속에 숨은 바위이면 ‘여’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여’를 ‘속여’와 ‘잠길여’로 구분도 하는데, 속여란 썰물 때에도 드러나지 

않는 여를 의미하고 잠길여란 썰물 때 드러나는 여를 의미한다. 속여의 한자가 

‘暗礁’라면 ‘잠길여’의 한자는 ‘岩礁’가 될 것이며, 礁의 형태적 지명은 ‘간출암

(干出巖)’이 되는 것이다. 다만 여는 서(嶼)와 초(礁)의 중간에 위치한 암초(岩
礁)라고 할 수는 있다. 먼바다의 해저 돌출물을 초라고 한다면, 이 초가 연안 가

까이 있으면 대체로 ‘여’라고 불리우는 경향이다. 부연하자면, 여(초)는 바닷속의 

暗礁와 바다 위의 岩礁의 중간으로 해수면의 승강에 따라 바닷속에 잠기기도 하

고 드러나기도 하는 간출암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제표준지명으로, 초(礁), 즉 ‘여’는 reef(s)라 하고 있다. reef(s)는 해면 또는 

해면 가까이에 위치한 바위 또는 경화된 물질로 구성된 암초로서 항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해저지형으로 밀물 때 물에 잠기고 썰물에 들어나는 간출암(rock)에 

대해 국제표준지명은 하나의 속명으로 통일되어 있다.  부연하자면 리프는 제

주어사전들에 나온 그대로 물 속의 바위 일반을 말하는데 항해와 관련하여 항



해에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가 되는 바위면 reef인 것이다. 국제표준 해도에 ‘이

어도’는 영어로 ‘Ieodo reef’라 표기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리 속명이 지방마다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초, 여에 해당되는 속성 명칭을 쌈, 여, 덕, 추, 탄, 듬, 내기, 성애, 돌, 

댕이, 협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속성 지명은 지역민

들의 어로활동이나 지형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해

안에서 댕이, 짬, 협의 경우 댕이는 물속에 있는 바위에 어른이 섰을 때 어른의 

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바위를 가르키며 짬은 물속에 있는 딱딱한 바위, 협은 

모래나 뻘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일켣는다. 또한 짬은 선박 항해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곳에 위치하나 어로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다. 또한 남

해안에서도 특정 어류나 해산물이 잘 잡히는 지점에 듬이라는 속성지명을 사용하

여 해저지명을 명명한 예가 많다.  ‘여’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부 해안지방 조금 

보이기는 하나 주로 제주도 연안에 나타나는 해저지형명이다. 육지(뭍)에 뿌리를 

두고 바다로 돌출한 바위를 제주도에서는 ‘엉’ 혹은 ‘덕’이라 하여 여와 구별하기

도 한다.  

  시인 정경자는 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여(礖) /정경자

물속에 잠겼더냐

물이 너를 삼켰더냐,

보이는 듯 마는 듯 신기루를 닮았구나

고독 속에 있으면 

고독하지 아니하냐

바닷물 새에 두고 외로움 주고받네



물새들 때로는 

네게서 쉬어가니,

보이는 건 작아도 네 품 작다 아니하리

  제주학연구소장ㆍ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ㆍ논설위원이라고 소개되는 오창

명 박사는 “‘여’를 한자로 쓸 때는 嶼(서) 또는 礖(여)로 썼다. 그래서 검은여를 

한자로 쓸 때는 黑嶼(흑서) 또는 黑礖(흑여)로 써왔다”면서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 안내 책자에 黑璵(흑여)라 표기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도를 한자어로 離虛島 , 離於島, 異魚島 , 耳魚島 , 以語島  등으로 

표기하나 이여도를 한자화하여 ‘離礖島’라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물론 그 

어느 것이든 이어(여)도를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한자문화권내에서 소통을 위한 

것이기는하나 거기에 의미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의 사전,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에서 이어도의 한자표기는 ‘離於島’로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해상왕국 탐라국의 역사를 지닌 제주도에는 똑같은 해양지명이라도 보다 다른 

지방에 비해 다양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나타난다. ‘여’에 대한 지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물망사리 둘러지펴 아끈여(小礖), 안여(육지 가까운 內礖), 밧여(外礖), 정

살여(징검다리 礖), 도랑여(둥그런 작은 礖) 여끗 돌끗마다 아니 보아난 여끗엇

고 아니 보아난 돌끗 엇이 뎅기당······” 이라는 <북촌당 영등굿>의 대사, 그리

고 “헤각(海角)으로 리민 난여(海上礖), 든여(海底礖), 숨은여(조석간만에 따라 

잠겼다 드러났다하는 礖) 정살여 좋아고······” 라는 <영감놀이 굿>의 대사가 

있다. 이들 다양한 여들 중 본 논문의 주제 지명인 이어도 관련된 지명은 ‘숨은

 



여’로서 한반도의 ‘잠길여’에 해당한다. 이들 지명으로 보아 특히 제주의 해민들

과 여는 불가분의 관계가짐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찾아가

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어도가 물속의 암초였음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

었던 셈이다.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어도’가 지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만약 이어도가 지명이 아니라면 이어도는 실존하는 섬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물

론 그러한 주장에는 이어도가 이상향 내지 환상의 섬이라 여겨지는 것과 관련된

다. 파랑도가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에 의해 현대에 들어와 ‘이어도’라 재차 

다시 불리워져, 전설 속의 이어도가 실재하는 섬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음

은 전술한 바 그대로다.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의 그러한 확인이 있자 맨처

음 민속학자인 고(故) 김영돈 교수 가 이어도는 실재와 무관한 오로지 상상의 

섬일뿐이라는 반론을 제기했고 그러한 이어도 비실재론은 최근에는 오창명 박사

나 주강현 교수 , 고영환 교수(제주대 식품영양학과)에 의해 이어진다. 연구분

야에서 이들 공통점은 자연과학도인 고영환 교수를 제외헤서는 모두 민속학에 

관련한 연구자들로 지명과 관련하여 이어도의 실재론을 부정한 인문학자들이라

는 것이다. 

  먼저 김영돈의 주장을 보자.






  이른바 <波浪島>라 일컬어지는 그것이 동시에 <이여도>로 보는 그 인식 자체

가 문제인 것이다. 소위 <波浪島>는 암초로든 섬으로든 實存하는 게 사실이요, 

<이여도>는 實存하지 않는 幻想의 섬, 彼岸의 섬일뿐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관

련도 맺을 수 없다.(굵은체는 필자에 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소위 <波
浪島> 곧 <이여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을까. 實存과 虛構의 차이가 깔려 있기

는 하지만, 이 兩者를 同一實體로 보아서 <波浪島>는 곧 <이여도>라고 인식되고 

있는 까닭은 實存與否야 어떻든 이 둘이 비슷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인 줄 안다.

  ① 제주도 서남쪽 중국으로 가는 항로에 있다는 섬이라는 점

  ② 이 섬 주변은 파랑이 거세어 破船되고 사람들이 흔히 沒死했다고 전해진다

는 점이다.

  ···········

  또한 소위 <파랑도> 주변의 激浪으로 숱한 도민들이 難破, 沒死했다는 설화를 

전승하는 가운데 그런 史實을 환기하게 되고 제주도민의 民間心意에 짙게 물들

이게 함으로써 <이여도>설화를 낳게 되는 한갓 동기가 되었음직은 하다.(굵은체

는 필자에 의함)

  다음에 고영환 교수의 주장을 보자.

  1995년도에 이르러 몇몇 명망가들이 파랑도를 이어도로 개명하자는 의견을 제

시하였고, 2001년도에 국립지리원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

하여, 이어도로 확정, 등록하였다. 2003년 6월에는 수중 암반위에 플랫폼 형태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었는데, 그 명칭이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소코트라 암초(파랑도)를 제주도의 설화와 민요 속에 등

장하는 이어도와 동일화 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제주인의 

도피처, 위로요, 희망이자, 민요, 설화 그리고 상상력의 근간인 이어도를 격하시켰

다. 도대체 소코트라 암초를 이어도라 칭하게 된 논리적 정당성도 과학적 근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일면, 영토 또는 영해를 고려한 국익 확보차원에서 근거와 정

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역력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지구가 뒤집혀 지

지 않는 이상 수중 암초가 사람 사는 섬으로 둔갑 될 수는 없다. 소코트라 암초

 



에 구태여 이어도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

어오는 실존적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더구나, 파랑도를 이어도로 명칭 변경함으로서 남방 해역 어딘가에 이어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말살되었다 .

  위의 김영돈 교수는 파랑도와 이여도(이어도)를 별개로 보아 파랑도는 실재의 

섬, 이어도는 상상의 섬으로 차별화한다. 자연과학도인 고영환 교수는 이외로 인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이어도는 비실재의 실재로서 존재 가능한 섬이라고 형용모

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 고 김영돈 교수와 고영환 교수 그리고 상당의 사람들은 

파랑도가 이어도이었음이 밝혀지자 소위 ‘암스트롱 쇼크’를 받았다. 1969년 7월 

20일 오후 1시 17분 40초 미국의 암스트롱(Neil A. Armstrong)이 달에 착륙하자 

전근대적 자연주의 사상이 농후한 동양인들로서는 이태백이가 놀던 달도 아니었

고, 계수나무도 옥토끼도, 옥토끼가 찧던 방아도 없는 황량함에 쇼크를 받았다.  

생각의 오류 저자인  토머스 키다(Thomas Kida) 는 다음의 주장을 한다.

 

  통계수치보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더 솔깃하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생물체로 진화해왔다. 지적(知的)인 사람도 이야기만 들으면 눈을 반짝인다. 인간

에게는 근본적으로 이야기꾼(storyteller) 기질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구술문화가 발달한 동양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야기에 의존하기 시

작하면 동종요법이나 다우징, 소통촉진법 같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대상도 

쉽게 신봉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

만 믿으려는 심리 때문이다. 



  서양과학문명의 원천지 고대 그리스의 학자 디오판토스(Diophantos, 246∼

330)의 묘비명은 방정식(方程式)이었고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BC287∼BC 

212)의 묘비명은 도형(圖形)이었다. 

  이어도 실재론은 이어도 설화의 ‘탈신화화(demythologizing)’ 또는 ‘탈신비화

(demystification)’를 가져와 나이브한 설화 신봉자들로에게 그지없는 실망감을 

안겼고 심지어는 저항하기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다. 나이브하게 유토피아가 어딘

가에 존재하리라 믿는, 혹은 믿게 하고자 희망하는 설화 신봉자들의 주장은 영적

인 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학문(과학)에서는 이를 분석

하고 설명하려 한다. 

  김영돈 교수의 이어도 부재론이나 이어도의 작가 이청준의 작품 의도는 픽션에 

대한 과학적인 <환원적 해석방법(설명적 해석학)>을 거부한다. 그래서 양자는 행위

자의 입장에 서서 정서적 만족을 취하려는 <상징주의적 해석방법(확장적 해석학)>

을 주장한다. 상징주의에서는 텍스트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유일한 의미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읽기 혹은 텍스트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것의 다의

성과 풍요성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서 그것들을 활성화시키

면 족하다는 것이다. 상징주의적 해석방법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패러다임이다. 

  과학에서는 나이브한 설화 신봉자들에 대한 주장에 무관심함을 보이지만, 아마 

최남선도 이어도 전설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일본인들의 명명(命名)에 연원한 

‘파랑도’란 지명을 쓰지 않고 바로 ‘이어도’라고 호칭했을 것이다. 김영돈 교수 

역시 자신의 글에서 파랑도와 이어도가 동일 사물임을 암시하여 “兩者를 同一實
體로 보아서 <波浪島>는 곧 <이여도>라고 인식되고 있는 까닭은 實存與否야 어

떻든 이 둘이 비슷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인 줄 안다.”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

여 김영돈 교수는 파랑도가 <이어도 설화>의 ‘동기가 되었음직은 하다’라고 하는 

바, 이어도 실재론자들은 바로 그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재의 섬으로 

확언하는 것이다. 부연해서 이어도 실재론자들은 이어도라는 이상향, 그 이상향

은 픽션으로 단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현실에는 부재한 섬임을 누구보다 

먼저 인정한다. 재언하면 이어도 실재론자들은 <이어도=이상향>이라는 등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기가 된 구체적 사물을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설문대할망설

화>에서 설문대할망이 한라산 백록담에서 퍼다 놓아 된 것이 산방산이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방산이 실재하지 않는 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어도항로를 항해했던 과거의 제주해민들은 체험을 했기에 모두 이어도가 실재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파랑도, 즉 이어도가 이어도전설 내지 이어도토피아

(이어도이상향, 이어도鄕이라고도 함)를 상상토록한 동기가 되었다는 주장은 <한

라일보> 논설위원이며 문학평론가인 송상일도 동의하는바. 그는

  아무리 공상이지만 거기에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혈의 구멍 세 개가 

그 근거를 제시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어도 역시 실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삼성

신화를 건국신화로 정당화한 것은 단순한 세 개의 구멍이면 되었다.

  이어도신화로 작은 근거라도 있으면 되었다. 사람이 안 살아도 된다. 

  “이어도는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다”.

  이어도에 처음 관심을 가질 때는 관념의 섬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암초가 

이어도를 자극했다고 본다.

라 하고 있다.

  이어도 실재론자들에 있어서 이어도라는 지명을 가진 해저지형물은 ‘객관적 상

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라는 것이다.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객관화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공식 역할을 하는 대상물을 가리킨다. 엘리어트에 의하면 

어떤 특별한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사물, 정황, 일련의 사건으로서, 바로 그 정

서를 곧잘 환기시키도록 제시된 외부의 사실들이다.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정서를 환기시킨다.

  주강현 교수는 이어도 설화에 서사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20세기의 조작물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어도 설화는 서정성을 갖는다 하겠는데 여기서 서사성

은 진실과, 서정성은 거짓과 관계 있다는 주장도 억설이기는 하다. 신기한 것은 

민속학자들 일부는 스스로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라 신화’임을 모르거나 외



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 이야기들이 집단의 정서와 사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의 창작자는 자

신의 시각ㆍ관점으로 실존하는 주위의 모든 대상 세계(사물)를 인식하고 해석하

기 마련이다. 그들은 자신이 접하는 실존하는 모든 대상을 자신의 감정으로 재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의 신화나 전설은 작자의 정서, 곧 자신들의 서정 외의 

어떤 세계의 개입이 없으며, 모든 대상은 작자의 감정에 따라 형상화(표현)된다. 

시에서는 이를 흔히 화자(시적 자아, 서정적 자아)라 한다. 시의 화자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대상 세계를 주관적으로 해석ㆍ형상화ㆍ표현한다. 이때 화자의 

주위의 모든 대상(세계)은 그 자체로는 화자와 정서적 관련이 전혀 무관한 객관

적 존재이나, 화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관련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주관적 관

련성이 두드러진 존재(대상)를 ‘객관적 상관물’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객관적 상

관물 중에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정 이입’의 

대상인 것이다. 이어도토피아는 별리한 가족의 해후와 행복을 이어도에 감정이입

하여 심리적 만족을 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인 것이다. 

  이상섭씨는 ｢시와 상상｣에서 서정적인 상상은 <미루어 마음 속에 형상을 그리

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미루어> 본다는 것은 순전한 공허 상태에서 생각으로 

지어낸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실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이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상은 실제 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가 극

히 미약하든가 극히 불완전할 때,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망상이 되어 버린다. 그

러나 단순한 경험의 재현은 진정한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억이

다. 상상은 기억을 재료로 하여 실제로 있지 않았던 형상을 그려내야 한다. 즉 

구체화 하는 힘, 형상을 꾸미는 힘, 형성하는 힘이 상상인 것이다. 이름을 붙이

는 행위도 사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인만큼, 그것 역시 형

상을 꾸미는 일의 한가지로 볼 수 있다.

  이어도에 관해 전승되어지는 스토리를 설화라 하기도 하고 전설 혹은 신화라 

불리기도 하지만 강봉옥, 다카하시 토오루, 진성기, 김영돈 등의 채집 기록물들

에는 모두 이어도 스토리를 전설이라 하고 있다. 이어도 스토리가 전설이라 하는 



것은 이어도 실재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

면 전설은 신화나 민담과 달리 지역 단위 이하의 장소와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

서 구체적 장소(지형ㆍ지물 등의 개별적 증거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현용준은 

전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설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그 자연, 인물, 신앙에 대한 인식을 창

작화한 것이다. 그렇다고 전설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다. 그 자연의 명칭, 인물의 

연대, 이름, 역사적 사실 등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제주도 

사람들의 희구(希求), 열망(熱望), 꿈 등을 창작해 놓은 반사실(半事實)의 문학이

다. 따라서 그 고장의 전설을 보면 그 고장 사람들의 꿈을 이해할 수 있다.

  전설은 전승자가 신성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나 진실되다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이다. 전설은 사실의 오브제와 상상의 스토리로 구성된

다. 전설은 바로 스토리에 해당한다. 전설의 세계는 일상적 경험을 떠나 따로 존

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설(스토리)의 진실성은 끊임없이 의심된다. ‘사

실이 아니고 전설일 따름이다.’라는 말이 가능하나, 전설은 사실로서의 근거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증거물이 이를 입증한다.

  전설의 증거물(오브제)은 자연물인 경우도 있고 인공적인 경우도 있고 인물인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나 전설을 떠나서도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전

설은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짐으로써, 이미 알려진 근거에 호소해 진실

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물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유래나 

특징을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며, 증거물이 실재하니 이야기 역시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꾸며낸 의의가 있다. 증거물을 상실한 전설은 전승이 

중지되거나 민담으로 전환된다.

  일반화된 전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진실성; 이야기의 연대, 사건 발생의 장소, 주인공 등이 명시되어 있고, 민

중의 경험과 사건의 진실성이 표현되며, 구체적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설



은 화자나 청자가 다 진실로 믿으려고 한다. 전설들은 대체로 '어느 어느 시대에, 

어느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더라'하는 플롯 구조에 공통적으

로 의존하고 있다. 요컨대 전설에는 실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판단해도 좋겠다. 

  (2) 역사성; 전설은 스스로 역사화함으로써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3) 체험성; 전설에 나타나는 사상들은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다.

  (4) 설명성; 전설은 산천, 촌락, 사찰, 교량 등의 형성, 유래 등을 그 진위에 

관계없이 설명하려는 특성이 있다.

  (5) 비약성; 전설은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구체성을 띠면서도 이야기의 서술

이나 사건의 결과에서는 비약이 많다.

  (6) 화술의 자유로움; 전설은 이야기의 서술 절차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로우

며, 소박하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전설의 전승자들은 전설이 진실되다고 믿고, 증거물을 제시하며 그것이 사실이

라고 주장하면서 전승시켜 왔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전설 전승자의 태도

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전설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측도 있지만, 믿지 

않는 측도 생겨났다.

  반복하지만, 이어도라는 지명에 대해 노인층과 해녀사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강현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이는 

기억과 역사의 관계를 모른 처사에서 나온 경솔한 판단이다. 

  과거에 제주해민이라는 특정 집단의 주관적 체험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어도 

스토리에 대한 기억들이 있었다. 특정 집단의 주관적 체험에 의한 기억은 1920

년대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바시(Maurice Halbwachs)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집단기억(memoire collective)’이라 말할 수 있다. 집단기억은 특정한 

공간을 매개로 구축된다고 하는데, 이어도 스토리에 대한 집단기억으로서의 공

간, 즉 매개체는 바로 이어도가 되었다. 프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이 매개체로서의 공간을 ‘기억의 터(lieux de memoire)’라 불렀다. 기억

의 터(lieux)는 구체적인 장소도 되지만 기타 모든 기억될 수 있는 사물과 어렴



풋한 흔적을 암시하는 메타포에 해당된다. 

  기억의 터는 단순히 기억의 대상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형태

변이”로서 기억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이다. 이어도토피아 역시 기억의 흔적이 깃

든 기억의 터로서 기억이 머물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들이라기보다 이어도토피아

를 상상함으로써 오히려 진실한 기억의 부재를 나타내는 상징화된 이미지 메타

포인 것이다. 때문에 나이브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존재하는 이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오늘날 제주도 사람들이 이어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노라 식의 '

기억의 터'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점으로서 공간이 더 이상 환기력을 지니지 못하

고 그저 과거가 기억되어온 흔적을 암시하는 불분명한 메타포로만 기능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역사와 대비되는 바로서의 기억이란 ―역사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기억의 

주체가 되었던 특정 집단이 사라지게 되면 망각하게 마련이지만 인간은 생래적

으로 그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기에 

영원한 망각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인가는 역사로 치환하여 적

용하는 모티브로서 작용하며 이 ‘치환’을 통해 부분집단 자신은 광역적 민중과 

동일시되고 그속의 긍정적 정신은 자연스럽게 강조되며, 또한 역사화된 기억은 

교육에 의해 재생 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도(향)에 대한 오늘을 사는 제주인

들의 기억은 구전 아닌 문헌적 전승에 의해 젊은 세대에서는 오히려 기억되나 

기성 세대에서는 많은 망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어도 실재론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에서는 자연물이지만, 방법론에서는 설명

적 해석을 요하는, 즉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회과학적 연구가 된다. 현상에 

대한 설명적 해석은 절대를 추구하는 인과적 환원이 아니라 다원성을 인정하는 

인과적 관계의 밝힘이다. 인과적 해석이나 설명적 해석은 자연과학과 달리 인과

적 개방성을 갖는다. 그것은 칼 포퍼가 이야기하는 열린학문이라는 뜻이다.

  부연하자면, 사회과학은 필연성의 진리가 아니라 현상을 일반화한 개연성의 결

론이기 때문에 이미 자체로 자연스럽게 반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바로 사회과

학적 명제에는 거의 대부분 “예외”가 포함돼있다는 소리이다. 



이어도라는 지명은 ‘여(礖)’의 늘임말로 시적 언어이자 어떤 기의를 갖는 기표로

서의 역할을 하는 고유명사로 등장한다. 여가 이어도가 되면서 고유명사가 된 것

은 이어도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연안에 위치하는 암초(岩礁)가 아니라 대양 중

에 출몰하는 여(礖)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는 주로 한국의 남해안 지방에서 암

초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어도란 말이 민요의 후렴구로도 나오지만 민요 가사 중에 (고유)명사로 나오

기 때문에 그것은 지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도라는 지명에 대한 허실(虛實) 

논쟁은 그것이 팩트로서 존재하는 지형(이어도)임과 동시에 상상의 섬(이어도鄕, 

이어도토피아)으로 전설 속의 지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이어도향이나 이어도토피아의 전설은 그야말로 픽션이기 때문에 전설 속의 이어

도 역시 픽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화학(說話學)에서는 전설 속의 

지명은 팩트가 된다라고 한다. 전설을 ‘반사실(半事實)의 문학’이라 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이어도 존재론에 대한 논쟁은 기호학 이론에서 보이듯이 기호로서의 지명이 

실제로 없는 것을, 지명(기호)을 통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조(simulation)

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비모조(dissimulation)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상상의 장소로서의 이상향은 실존하지 않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서는 모조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실제하는 지리적 사물을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는 비모조화 과정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제주도민(한국인)의 이어도에 대한 인지는 구비문학으로 존재하는 바와 같이 

문헌기록시대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인들 역시 이어도에 대해 고

대사회에서 인지하고 있음을 쑤엔자오라는 이름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

적인 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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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수역 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김현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도서는 국가 영토의 주요 구성 부분이면서 바닷물로 둘러싸여 그 자체로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문지리학적으로 도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와 

무인도로 구분되는데, 광의적인 개념에서 도서라 함은 일국의 관할해역 내에 위

치하고 있는 모든 섬, 암초, 사주와 저조(低潮)시 수면위에 있으나 고조(高潮)시 

수면 아래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포함한다. 이중 ‘무인도’라 함은 통

상적으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해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의미하

게 된다. 

  해양에서 도서가 가지는 법적 혹은 정치적 가치 외에, 각국은 공통적으로 경

제성장에 따른 해양개발의 수요와 해양산업적 측면에서의 도서개발 수요에 주목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활의 질적 제고에 수반되는 이러한 수요

는 필연적으로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과 궤를 함께 하여야 하는 바, 

각국의 도서정책 또한 이용개발과 보전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도서정책이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갈등의 문

제와 분리되어 추진될 수 없는 복잡한 정치지리적 환경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의 도서정책은 외부적 환경변화와 내부적 경



제환경을 적절히 조화하면서, 관련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 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급속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도서 환경 파

괴와 난개발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을 중점으로 하는 국내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도서가 가지는 복잡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은 환경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여 진다. 

  반면, 각국의 도서정책에서 도서의 정치적 성격과 경제적 가치를 가장 적절히 

구사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여 진다. 이는 한국의 도서가 비교적 근해에 

집중되어 있고, 독도를 제외하고는 주변국과의 논쟁에서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폐쇄해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에서 해양과 도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에는 가장 적절한 모델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한반도 주변수역 대중 갈등요소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도서정책을 검토하고 최근 문제

가 되고 있는 중국의 직선기선이 중국의 도서정책과 일맥상통함을 도출하여 특

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영해 기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982년 채택(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연안국에게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육

지영토의 자연연장에 근거한 확장된 대륙붕을 부여하고 있다. UNCLOS는 제

121조를 통해 ʻʻ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을 제외하고, ʻʻ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정의되는 섬(Island)은 영해, 배타적경제

수역, 대륙붕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섬과 암초의 구분에 대한 국



제사회의 다툼은 명확하지 않으나, ʻʻ섬”은 기본적으로 육지영토와 동일한 해양관

할권 창출 능력을 갖게 되며,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 

가능한다. UNCLOS에 근거하면 하나의 ʻʻ섬”이 창출할 수 있는 면적은 약 43만

㎢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주장 가능한 해역의 면적 총합이 약 44만 6천㎢

라는 점과 비교할 때 국가관할권, 국방안보, 경제적 측면 등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UNCLOS상 섬은 국가 주권으로서의 영유권 외에, 관할권 확장, 

해양자원, 해상교통로, 해양활동 거점으로서의 군사전략적 가치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권리 창출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반면, 동북아시아 주요 삼국(한ㆍ중ㆍ일)은 모두 400해리 미만의 좁은 폐쇄 혹

은 반폐쇄 해역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이 200해리를 주장할 경우 서

로가 주장하는 관할권은 일정 부분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

할권 주장 중첩 현상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인데, UNCLOS는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하여 ʻʻ공평한 해결”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 삼국

은 자국에 유리한 해결 방법(형평한 해결, 혹은 중간선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첨예한 대립요소로 등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UNCLOS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판례에서는 최근 ʻʻ가상 중

간선 → 관련상황 및 특별한 사정(임시 중간선 조정요소 고려) → 비례성(최종 

경계선 도출)”이라는 삼단계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해양경계획정에 접근하려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때, 해양경계획정 중간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로는 해안선 

길이, 어업자원, 기점 및 기선, 도서의 존재 등이 있으며, 이 외에 광물(에너지)

자원은 경계획정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특히 대상 수역에 도서가 위

치할 경우 이는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

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오끼노도리시마에 대한 보전, 도서화 작업과 연계하여 중일의 해양전략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동중국해이다. 동중국해에는 이어도와 조어대를 중심



으로 하는 해역이 함께 논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갈등 전개는 조어대 

영유권 문제가 핵심으로 등장하는 바, 이어도는 상대적으로 외교적 협상 단계에

서 조율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어도에 대한 한중간 가치 

평가의 기준, 혹은 그 전략적 가치가 최소한 우리나라 내부에서 정확하게 평가되

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동북아 삼국간 해양관할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전략가치로 국방안보적 개념이 언급되면서도, 우리나라의 

이어도 정책은 비교적 평시적 개념의 해양과학기지의 가치 이상으로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이어도에 관한 가치평가와 해당 수역을 둘러싼 

공간가치 평가가 달리 접근될 경우, 양국의 해양분쟁은 현재보다 보다 격하게 대

립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본고에서는 이어도 주변수역이 그 공간적 가치에서는 조어대를 둘러싼 국방안

보, 대양진출이라는 공간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조어대를 둘러싼 중·일간 해

양전략 충돌 문제에 제한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다만, 이 문제는 이어도와 그 주

변수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조어대는 중국어로는 조어대(釣魚台, DiaoYuTai) 혹은 조어대 열서(釣魚台列
嶼)로 불리우며, 일본에서는 첨각열도(尖閣列島, Senkaku Islands)로 칭해진다. 

조어대는 5개의 작은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되며, 위치 및 거리상으로는 7

개의 섬이 서쪽에 함께 모여 있으며 다른 하나가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즉 두 

부분으로 분속되어 있다. 다른 7개의 섬과 떨어져 가장 동쪽에 독립하여 위치하

고 있는 것이 赤尾嶼(약 0.06㎢)이고, 7개의 섬 중에는 조어대 열서 문제의 중심

에 있는 釣魚嶼(島)와 南小島, 北小島, 그리고 기타의 沖北岩, 沖南岩, 飛瀨등이 

있으며, 黃尾嶼는 沖北岩의 북방에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칭해지는 釣魚台는 8개의 섬들의 총칭이며, 가장 큰 섬인 釣魚嶼
(대부분 ‘釣魚島’와 병용하며, 이하 조어도로 통일)에서 유래한다. 조어대는 尖
峰처럼 돌출(해발 383m)되어 20~30km의 거리에서도 볼 수 있으며, 北小島ㆍ

南小島ㆍ黃尾嶼 또한 모두 100m가 넘는 암석이 돌출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해

양항로의 지표로 작용하여 왔다. 서양인들은 釣魚台의 높은 고봉이 솟아 있는 

탑처럼 보인다 하여 Pinnacle Islands라 칭(영국 해군 표기)하였으며, 일본은 도



서 분쟁이 제기된 이후 명칭상의 동일성을 피하기 위하여 尖閣列島(Senkaku 

Islands)라 칭하고 있다. 조어대에는 1978년 일본청년사(日本靑年社)가 조어도에 

설치한 등대(1988년 수리)와 1996년 북소도에 설치한 높이 5.6m, 무게 210kg

의 등대가 있음. 등대는 2005년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가 관

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조어대 부근의 해역은 대만 북부의 찌롱(基隆)ㆍ이란(宜蘭) 지역 

어민들에게 주요 어업활동지였다. 대만 어민들은 장기간 조어대 부근에서 작업을 

하였고,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淡水의 보충이나 海鳥蛋(바닷새 알)을 줍기 

위하여 조어대에 상륙하곤 하였다. 이는 해류가 조어대 부근의 해역에서 풍부한 

漁場을 생산하기 때문인데, 동중국해 대륙붕 해역에는 600종 이상의 어종이 분

포하고 있으며, 산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102종이고, 어류는 92종, 갑각류 5

종, 연체류 5종 등으로 분류되고, 산업량이 가장 많은 10가지의 어종은 년평균 

전체 어획량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다. 조어도와 黃尾嶼 그리고 南小島에는 류

머티즘과 고혈압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약초(海芙蓉)가 생산됨으로 인해 어민들

은 약초채취를 위해 상륙하곤 하였다. 

  어족자원 외에, 동중국해를 포함하여 중국 주변에는 약 89.6만㎢에 달하는 10

개의 대형 침적분지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들 해역에는 약 240억 톤의 석유와 1

조 4천억㎥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동북아 

국가의 동중국해 자원 탐사 혹은 대륙붕 확장 경쟁 촉진은 1969년 ECAFE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의 CCOP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 Offshore Areas) 지원으로 수

행된 Emery 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및 한국 등 12명의 지질

학자는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6주간의 지구물리 탐사를 진행하고 1969년 그 연구

결과를 당시 연구를 주도하였던 Emery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Emery Report”라 부른다. Emery보고서는 대만과 일본사이의 동중

국해에 세계최대의 석유자원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함으

로서 연안국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음 :



  본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성에 가장 유리한 부분은 바로 대만 東北方의 

20만㎢의 구역이다. 해당 지역의 침적물의 두께는 2㎞를 넘으며, 대만부근에서는 

이것이 9㎞에 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 5㎞ 두께의 신생대 3기에 해당하는 침적물

이 있다. 대륙붕층 아래에 침적물은 대부분 모두 제3기 岩層에 속한다고 보여 진

다. … 일본과 한국 및 대만에서는 거의 모든 육지상의 석유와 가스는 제3기의 

岩層에서 생성된다. 대만과 일본 간의 대륙붕층은 세계 석유매장량에서 가장 풍

부한 지구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극히 농후하다.

  Emery 보고서 발표 이후, 우리나라가 7개의 광구를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대

만이 5개, 일본이 4개, 일본 반환前 오끼나와 行政府가 설정한 1개 등 모두 17

개의 광구가 설정되었는데, 이중 4개를 제외한 13개의 광구는 상호 중첩된 형태

로 설정되었다. 

  자원 외에, 조어대 주변수역은 중국의 대양진출 정책, 일본의 대중국 방어정책

과 연계하여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일본에게 이 지역은 러시아 극동함대의 이동 

통제 및 <페르시아-인도양-말라카해협-동지나해-일본열도>로 이어지는 일본 석

유 수송로의 요충지이며, 대만의 경우, 조어대는 대만이 미국과 중국 세력의 완

충지대로 조정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해상 航路는 

혼슈(本州)에서 유구군도와 대만 東西線에 이르고, 필리핀의 西南群島 航線에 

이르는 두 개의 열도선(列島線)이 있는데 조어대는 그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즉, 조어대는 경제영역과 방위권을 확장하기 위한 南向戰略의 필수 전초기지로

서 역할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일본은 조어대의 남쪽 경계획정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고수할 중요한 근거지로 작용한다. 중국의 경우, 이미 해안방어 혹은 근

해 작전에서 광역방어와 원양 작전으로 전환하였는 바, 해군의 전략 또한 近岸
방어(100해리)에서 近海방어(200해리)로 이를 조정하고 있으며, 괌(Guam)을 이

서(以西)로 하는 해군강화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어대 분쟁은 섬에 대한 전통적 가치보다는 새로운 UNCLOS 

질서하에서 가져올 수 있는 관할해역 창출과 막대한 경제적 가치에 기인한다.  

그러나 갈등의 심각성은 동중국해가 그 자체로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국방안보

와 경제교통의 핵심 요충지의 길목이라는 점, 조어대는 바로 각국의 해군이 遠



洋을 취하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요도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주변해역을 둘러싸고 대만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당사국간 군사 방위적 관계가 복잡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조어대 갈등은 예기치 않게 외교 및 경제적 조치 이상의 상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조어대는 미국에게는 오끼나와(沖繩)와 함께 중국을 겨냥할 수 있

는 중요한 해상거점으로 작용하고, 중국은 해상방위와 해상교통 등 조어대가 주

변국의 방위범위에 들어감으로써 가지는 국가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여야 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大洋을 연접하고 있지는 않으나 육지와 인근 도서를 포함한 긴 해안선을 

따라 연근해에 크고 작은 도서가 산재되어 있다 . 중국의 도서자원 종합조사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 500㎡ 면적 이상의 도서는 약 6,961개 에 이르며, 이중 유

인도서는 약 433개, 무인도서는 약 6,528개이며, 면적이 500㎡이하의 도서와 암

초는 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약 58%의 도서

와 암초가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8%가 남중국해, 약 14%가 황해와 

발해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도서중 무인도서가 약 94%를 차지하나, 총 면적은 

전체 도서 총면적과 비교하여 볼 때 약 2%에 불과하다 . 더욱이, 이들 무인도서

 



는 절대 다수가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교통이 불편하며, 면적이 협소하

고 자원생산량과 생활조건이 열악하여 , 개발이나 이용보다는 영토(관할권) 확보

와 국방적 측면에서 활용되거나 방치되어 왔다. 

  중국에서 도서 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주요 원인

으로는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의 자원 및 국방에 대한 접근 가능

성이 장기화되고, 중국의 국내 경제성장에 따라 도서와 그 주변수역을 이용한 경

제적 활용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혹은 자원 가치 외에 

국내법의 미비로 인해 도서 난개발과 관리 소홀이 야기한 생태계 파괴 및 도서 

소실 현상 역시 국내법 제정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아래에서 설

명하는 2009년 <도서보호법>은 관할권 확장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

분 아래 표(표 4 참조)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은 “도서의 무질서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 도서 감소”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요 입법 취지였다.

  물론 상기와 같은 법제정 배경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서정책 추진

의 근간에는 도서가 갖는 근본 가치, 즉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 생태 경제학적 

가치, 과학 연구의 가치, 군사이용 대상으로서의 가치, 해양영토 및 관할권 확장

을 위한 권익 수호로서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5. 더구나 중국

이 동북아 및 세계 정세에서 차지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으로 인해 중국의 도서

정책은 사실 국내적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국제적 정치환경에 대한 조

치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각각 중국의 국내경제의 확장, 관할권 확장, 영유권, 대양진출을 위

한 중요한 교두보 이면서, 수세적(守勢的)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외

교적 협상 대상이라기 보다는 제해권 확보를 위한 절대적 대상(표5참조)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중국의 도서정책은 한동안 국가해양국이 민정부 및 총참모부와 연합하여 공포 

시행한 <무인도 보호 및 이용관리에 관한 규정(無居民海島保護與利用管理規定), 

이하 ‘規定’>이 유일하였다 . 그러나 이는 도서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무인도서의 생태환경 및 국가의 해양권익 수호가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생

각건대 해당 <規定>은 중국의 법제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보다는 하위 

단계인 행정법규에 해당한다는 점과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

서 활용정책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중국정부는 2009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중국도서보호법

(中國海島保護法). 이하 ‘도서보호법’이라 함>을 제정ㆍ공포하였는 바,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되고 있다. 단, 도서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규정>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도서보호법은 기존의 <규정>이 무인도서와 영해기점소재 무인도서의 보호

를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 비하여, 유인도서와 무인도서, 특수용도의 도서(特殊
用途海島)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도서보호법은 ‘특수용도 도

서’의 대상을 “영해기점 소재 도서, 국방용도 도서, 해양자연보호구역 내의 도서” 

등으로 구체화(표 6 참조)하고 , 이들 대상 역시 <규정>보다는 확대된 유인도와 

무인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중국의 도서보호법은 제정 과정에서 국가가 매 20년마다 도서보호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계획에 관한 구체적 기한은 사실상 다른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안에는 삭제되었다 . 또한 초

안에서 제안되었던 《국가 - 省級 - 市級 - 鎭級 - 縣級 - 무인도서보호이용

계획》의 6단계 도서보호계획 수립을 5단계(무인도서보호이용계획 삭제)로 축소

하여 반영하고 , 그 내용 역시 개략적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다 . 물론 이들 도

서보호계획은 도서와 그 주변수역 생태계 보호 및 개선, 도서 경제사회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또한 도서보호계획은 중국 정

부사회경제발전계획 및 지방정부의 <중국성향계획법(中國城鄕規劃法)>과 연계되

어 추진되며, 전국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밀접한 연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도서보호법〉과 관련하여 소위 “해양권익(海洋權
益)”이라고 총칭되는 용어의 함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중

국의〈도서보호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도서와 그 주변수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함으로써 국가 해양권익을 보호”하

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주변국과의 영유권 및 관할권 확장

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적용상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의 해도보호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법안의 취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

며, 그 핵심 논쟁에는 주변국과의 영토 및 관할권 갈등에 대한 법안의 태도와 관련

된다. 예컨대, 중국 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2009년 제9차 회의과

정에서 법안(法案)이 도서의 생태계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영

토 안전 확보에 관한 法案이라는 오해를 준다는 점을 고려, 법안 명칭을 <도서생태

계보호법(海島生態係 保護法)>으로 개칭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더욱이, 초기 



법안은 당초 ‘특수용도의 도서’의 범위에 “국방용도의 도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

으나, 제2심 과정에서 “국방용도의 도서”가 해당 범주에 추가되고 있다는 점 , 중

국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영해기점 소재 도서”와 “국방용도 무인도서” 등을 규정하

고 있다는 점 등은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대)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할권 확대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리라 본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해양 및 도서의 이용과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軍)’의 의사가 여

전히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해기점과 군사적 용도의 지역(도서, 해역)에 

대한 법률상의 연계성 확보는 보다 강한 대외적 정책 실현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내부적으로 해양권익 확대를 위한 해군력 증강을 표방한 바 있으

며, 2009년 5월에는 외교부에 ‘경계와 해양사무사(邊界與海洋事務司)’를 설립하

여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외교섭 임무를 전담토록 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는, 중국의 도서보호법의 주요 추진 동기가 “생태계 보

호를 위한  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계획수립, 모니터링, 보호 및 관리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해안선 변경과 영해기점 망실 ; (2) 부분 영해기점 도

서의 침식으로 인한 훼손 위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과 “(3) 도서 주변해역의 

자원과 에너지”등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영유권 분

쟁 도서에 대한 적극적 관리정책으로 확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보호법> 제정의 주요 동기가 생태환경과 무인도서의 불법점용에 

따른 도서의 감소에 있다는 점과 도서 관리를 목적으로 도서에 대한 조사, 모니

터링, 보호, 관리, 개발을 시행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된 갈등 요소(도

서)가 환경변화에 따라 표면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중국의 관할권에 관련된 특수용도의 도서에는 중국이 선포한 77개 영해기점(領



海基点) 소재 도서와 영해 기선점(領海基線点), 중력점, 천문점, 수위점, 전지구

위성 위치 통제점 등의 시설과 표식(標式)이 설치된 도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법이 해양에너지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낙도와 주변해역 EEZ에 대한 자원

권익 보호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조어대), 남중국해 도서

(암초)에 대한 영유권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2009년 미국 

해군 조사선의 2차례에 걸친 중국 EEZ 진입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 중

국의 관할해역 및 해도 보호를 위한 군사행동을 동반한 정책 수위는 보다 보수

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해기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2003년 제정한 행정규칙인 

<規定>과 <도서보호법>이 규정하는 영해기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치다. <規
定>이 ‘무인도’의 범위를 “중국 관할 해역내에서 영주 가구의 거주지가 아닌 도

서ㆍ암초ㆍ저조고지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서보호법은 

‘저조고지(低潮高地)’가 도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저조고

지’가 ‘무인도’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

다 . 그러나 해당 법에서 ‘도서’의 정의가 “고조시(高潮時) 수면보다 높은 자연

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규정되고 있고 , 저조고지를 “저조시 사면이 바닷

물로 둘러쌓여 있고, 수면보다 높으나 고조시 몰입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조고지’를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도서보호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규정(행정법규)이 여전히 발효중이고 저조고지에 대한 중국의 정의와 태

도는 여전히 불명확하며, 도서보호법 제56조가 “저조고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

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2003년 규정상의 저조고지에 대한 보호 이



상의 의미로 해석될 것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이 ‘무인도’의 범위에 

저조고지와 주변수역을 포함하여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

며, 필요시 해양보호구역 혹은 별도의 보호 조치를 통해 국제법상의 안정적 지위

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이 외에, 기타 중국의 도서관련 법률로는 <해역사용관리법>과 <해양환경보호

법>이 있으나, 전자는 영해 내측 해역에 대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점, 

후자는 중국 관할해역 내의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균형유지를 규정하는데 제한적

이라는 점에서 도서 정책을 연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후자의 <해양환

경보호법>이 “도서개발과 그 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 이 역시 일반적이고 원칙적 규정에 불과하다.

총 49개의 영해기점으로, 서사군도에 대하여는 총 28개의 영해기점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중 한중간 황해 경계획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는 제1번에서 

제13번까지의 기점이며, 미국 국무성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점이 UNCLOS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는 적어도 중국의 직선기점 

제9번(麻菜珩, Macaiheng), 제10번(外磕脚, Waikejiao), 제12번(海礁, Haijiao), 

제13번(東南礁, Dongnanjiao)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적 입장을 중국측

에 통보한 바 있다고 알려 진다 .

  미국 국무성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설정한 제1번 내지 제13번 영해기선의 

일부 해안은 만구 봉쇄선을 과잉 적용하거나 해안의 단조로움에도 불구하고 직선

 



기선을 적용한 사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일탈 도서 혹은 간출지에 기점을 설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이 

설정한 직선기점은 미국 국무성이 1972년 설정한 가상 기점 과 비교하여 상당한 

변곡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변곡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점들이 영해의 

폭을 넘어서 존재하는 간조노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일

탈하여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영해기점 제6번에서 제8번은 총8개의 변

곡점으로 구성될 수 있는 해역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다. 이들은 직선기선 방법을 적용할 만큼 중국 연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

어져 있는 지역”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각각의 기점 역시 “a 

fringe of islands”에 해당되는 도서군으로 함께 고려될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의 직선기점 중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제

9번과 제10번, 제12번

과 제13번이다. 제9번

과 제10번이 인정되었

을 경우 우리는 약 

5,671㎢ 면적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제

12번과 제13번이 인

정될 경우 약 3,635㎢

의 면적 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

  중국 강소성(江蘇省) 

염성시(鹽城市) 근해 약 

8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9번과 제10번 기점은 연안에 잘 발달된 사주(沙洲)에 설정되었는데, 이들 

기점이 영해 폭을 넘어서 존재하는 간조노출지, 혹은 수중 모래톱으로 의심된다

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

이 설정한 제9번과 제10번 기점은 수중 사주(沙洲)이거나, 설령 불규칙적으로 수

면 위로 드러난다고 해도 연중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간출지(干出地)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간조노출지의 법적 지위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9번 기점은 수중 약 1.2m에서 1.5m 사이의 수중 사주에, 제10번 기점은 약 

1.0m에서 1.6m 정도의 수중 사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의할 것은 중국이 

최근 제9번과 제10번 기점에 등대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영해기점으로서의 

법적 타당성과 해상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

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제9번 마채형에 등대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제10번 외각에는 2002년 설치한 기상관측시스템(2008년 자동화 관측

시스템으로 전환) 외에 2009년 등대사업에 대한 검수와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작

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들 기점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중국 외교부가 투자

하고,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항해보증처가 실시하였으며, 시설은 10개의 강철 말

뚝, 기반은 철골콘크리트 방식을 활용하였고, 등대 본체는 철골콘크리트의 통관 

구조로 높이 약 25m에 이른다. 이러한 건축방식은 해당 지형물의 약 50m 범위

가 모두 연악한 지반구조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술한 제9번과 제10번 지형물의 위치와 지리적 특징으로 보건대, 이들을 직

선기점 혹은 영해측정을 위한 기선으로 활용하는 데는 협약 및 판례 분석 상 상

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협약 제7조 4항의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

설”의 조항을 들어, 이들 지형물에 설정된 등대와 기상관측시설, 송신탑 등으로 

직선기선 혹은 영해를 측정하기 위한 기점으로의 적법성을 논하기에도 여전히 

설득력은 부족하다. 특히 강소성 염성시 해안에서 이들 기점까지 약 80km의 해

안에는 발달된 수중 사주의 존재가 있을 뿐 이들을 연계할 도서나 암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들을 기점, 더욱이 직선기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협

약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제9번과 제10번 기점에 이르는 동안 연계 사주에는 간

헐적으로 송신탑과 같은 시설물이 존재할 뿐 이며, 이들의 존재가 협약의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강소성 앞바다에서 진행중인 방파제 및 항만공사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관심있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강소성 염성시 왕항(王港) 입구에 

신설중인 방파제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방파제에서 바다쪽으로 상

당 거리 동안 뻗어 가면 건축중인 항만시설은 여전히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제9번과 제10번 기점

에 대한 대체적 기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 영해기점에서 우리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제12번 기점과 

제13번 기점이다. 이들 두 기점은 상해 연안에서 약 69.9해리 위치해 있으며 무

인도서로 알려져 있다. Allen과 Mitchell과 같은 학자들은 해초(Haijiao)와 동남

초(Dongnanjiao)가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Jeanette Greenfield 교수는 이러한 비판이 단순한 거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준으로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이나 근접성 요건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중국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 즉, 해당 기점에 대한 판단은 다른 

연안의 섬들 및 육지 해안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Greenfield 교수가 주장하는 근저에는 1951년 ICJ의 “육지와 바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구획선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가(constitute a clear dividing line 

between land and sea)” 라는 판결처럼 중국 본토의 해안에 있는 무수한 섬들

의 존재로 인해 명확하게 구분선이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듯 하다. 즉, 1951

년 판결과 같이 중국 연안과 같이 섬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지리적 환경은 직선

기선 방식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 외에 중국이 대륙 연안에 설정한 직선기점간 거리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

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총 48개의 기선중에 24해리를 초과하는 기선은 총 

25개 지역으로, 이들 평균 길이는 36.3해리이며, 가장 긴 것은 제8번 기점과 제9

번 기점간 121.7해리로 나타난다. 직선 기선의 길이에 대하여는 협상상의 규정은 



없으나, 최대 15해리 내지 48해리라고 하는 주장 과 최대 24해리에서 48해리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며 , 미국은 최대 24해리로 주장하고 있다 . 그러

나 이들 기선의 길이는 단지 학자들의 학설과 일부 국가의 주장 혹은 이의 제기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해기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아국의 전략적 영해기점을 선정

하여 양국간 상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직선기선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설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라고 전 해안을 직선기선으로 연결하여 부당 및 과도하게 자국의 

내수 및 관할수역을 확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접국 또

는 대향국과의 경계획정시 상대국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이른

바 형평한 경계획정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기점의 효과를 줄 수 없는 무인사주 등을 기점으로 사용한 점, 해안에서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무인사주를 기점으로 선정한 점, 과도하게 직선기선의 길

이를 설정한 점 및 자국의 완전한 주권하에 있지 아니한 도서에 대하여도 직선

기전을 설정하여 해양수역 측정의 기초로 한 점 등이 대체적으로 현행법과 일치

하지 않는 부당 또는 불법한 중국의 직선기선 내용으로 보인다. 

  즉 직선기선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

며, 특히 기점번호 6-11번까지의 해안은 해안선이 심히 굴곡하고 만입되어 있지 않

으며, 또한 연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산재하여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지역

에서는 통상기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역에서 해안선이 어느 



정도 굴입된 지역이 있으므로 연안에 근접하여 직선기선을 일부 사용할 수는 있다.

인접국가의 직선기선 설정에 대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국

제법상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51년 영국

-노르웨이간 어업분쟁 사건에서 노르웨이가 직선기선을 채택한 1867년 및 1889년 

법에 대하여 영국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은 노르웨이의 직선기

선 사용을 묵인한 것이고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상기 법의 직선기선을 이어받은 

1933년의 “어업수역법”을 집행할 국제법적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1951.12.18.)한 

것을 보면 묵인의 효과를 국제법원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중국이 직선기선을 기점으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의시 

이를 기초로 자국 해양수역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 우리는 중국의 직선기선 그 

자체에 대하여 국제법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이의를 제기하여 향후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협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국가의 이의제기 현황을 보면, 미국은 1996년 8월 21일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공한으로 중국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베

트남: 중국정부에 대해 이의 제기(인도네시아는 Paracel Islands의 “군도수역” 지

위문제에 대해, 베트남은 중국의 Paracel Islands, Spratly Islands의 영유권 주장

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다. 영국은 EU 개별회원국 또는 이를 대표한 EU 트

로이카가 중국 직선기선에 대한 EU의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한바 있다.

중국의 경우 중ㆍ일간 조어도 분쟁추이를 보아 적절한 시기나 기회에 이를 시행

해야 할 것인 바, 이의 제기 내용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할 것이다. 즉, 중국의 

직선기선중 국제법상 요건을 불충족하는 직선기선 지적하고; 중국이 발표한 영해

기점이 EEZ나 대륙붕 경계획정의 기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안국에 

의해 결정된 기선 그 자체가(per se) 그 국가에 속한 대륙붕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점들과 같은 것(identical)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형평의 이유를 들어 

몰타가 영해직선기점으로 사용해 온 Filfla섬(무인도)을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무

시한바 있다.

  그러나 대중국관계 전반을 감안, 가급적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해양법협약의 이행과 관련 이의제기 사실은 유엔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례임을 고려하여 유엔해양법당사국회의나 국제수로기구(IHO) 해양법자문위원

회(ABLOS)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먼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의 직선기선에 대해 중국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을 강조함을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영해법 시행령에 따라 굴곡이 심하고 일련의 섬이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는 영일만, 울산만 및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 23개의 기점을 택해 

직선기선 설정한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직선기선에 대한 국제법상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바, 혹산

도와 홍도가 본토로부터 각각 66해리, 58해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당

성으로, 소혹산도 및 홍도 주변에는 조그만 섬들이 산재하여 이 두섬은 주변의 

섬들과 일련의 섬을 이루고 있으며(a fringe of islands 요건충족), 이 두섬이 본

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 기점을 지나는 기선은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과 

일치함(convex shape)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직선기선 기선도 그 길이가 무려 60해리에 달하는 곳이 있다는 사

실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관하여는, 직선기선의 합리적 길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락된 명백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중국 직선기선 중 그 길이가 최

대 123해리나 98해리에 달하는 곳이 있으며 이것이 국제법상 요구되는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직선기선제도는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양쯔강 델

타 북쪽 해안은 심히 굴곡하거나 도서가 산재하여 있지도 않다. 이들은 중국 기

선체제에서 가장 긴 부분으로 그 길이가 186~227㎞나 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중국 해안의 지리적 조건을 이유로 직선기선방식이 유일하

게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은 해양법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해안선

은 노르웨이 해안과 같은 특징이나 굴곡이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쪽해안에서 양쯔강까지 중국해안의 바로 인근에 산재한 도서도 없다.



  해양자원에 대한 무질서한 쟁탈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전인류의 해양공동

이익을 위한 종합적인 해양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탄생되었으

나 각국은 동 협약의 미비 또는 허점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자국에

게 유리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오고 있으며 해양영토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합의에 의한 해양관할권 문제의 해결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하나인 중국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자국 해양수역의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직선기선을 국내법으로 과감히 선포

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바, 이들 관련 내용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일탈하여 

설정ㆍ적용하여 옴에 따라 그 직접적 이해 당사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설정 및 시행은 국제사회의 규범인 해양법협약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중국의 직선기선을 우리가 그

대로 수용한다면 중국과의 황해에서의 경계획정협상에서도 대단히 불리하게 작

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의 서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있어

서도 상당히 많은 수역을 중국측에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부당ㆍ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

고 강력한 대처가 요망되며 또한 동 문제는 고도의 법률적 문제이므로 자칫 이

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ㆍ중간의 외교적 감정대립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접근이 

아닌 법률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직선기선제도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법 개념은 국제법의 

일부로 승인되고 있으며, 특히 직선기선제도는 기선제도의 본래 기능인 통상기선

제도를 보완하는 보조적 기능의 성격을 가진 기선으로 동 직선기선이 연안국에 

의한 일방적인 해양관할권 확대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직선기선 설정이 우리의 해양관할수역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해

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보여 진다.

  이를 위해 즉, 잘못된 국가관행을 고치고 올바른 법 적용 및 이미 설정된 기

점의 조정 등을 위하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왜냐하면 각국의 일방적인 기선확장 현상이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 중국의 직선기선 문제

를 제도적으로 해결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분쟁 당사국인 중국이 분쟁해결 부탁

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이 방법은 현실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

  결국 중국의 직선기선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 기선의 불법

성을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최대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동시에 동아시아 국

가들이 안고 있는 해양에 관한 문제의 종합적 처리가 시급히 요망되므로, 특히 

당사국간 사전합의 즉 분쟁의 사전 해결방식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기구나 관련 

학자들의 공식적인 모임을 결성하여 이러한 조직에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기능을 

부여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방법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이미 국내법

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의 불법성은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이를 향후 서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의시 외교적 leverage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즉 경계획정 협상에서 중국 직선기선의 불법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

여 우리에게 우리한 협상의 국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국 자신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

에 입각하여 관할수역의 지나친 확장경쟁의식을 배제하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충돌

이 되고 있는 해양에 관한 문제를 분쟁의 강제적 수단(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의

해 그 해결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한ㆍ중 양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외교

정책의 다변성 및 민족정서의 다양성 등으로 해양문제 해결에 있어 선천적인 어

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제도에 의한 해결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협상의 실현노력, 외교관계의 개선 및 관련 지역기구 등의 활용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을 위한 해역조사와 데이터 축적, 해석은 장기적

이고 구체적이며 전략적이다. 영해기점과 간조노출지를 포함한 해양관할권 확장

에 활용되는 요소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작업 역시 해양경계획정의 단계별 구

체화와 기술적 검토에 대비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5개년 국가사회발

전계획, 정부부처의 중장기 발전계획, 해역별 및 영역별 해역정밀탐사계획 등의 

거시계획과 영역별 기술 및 정보구축 사업이 모두 이에 속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은 그 전문을 통해 “해양의 여러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

하여 합의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새로운 해양질서는 연안국의 관할해역을 

확대하고, 해양 전체의 종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이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한 이용의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닌 개발이용, 환경보호ㆍ보

전, 안전보장 등의 여러 영역을 종합적ㆍ공간적으로 관리해 가는 시대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의 해양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현재보다 확대 될 가능

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이 각국에 부여하는 의미 역시 여기에 있다.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내포하는 것으로, 해양경계의 확

장이 곧 자국의 경제지도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원의 한계가 분

명한 우리나라로서는 확고한 관할해역 수호의지와 함께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한 

단계적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한중간 접근가능한 고려요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와 함께 접근가능

한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손익분석 작업이다. 본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중간 황해 경계획정은 영해기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결

국은 중간선 방법을 활용하되, 국제판례에서 접근되는 삼단 접근법을 활용할 가

능성이 높다. 예컨대, 대상해역을 지정하여 가상중간선을 도출하고, 이를 조정할 

특별한 사정 혹은 유관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경계선이 양국의 대

상해역 해안선 길이에 비추어 볼 때 형평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물론 중국이 

이러한 접근 절차에 대하여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이라는 것이 “형평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경계획정

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가상의 중간선 도출보다는 “제반 고려요소”를 도출한 다

음, 이에 대한 구체적 효과 경중을 부과함으로써 경계선을 도출하겠다는 접근 방

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는 해양경계획정 수단의 합리성 혹은 투명성 보다는 모호

한 협약의 경계획정 방식에 대한 자의적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 외에, 실

무적 의의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황해에서 양국의 기점에 대한 쟁의 외에 특

별히 고려될 만한 요소가 없다는 판단되는 한, 각국이 의도하는 모든 고려 요소

를 도출, 수치화 한다는 접근은 오히려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접근과 해결 방법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황해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 해역접근 

방법에서의 최적 혹은 최대 관할권에 대한 고려다. 생각건대, 사실상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 양국이 주장하는 각각의 고려요소가 인정되었

을 경우의 최대관할권은 해역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적용되기

에는 제한적이다. 반면, 양국이 우선 요소로 고려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양경계

획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각각의 해역에 대한 가치 평가 작업에 근거하여 추진된

다는 점에서 양자가 의도하는 최적관할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물

론 이때의 최적관할권이라 함은 중간선 방법으로 접근하되 광물자원과 어족자원, 

해상안전 혹은 방위 등의 요소가 종합된 경제적 평가 가치로서의 최적관할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적관할권을 도출하는 데는 두 가지의 사전 조사 및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는 주변해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해양생태계, 광물 및 어족자원, 

무인도서와 주변 암초 등을 포함한 제반 자연과학적 및 사회과학에 대한 해양과

학조사(혹은 조사) 작업이다. 양국의 공유 대륙붕인 황해에서 고려할 특별한 요

소가 없다는 것은 중간선을 조정할 만한 지리적 혹은 비지리적 고려요소가 없다

는 의미이나, 반대로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지질구조에 대한 내부적 평가는 최적 

관할권을 도출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기점 혹은 양국간 중간선 도출에 활용가능한 basepoint에 대한 손



익분석이다. 일반적으로 basepoint라 함은 연안국이 EEZ 혹은 대륙붕 외측한계

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법으로 설정한 영해기점을 의미하나, 해양경계획정에서의 

basepoint라 함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별도로 설정, 혹은 지정되는 basepoint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를 통해 일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해양과 같

은 영역은 국제법적인 일면을 가지며 , 그 효력이 국제법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 ICJ는 2009년 <Romania v. Ukraine Case>에서도 대륙

붕이나 EEZ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baseline을 결정하는 문제와 대향국 혹은 인

접국간 경계획정을 하기 위해 중간선을 그리기 위한 basepoint를 찾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는 것으로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 이는 

황해경계획정에서 중국이 중간선을 도출하는 작업은 연안과 연안, 통상기선과 통

상기선, 직선기선과 직선기선, 혹은 논쟁이 있는 특정 영해기점을 무시한 중간선 

도출을 통해 접근되거나 혹은 양국이 각각 설정한 basepoint간의 중간선 도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한중간 공개된 지리적 현황과 

영해기점을 근거로 한 손익분석과 설정가능한 basepoint간 손익분석을 도출, 경

제성 있는 해역과 연계하여 아국의 잠재적 전략 basepoint를 설정하는 손익분석

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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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unter-schemes and conflicting factors against 

China of surrounding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Professor 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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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lots of islands and the matter regarding how to use the islands 

became an important issue, and in addition, it introduced several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China’s islands policy. In particular, 

islands in the East China Sea may play a great role from the military 

perspective and China is interested in the management of these islands. On 

the other hand, China’s straight baseline regime deviat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a number of ways, and 

such discrepancies are likely to induce legal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also the settlement of which would not be easy, in particular,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China’s straight baselines and basepoints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but also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state 

practices, and special circumstances. Many of China’s state practices and 

laws based on straight baselines are neithe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nor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maritime laws. This paper provides important legal insights into China’s 

straight baselines, which are unlawful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and 



state practices, and, in addition, suggest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s.

Key words: Islands, Marine Policy, East China Sea, Basepoint, Territorial Sea, 

Straight Baseline, UNCLOS, State Practice, Special Circumstance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2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륙영해의 부분기선과 서사군도의 영해기선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일. 대륙영해의 부분기선은 아래 각 인접기점간의 직선 연결선으로 한다. 

1.  산동고각(山東高角) (1) 북위 37°24. 0′  동경 122°42. 3′

2.  산동고각(山東高角) (2) 북위 37°23. 7′  동경 122°42. 3′

3.  목야도(鏌鎁島) (1) 북위 36°57. 8′  동경 122°34. 2′

4.  목야도(鏌鎁島) (2) 북위 36°55. 1′  동경 122°32. 7′

5.  목야도(鏌鎁島) (3) 북위 36°53. 7′  동경 122°31. 1′

6.  소산도(蘇山島) 북위 36°44. 8′  동경 122°15. 8′

7.  조연도(朝連島) 북위 35°53. 6′  동경 120°53. 1′

8.  달산도(達山島) 북위 35°00. 2′  동경 119°54. 2′

9.  마채형(麻菜珩) 북위 33°21. 8′  동경 121°20. 8′

10. 외개각(外磕脚) 북위 33°00. 9′  동경 121°38. 4′

11. 사산도(佘山島) 북위 31°25. 3′  동경 122°14. 6′

12. 해초(海礁) 북위 30°44. 1′  동경 123°09. 1′

13. 동남초(東南礁) 북위 30°43. 5′  동경 123°09. 7′

14. 양형제서(兩兄弟嶼) 북위 30°10. 1′  동경 122°56. 7′

15. 어산열도(漁山列島)      북위 28°53. 3′  동경 122°16. 5′

16. 대주열도(臺州列島) (1) 북위 28°23. 9′  동경 121°55. 0′

17. 대주열도(臺州列島) (2) 북위 28°23. 5′  동경 121°54. 7′

18. 도도산(稻挑山) 북위 27°27. 9′  동경 121°07. 8′

19. 동인도(東引島) 북위 26°22. 6′  동경 120°30. 4′

20. 동사도(東沙島) 북위 26°09. 4′  동경 120°24. 3′

21. 우산도(牛山島) 북위 25°25. 8′  동경 119°56. 3′

22. 오구서(烏丘嶼) 북위 24°58. 6′  동경 119°28. 7′

23. 동정도(東碇島) 북위 24°09. 7′  동경 118°14. 2′

24. 대감산(大柑山) 북위 23°31. 9′  동경 117°41. 3′

25. 남팽열도(南澎列島) (1) 북위 23°12. 9′  동경 117°14. 9′

26. 남팽열도(南澎列島) (2) 북위 23°12. 3′  동경 117°13. 9′

27. 석비산각(石碑山角) 북위 22°56. 1′  동경 116°29. 7′

28. 침두암(針頭岩) 북위 22°18. 9′  동경 115°07. 5′

29. 가봉열도(佳蓬列島) 북위 21°48. 5′  동경 113°58. 0′



30. 위협도(圍夾島) 북위 21°34. 1′  동경 112°47. 9′

31. 대범석(大帆石) 북위 21°27. 7′  동경 112°21. 5′

32. 칠주열도(七洲列島) 북위 19°58. 5′  동경 111°16. 4′

33. 쌍범(雙帆) 북위 19°53. 0′  동경 111°12. 8′

34. 대주도(大洲島) (1) 북위 18°39. 7′  동경 110°29. 6′

35. 대주도(大洲島) (2) 북위 18°39. 4′  동경 110°29. 1′

36. 쌍범석(雙帆石) 북위 18°26. 1′  동경 110°08. 4′

37. 능수각(陵水角) 북위 18°23. 0′  동경 110°03. 0′

38. 동주(東洲) (1) 북위 18°11. 0′  동경 109°42. 1′

39. 동주(東洲) (2) 북위 18°11. 0′  동경 109°41. 8′

40. 면모각(綿母角) 북위 18°09. 5′  동경 109°34. 4′

41. 심석초(深石礁) 북위 18°14. 6′  동경 109°07. 6′

42. 서구도(西鼓島) 북위 18°19. 3′  동경 108°57. 1′ 

43. 앵가취(鶯歌嘴) (1) 북위 18°30. 2′  동경 108°41. 3′  

44. 앵가취(鶯歌嘴) (2) 북위 18°30. 4′  동경 108°41. 1′  

45. 앵가취(鶯歌嘴) (3) 북위 18°31. 0′  동경 108°40. 6′  

46. 앵가취(鶯歌嘴) (4) 북위 18°31. 1′  동경 108°40. 5′  

47. 감은각(感恩角) 북위 18°50. 5′  동경 108°37. 3′

48. 사갱사각(四更沙角) 북위 19°11. 6′  동경 108°36. 0′

49. 준벽각(峻壁角) 북위 19°21. 1′  동경 108°38. 6′

이. 西沙群島 영해기선은 아래 인접 기점간의 직선 연결선으로 한다. 

1.  동도(東島)  (1) 북위 16°40. 5′  동경 112°44. 2′

2.  동도(東島)  (2) 북위 16°40. 1′  동경 112°44. 5′

3.  동도(東島)  (3) 북위 16°39. 8′  동경 112°44. 7′

4.  낭화초(浪花礁) (1) 북위 16°04. 4′  동경 112°35. 8′

5.  낭화초(浪花礁) (2) 북위 16°01. 9′  동경 112°32. 7′

6.  낭화초(浪花礁) (3) 북위 16°04. 5′  동경 112°31. 8′

7.  낭화초(浪花礁) (4) 북위 16°01. 0′  동경 112°29. 8′

8.  중건도(重建島) (1) 북위 15°46. 5′  동경 111°12. 6′

9.  중건도(重建島) (2) 북위 15°46. 4′  동경 111°12. 1′

10. 중건도(重建島) (3) 북위 15°46. 4′  동경 111°11. 8′

11. 중건도(重建島) (4) 북위 15°46. 5′  동경 111°11. 6′

12. 중건도(重建島) (5) 북위 15°46. 7′  동경 111°11. 4′

13. 중건도(重建島) (6) 북위 15°46. 9′  동경 111°11. 3′

14. 중건도(重建島) (7) 북위 15°47. 2′  동경 111°11. 4′



15. 북초(北礁)  (1) 북위 17°04. 9′  동경 111°26. 9′

16. 북초(北礁)  (2) 북위 17°05. 4′  동경 111°26. 9′

17. 북초(北礁)  (3) 북위 17°05. 7′  동경 111°27. 2′

18. 북초(北礁)  (4) 북위 17°06. 0′  동경 111°27. 8′

19. 북초(北礁)  (5) 북위 17°06. 5′  동경 111°29. 2′

20. 북초(北礁)  (6) 북위 17°07. 0′  동경 111°31. 0′

21. 북초(北礁)  (7) 북위 17°07. 1′  동경 111°31. 6′

22. 북초(北礁)  (8) 북위 17°06. 9′  동경 111°32. 0′

23. 조술도(趙述島) (1) 북위 16°59. 9′  동경 112°14. 7′

24. 조술도(趙述島) (2) 북위 16°59. 7′  동경 112°15. 6′

25. 조술도(趙述島) (1) 북위 16°59. 4′  동경 112°16. 6′

26. 북도(北島) 북위 16°58. 4′  동경 111°18. 3′

27. 중도(中島) 북위 16°57. 6′  동경 112°19. 6′

28. 남도(南島) 북위 16°56. 9′  동경 112°20.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향후 기타 영해기선을 선포 한다.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겸임정교수,
한국갈등관리학회장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지형으로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가운데에 자리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지난 16세기 임진전쟁부터 

19∼20세기 동아시아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지역 ‘전쟁의 

시기’에 이들 각국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거나 영토편입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동쪽은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논란, 서쪽은 중국과의 EEZ에 

관련한 불법어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침탈과 독

도교과서 왜곡 문제, 얼마 전 미국의 일본해 표기사용 문제와 최근 2013 ‘외교

청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시,  그리고 중국의 경우 어선들의 불법조



업으로 인한 각종 사건발생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해양영토 분쟁ㆍ갈등은 갈수

록 복잡해지고 그 해결이 난망해지고 있다.

  우선 독도영유권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미 독도영유

권에 대하여 한국은 역사적 권원(權原),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인 점유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

(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따라서 독도 영유권은 

확고부동한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실효적인 점유’만

을 전제해 놓고, 각종 협상과 협정을 통해 독도를 국제적 영토분쟁지로 만들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법원으로 갈 경우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독도는 역사적으

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인 점유에서나 명백한 한국영토이고 ‘영토분쟁지’가 

아니므로 일본의 국제사법법원 제소에 대한 제의는 단호히 거부하며, 한국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독도수호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든 독도문제는 한ㆍ일 

양국간의 민족적 감정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해양영토 분쟁ㆍ갈

등사안이 분명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양영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해양영토 

분쟁ㆍ갈등의 대상지역이 또 하나 엄존하고 있다. 바로 이어도인 것이다. 이어도

(離於島･Ieodo, 중국명 쑤옌자오, 蘇岩礁, )는 한반도 남해상의 수중암초

로 한국의 최남단 도서인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49㎞, 중국 유인도 서

산다오(余山島)로부터 287㎞, 퉁타오(童島)로부터는 북동쪽으로 247㎞, 일본 토

리시마(鳥島)로부터 서쪽으로 276㎞ 떨어져 있고, 경위도 좌표로는 북위 32-07 

-32N, 동경 125-10-58E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법상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한국의 해양관할권(maritime jurisdiction)

에 속하며, 1970년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위치



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지역이다.

  이미 1900년 영국 상선인 6,000톤급의 소코트라(Socotra)호가 일본에서 중국 

상해로 항해하다가 이 암초에 의해 배 밑바닥에 손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영국 

해군본부에 보고를 하였고, 이에 영국 해군본부는 1901년 해군측량선 워터위치

(Water Witch)호를 파견, 암초의 위치와 수심(당시 수심 5.5m)을 확인 후 최초

의 손상을 입은 선박명인 소코트라암(Socotra Rock)이라고 국제적으로 명명된 

이후, 2000년 12월 중앙지명위원회는 지금의 이어도(Ieodo)로 결정ㆍ고시하여 

통용되고 있다.

  우리의 중요한 해양영토인 이어도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다의 중앙에 있어 

한반도로 연간 25만척의 선박이 오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한반도에 들어오

는 선박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거리상으로는 대한민국과 가장 가깝

다. 이어도는 수면 밑 4.6m에 있어 파도가 6m 친다면 1.4m만 볼 수 있다. 그리

고 춘분과 추분 바닷물이 가장 얕을 때 잠깐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고 암초이며, 이러한 연유로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므로 

이어도를 중심으로 영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그을 수 없다. 그러나 이어

도는 한ㆍ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상 ‘중간선 원칙’에서 본다면 ｢국제해양법｣상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 안에 위치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러한 중간선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대륙붕의 연장선으로 중국 본토에 가깝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2003년 6월에 건설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태풍의 예측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반도의 재해를 줄일 수 있고, 주변해역의 각종 해양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어도가 위치한 제4광구에 72억톤의 천연

가스와 약 1,000억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의 경제적 가치를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어도는 언제나 물 밑에 잠겨 있는 암초로서 해양법상 도서(島嶼)

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어도와 이어도 주변수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

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

제제기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영토 갈등ㆍ분쟁은 현재 우

리가 처해 있는 이어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여기서는 독도 영유권(Sovereignty over Dokdo Islets)에 비추어 앞으로 해양영토 

분쟁ㆍ갈등의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어도 해양관할권(maritime jurisdiction 

over Ieodo Islets)과 함께 남해의 해양주권(maritime sovereignty) 수호를 위한 

우리의 해양안보전략과 관련한 논의를 펼쳐보고자 한다.

한국은 독도를 신라시대(서기 512년) 이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

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료는 UN해양법 협약과 이에 따른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

역(EEZ) 경계선 획정 협상 등 최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영유권 주장에 뒷

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그동안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측 주장들을 보면 첫째, 역사적 사실자료를 

근거로 한 접근방법으로서 당위성을 내세우는 주장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



장들이다. 그러한 예로 안용복(安龍福)의 도일(渡日)활동은 1차와 2차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는데, “숙종실록(肅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통문관지(通文館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한국측 

사료와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記)”, “백기민담기(伯耆民譚記)”, “초려잡기(焦
廬雜記)”, “교린고략(交隣高略)”, “죽도고(竹島考)”, “인부연표(因府年表)” 등의 

일본측 사료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둘째, 법적 측면에서의 국제법, 해양법 상 독도의 위치이다. 현재 독도에 적용

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법인 “UN해양법 협약”으로 다각적 시각에서의 법적 논

리 및 타당성 분석, 특히 제121조 의 당위성 부족을 주장하는 연구가 이를 뒷받



침한다. 이는 독도가 도서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적 권원과 주변 해양공간

에 대한 관할권 확보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을 비교ㆍ참조하고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을 예의 주시한다. 또한, “UN기

본헌장”의 제2조 4항인 ‘영토보존의 원칙’, “한일기본조약”의 제4조인 ‘주권존중

의 원칙’ 등을 강조하여 국제법상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

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 수락

될 수 있는 객관적인 법 논리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이다. 지금까지 한국

은 일본의 독도 관련 정책을 경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소극적, 수동

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연구소나 종합적인 해양부서의 설치, 

단순한 쟁점화의 거부 차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외교활동 및 협상대안의 개발 

등을 이용한 문제해결을 주장한 측면이 강하다. 사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외국

에 조직적,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일에는 소홀해왔다. 독도의 영유권은 영역 귀속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때 그 점유가 보다 명확해지므로, 대외

적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군사안보 차원의 대응으로 해ㆍ공군력을 증강해야 할 뿐 아니라 단순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넘어 민족문제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하는 연구를 토대로 한 

주장도 다수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타당한 논

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역사적, 국제법적으

로나 한국 고유의 영토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적, 전략적 대응뿐 

아니라 논리적인 반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 관련 (가칭) ‘국립영

토문제연구소’ 등의 전문기관을 창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는 처방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



  어떻든 일본의 독도연구 및 영유권 주장은 정부 당국의 적극적, 능동적인 정

책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해양행

정 및 정책을 강화하며 자원확보를 위한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독도주변 해역에서 각종 연구, 조사활동을 벌이

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과 동해 해양주권과 관련하여 영해기선 개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해기선은 자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이며, 이 지점부터 

12해리(22.2㎞) 안이 영해, 200해리(370.4㎞) 안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이 기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 바다영토는 보통 

‘영해+EEZ’를 의미한다. 영해 안에서는 연안국가가 사법권을 포함, 영토 관할권

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외국 선박은 통과만 할 뿐 어업활동은 금지된다. 이 

영해기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들과의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법상으로 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정부는 1996년 8월 EEZ법을 공포했다.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우리 

‘경제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EEZ는 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전ㆍ관리에 

대한 권리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중국과 16차례, 일본과 11차례 

각각 EEZ 경계획정을 논의했으나 허사였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면

서 독도를 일본 측 EEZ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

에 중간선을 그어서 양측의 EEZ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 경계선 역할을 



하는 EEZ가 공전되는 이유는 한ㆍ

중ㆍ일 3국이 저마다 ‘미래자원의 보

고’인 바다영토 확보를 위한 계산 때

문이다.

  그런데 독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안에 포함되어 있음이 미국

공군의 항법지도(1987년판)가 공개되

었으며, 이는 비행물체가 적대적 의도

가 있는 항공기인지 군용ㆍ민간 항공

기인지 등을 식별 및 통제할 수 있도

록 설정된 공역(空域)으로, 1951년 3

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방위

를 목적으로 최초 설정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고지도연구회

장인 김신 교수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독도 상공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아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동해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해양영토의 귀속과 관련한 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분된

다. 문제는 이들 해역을 설정하는 출발점인 기점(base point) 및 기선(base line)

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그 경계획정이 문제가 된다. 기본적

으로 양국은 해양법상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의로서 그 경계를 획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 관할수역 범위를 기산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기선을 어디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대 해양법상 기선은 영해뿐만 아니라 EEZ 및 대륙붕 그리고 접

속수역 등 여러 중요한 해양 관할수역 범위 획정에 기준이 되므로 그 규범적 의

미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국가이든 이제 기선의 획정은 해양법상

의 기준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이러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한국은 독도 사례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어도나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문제가 아

닐뿐더러, 만일 ‘법적 분쟁화’된다면 판결에 따라야 하므로 구태여 위험을 부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어도 해양관할권은 한국과 중국의 EEZ 주

장이 서로 달라 갈등과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1만 8,000㎞에 이르는 해안선과 500㎡ 면적에 이르는 도서가 6,500여

개나 되는 300만㎢의 관할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대국’으로 이미 발돋움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개혁개방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내륙보다는 해양지역에 

대해 경제특구를 만드는 등 개발을 지원해 왔고, 이 연안지역의 경제규모는 이미 

중국경제의 10%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계속되는 ‘해양굴기’

(海洋堀起)를 통해 G2 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06년 9월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이어도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언

필칭 이어도의 ‘독도화’를 노리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가 될 수 없는 수중 암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ㆍ중 사이에 이를 둘러싼 영

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입

장번복을 통해 ‘이어도의 독도화’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렇게 될 경

우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동해(독도)와 남해(이어도), 동중국해(댜오위다오섬

ㆍ센카쿠)에서 해양경계를 둘러싼 해양영토 분쟁ㆍ갈등에 휘말리는 상황도 배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2007년 12월 24일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발표자료 등을 싣는 인터넷

사이트인 ‘중국해양신식망(中 海洋信息网)’ 에서는 이어도(영어식 명칭: Leodo)

와 관련한 내용을 손질하면서 ‘이어도는 중국영토’라고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

다.  중국 민간단체나 학자들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정부기관이 이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

도에 대해 중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토편입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어 한

국의 대응이 시급하다.

  중국 해양신식망은 이어도에 대해 쑤옌자오(蘇岩礁; )는 당ㆍ송ㆍ명ㆍ

청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고대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현재도 중국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영토라고 

기술했다.  중국은 2006년 9월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

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번에는 국가해양국이 발간

하는 격월간지와 월간 군사잡지에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고를 싣기도 

했다. 해양신식망은 “쑤옌자오는 중국의 어민들이 수천 년 전에 처음 발견한 이

래로 산둥(山東)ㆍ장쑤(江苏)ㆍ저장(浙江)ㆍ푸젠(福建)ㆍ타이완(臺灣) 등 5개 성

(城)의 어민들이 줄곧 활동하던 어장”이라고 주장했으며, 역사적 기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의지를 알 수 있다.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하

면 중국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인접국과 EEZ가 겹칠 경우 적용되는 

국제해양법의 중간선 또는 근거리 우선 원칙에 따르면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의 



관할해역 내에 존재한다. 한국이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

설하여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했음

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은 한동안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랬던 중국이 2006년 갑자기 

관할권을 주장하며 관공선(官公船)

을 보내 우리 선박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에 경고를 하고, 

3,000t급 해양감시선까지 투입해 

주변해역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서

고 있는 것은 이어도를 장차 분

쟁수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

로 간주될 소지가 아주 많다. 이어도를 통해 동중국해에 대한 해양지배권 강화라

는 전략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고 암초인 까닭에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리운다.  이어

도는 언제나 물 밑에 잠겨 있는 암초로서 해양법상 도서(島嶼)로서의 법적 지위

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면 한반도의 두 

배 면적인 약 40만㎢의 엄청난 해양지역이 우리측 배타적 관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어도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분계선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횡적으로는 중국 양자강의 바다 입구를, 종적으로는 중국 남북해상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도 주변해역은 천연가스와 원유 부존량이 풍부

하고 고급어종이 서식하는 대형어장이다. 



  특히 이어도는 군사부문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라는 

이름의 황색 항공모함이 ‘연청색 바다’(light blue)에서 ‘감청색 바다’(navy blue)

로 항진하고 있으며, 연안방위를 임무로 했던 중국해군은 대양해군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발해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내해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영해로 간주한다. 이는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이어도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전문가인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어도를 

침탈하려는 이유로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 획정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중국은 이어도가 국제해양법에 근거, 한국령으로 

확정되면 한국이 프랑스 면적만한 해역을 영유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하면

서, 반면 중국이 조어도와 이어도를 상실하면 동중국해의 관할해역은 협소해지고 

중국 남북해상 운수통로는 극심한 제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어

도(댜오위다오, 센카쿠)는 현재 대만의 영토에 속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해

양영토분쟁을 일으키는 곳으로 ‘중국의 독도’라 불리울 정도이다.

  문제는 이어도가 해양법상의 섬이 아니고 암초이기 때문에 해양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섬이 아닐 경우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에 의거하여 그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 관할수역을 가질 수

가 없다. 더구나 이어도의 위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권원이 중첩되는 한ㆍ중 어업협정상 현행 조업질서유지수역으로 현

재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이어도에 설치된 해양과학

기지로 인해 기지 주위에 있는 반경 500m의 안전수역을 설정(협약 제60조 5항)

할 수 있다.



  해양경계에 있어 한국은 이어도를 중간선 방식으로 주장해 왔고 중국은 대륙

붕의 경계획정 원칙을 주장했다.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이란 중국의 황해와 동

중국해 대륙붕은 실트라인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 황하와 양자강을 타고 상류에

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이 선을 따르게 되면 한국과 중국간 

수역의 3분의 2가 중국에 속하게 되어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이 1996년부터 벌이고 있는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의 핵심이다. 두 나라가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으면 중복수역

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어도가 들어간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준인 중간선 원칙

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

리가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도 일방적인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

러냈으며, 중국은 지금도 수시로 해양감시용 관공선과 군용기를 띄워 이어도를 

감시, 정찰하고 있다.

  중국은 제주도 남단 이어도 수역 관할권 주장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중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최동

단 유인도인 위산다오에서 287㎞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우리의 해양관할권에 들어간다. 중국은 이런 

불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인구, 대륙의 크기,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억

지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1년만 해도 벌써 수차례나 중국 관공선(官公船) 및 어선들이 

이어도 주변해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중국이 이어도 해역

을 정기순찰 대상 해역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나라와 벌일 해양경계 획정협상에



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도 주변해역은 원유

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가해양국에 속한 감시선과 항공기의 순찰 범위에 대해 “북으로는 압

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郡島) 쩡무안

사(曾母暗沙ㆍ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쑤옌자오(이어도)와 댜오위다오(釣漁島ㆍ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사군도(中沙郡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

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2012년 3월 3일 당시 류츠

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섬 71곳에 대한 중국식 명칭 부여 조치와 함께 단호하게 

중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이어도 분쟁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영해인 12해리를 모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역시 우리와 의견이 같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의 설

명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UN해양법｣에 의하면 각국의 연안에서 200해리 내

의 EEZ를 인정하는데, 양국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을 경우는 당사국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어도는 한국의 대륙붕에 속한 주변 해저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꼭대

기가 물에 잠긴 암초여서, ｢국제해양법｣상 영토에 해당하지 않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어도를 포함한 주변의 해저는 우리나라의 대륙붕이어서 

영유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소암초, 蘇岩礁)와 관련한 한국문헌의 증거로서 1948년

도판 ｢조선상식(朝鮮常識)｣ 조선지리 편에 나와 있는 독도(獨島)와 마라도(馬羅



島)를 제시하면서, 마라도

가 제주도 대정면 마라도

로 대한민국의 최남단이지

만 소암초( ), 즉 이

어도는 근본적으로 한국영

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

변하고 있다.

  이미 국토정보원(현 국

토지리정보원)에서도 2000년 

12월 30일자로 마라도의 

행정구역명을 ‘제주도 남제

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남

쪽 150㎞’로 고시해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에 편입시

켜 왔으며,  해양종합과

학기지 역시 해양수산부가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 및 

관리권한이 국립해양조사원

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

한민국의 주권이 현재에도 

온전히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영토주권이 반세기 이상 

행사되어 왔고, 이의 포기나 양도를 타국에게 공식적ㆍ합법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굳이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이어도 영유권 주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중국이 



최초로 영유권을 주장한 2006년 이전에 한국이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행정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보다 정확하고 근거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

사법기관에서의 도서영유권 판례를 보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분쟁도서의 

실효적 점유나 지배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이 독도를 국

제법상 영토분쟁지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처럼, 중국이 이어

도를 국제법상 영토분쟁지로 만들고, 장차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것

에 대비하여 충분한 법적 논리와 대응근거를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ㆍ일군사정보포괄보

호협정(GSOMIA)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 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포함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

결되지 않고 있어, 독도와 이어

도의 상황은 아주 다르다.

  이어도는 2003년에 해양과학

기지가 건설된 명백한 우리의 영

토이지만, 이곳 하늘 길을 항공기

로 지나가거나 헬기를 이용, 해



양과학기지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어도 상공

은 현재 일본이 통제하는 항공구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해양영토 분쟁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 볼 때도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의 제정, 발효로 해

양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추진하였다. 이는 국가

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해양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한

국이나 중국 등 영유권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연구 및 영유권 주장은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한 해

양행정 및 해양정책의 강화ㆍ발전을 거듭하며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한국의 독도점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무주지 선점이론을 이용한 

영토편입의 정당성을 들어 국제법상 일본영토로 인정받으려는 연구노력 등 시도

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입장은 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쪽이



며, 이는 역사적 혹은 국제법적 양국의 주장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국과 영국 등 국제기구가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국제사회의 여건이 일본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언제라도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저의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2~3년 사이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 사이에 남중국해, 특히 남사군도에

서 영유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격화되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남

중국해에서 최근 갈등은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주변지역의 전략경쟁, 특히 영토

분쟁, 해양문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남중국해를 필두로 

한 동아시아 지역 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사례는 해양관할권 및 도서영유

권 분쟁의 한 사례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양

수산업은 물론 에너지 수급, 무역, 그리고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서 바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이것이 중국

의 공세적인 해양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어도 

해양관할권 확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문제는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

인하기 어렵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도 이와 같은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국제법적 절차에 따른 해

결을 외면하고,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모습은 ‘무력행사’까지 시사하고 있다. 우

리 역시 중국과 이어도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현행 국

제법상 어떤 규정을 적용해도 이어도가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유리

한 것은 분명하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이 우리의 일방적인 조치로 불법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도 해역은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이어서 해양기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

이며, 동중국해의 황금어장이고, 연간 수십만 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교통의 요충

지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곳이다.

  어떻든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이어도 공정’(工程)을 벌일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UN 안전보장이사국인 중국보다 우리의 

외교력이나 경제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영토분쟁

시 당사국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을 예상치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어도를 지나가는 항로를 통해서 원유의 수입 등 수출입을 하

고 있는데, 만일 중국해군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어도를 침탈당하고, 중국이 자칭 

‘반도봉쇄’를 시행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어도를 중국에게 내주는 사태도 상

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중국이 1∼3개월만 해양봉쇄를 한다면 정상적인 수

출ㆍ입이 불가능하여 한국경제는 파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어

도를 중국에게 내주고 더 이상의 공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굴욕적인 협상문 작성

에 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언필칭 ‘중국의 좌향좌’와 ‘일본의 우향우’가 동아시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

다. 센카쿠 갈등은 그러한 표면적 증상일 뿐, 중ㆍ일 양국 내부의 사정과 역학관

계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미․중간 경쟁이 더해지면서 사태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제해권을 미국에 내줘야 했던 중국은 G2 국가로서 이제 아ㆍ

태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형국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에 미국

은 이 지역의 복잡한 영유권 분쟁을 적절히 이용, 중국 포위망을 짜보려고 한다. 

현재는 중․일이 충돌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국가들은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것은 민족주의를 넘어 국익우선, 즉 엄청난 해양자원

과 해양이익과 관련한 것이다.



  원래 분쟁이란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에 대해 어느 한 집단(종족ㆍ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등)과 다른 집단(들)간의 상호 대립상태” 라고 정의

된다. 여기서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incompatible goals)”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기득권 상실을 초래하는 것들로서 부족한 자원, 현상, 

세력, 가치 등을 둘러싼 주장 또는 대립” 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분쟁 중에서도 분쟁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가 국제분쟁이 된다. 국제분쟁은 국

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충돌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해양영토분쟁을 “양립될 수 없는 해양영토의 

이해관계에 관한 다수의 국가간 상호 대립상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에 산재해 있는 20여건의 영토 관련 분쟁의 특징을 보면, 우선 영

토분쟁들 중 1/3 이상인 9건이 해양경계선 및 도서영유권 분쟁이라는 것과 석유

나 천연가스 등의 자원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냉전의 종식 이후 무엇보다도 경제적 실리가 더욱 중시되는 현재의 세계적 추세

를 감안해 본다면, 자원과 연관된 이러한 특징은 영토분쟁의 심각성을 더욱 증대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권원’(territorial title)

에 관한 다툼 또는 영토주권의 행사 및 유지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 영유권 

분쟁은 ‘영토적 청구’(territorial claims)를 다루는 분쟁으로서 특히 당해 영토의 

발견, 선점, 정복, 할양, 시효 등 권원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국제법 규범에 근

거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2

개국 이상의 국가의 영유권 주장이 경합할 때 발생한다.  그리하여 영유권 분



쟁은 한 국가가 더 나은 권원을 이유로 타국의 특정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배제

하려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게 된다.

  해양영토분쟁은 다른 분쟁과 비교하여 일단 해결된 뒤에도 다시 재연되는 빈

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해결에 불만을 가졌던 당사국이 다시 새로운 분쟁

으로 발전시키기도 하며, 당사국들의 편의나 주변사항에 의하여 잠재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분쟁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해결내용의 불만으로 인하여 상당

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영토분쟁이 수차례에 걸

쳐 잠복과 발생을 거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토분쟁은 국경의 지역별 생성배경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가지

게 된다. 즉 지역별로 국경획정의 기준,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태도, 지역적 기국

(旗國)의 존재 여부와 그 기능의 효율성, 지역-국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차이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해야 

영토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 신생국들은 영토ㆍ국경과 관련한 전

통 국제법 이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주권적 의사에 기초한 

해결방식인 외교적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영토분쟁은 대부분 해양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해양영토분쟁은 오

랜 시간동안 지속적이고 표면적으로는 잠재적 성격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문제를 이슈화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해도 주변

국들과의 역학관계상 적극적인 정책시행이 매우 부담스럽다. 따라서 독도나 이어

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양영토관리의 핵심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의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분쟁의 발생 소지를 예방한다. 우선 역사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법ㆍ

논리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실효적인 점유를 확보하고, 국제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관할권･영유권 분쟁해결시스템을 갖추고, 이와 관



련하여 분쟁관련 전문가를 양성함은 물론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시켜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전술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면 

결국 군사안보적 차원의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양영토관리는 국가영역 주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므로 한시적 정책이나 외교

적 문제로는 분쟁의 진행을 지연시킬 뿐, 그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국민들

의 애국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정치적 가치문제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결국 국경의 안정성과 영토주권의 일체성으로 귀결되어 당사국들은 간혹 국가의 

흥망을 담보로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해양영토관리

는 정통성을 가지고 실효적인 점유를 해오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영토주권의 지

속을 위한 방어 개념일 뿐, 역으로 해석하여 영토침탈의 도구로 이용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어도와 잘 비교되는 일본의 산호섬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는 

섬과 암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대표적 실례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고타니데쓰오(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연구위원)은 오키노도리시마의 보

전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오키노도리시마의 등대는 호주와 동북아를 항해하는 많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오키노도리시마에서의 기상관측은 재난예방에 상당한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안보 측면에서 오키노도리시마의 보전은 지역 

해양질서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오키노도리시마는 암초이며, 암초는 대륙붕을 갖지 못한

다는 해양법 규정에 입각하여 대륙붕이나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 입장에 서있다. 어쨌든 2012년 5월 CLCS 의장

의 성명으로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오키노도리시마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어도 해양관할권-남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겠는가?

  원래 동북공정(東北工程)은 2002년 2월부터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연구중심

(센터)에서 5개년 계획으로 중국 동북지방을 개발하는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東
北邊彊史與現狀系列)’이라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동북공정의 예산은 연구비

용과 개발비용을 합쳐 200만위엔(약 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자기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중국사람이고, 그들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고위금용’(古爲今用) 이론인 것이다.

与 称 划
。 、翻 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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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은 한때 정화(鄭和)함대를 아프리카까지 

원정 보낸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해양과 거리가 먼 국가였다. 19세기 중엽 

아편전쟁에서 충격 받은 중국은 해양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해양중국을 향한 

시도는 실패하였고, 1980년대까지 중국해군은 해안의 방어와 육군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포클랜드해전과 걸프전을 통해 대륙지향적 사고가 해양지

향적으로 바뀌었으며, 경제력 발전에 힘입어 류화칭(劉華淸) 제독이 해군참모총

장이 되면서 중국해군은 급속히 성장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핵잠수함을 진수

하는 등 중국해군은 마치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이 주창했던 강력한 

해군력 을 재현하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른바 ‘해양굴기’(海洋堀起)인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도련선(島鏈線ㆍIsland Chain)’이라는 ‘이익선’ 이

야기가 자주 흘러나왔다. 도련선은 원래 1951년 美국무장관 존 덜레스가 주장한 

공산권 봉쇄라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중국은 바꿔 자신들의 ‘이익선’을 표

현할 때 사용한다. 중국 공산당정부는 21세기 들어 ‘도련선(島鏈線)’을 구체화시

키고 있다.

  도련선에는 ‘제1 도련선(First Island Chain)’과 ‘제2 도련선(Second Island 

Chain)’이 있다.

  ‘제1 도련선’은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을 잇는 선

으로 전시 1차 방위선이며 평시에는 집중 감시한다. 대략 본토에서 1,000㎞ 거

리이며, 그 안에 서해ㆍ동중국해ㆍ남중국해가 포함된다.

  ‘제2 도련선’은 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도련선’ 

안을 자신들의 ‘영해’처럼 지배하고 싶어한다. 중국은 이 ‘도련선’을 지키기 위해서

는 ｢국제해양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차 무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

에 ‘1도련선을 인정하고 개입

을 말라’는 압박인 것이며, 이

를 받아들이면 아세안 국가들

은 중국 영향 아래 들어간다. 

한국ㆍ일본ㆍ호주도 중국 위협

에 노출된다. 중국의 힘이 더 

커지면 방어선은 2,000㎞ 밖인 

‘2도련선’으로 확장된다. 이 선

은 일본 중부-필리핀-사모아 

군도를 넘어 태평양 안쪽 깊숙

이 설정되어 있다. 해안선이 

긴 중국은 ‘거부(Areal denial) 

전략’을 컨셉으로 ‘2도련선’까

지 뻗어난 해상에 ‘진입불가지

역’(no-go-zone)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은 전쟁억제,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군

사력 투사, 국가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이며, 특히 이 중 언론과 여론을 통해 

부각된 것이 바로 해상교통로 보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부터 ‘우리 국력에 맞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해 오

고 있다(공식명칭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어떻든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중국해군은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

기 어려워지며, 북한 또한 제주해협이나 한반도 주변에서 함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 지역은 확실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실질

적 해양관할권 속에 들어가게 된다. 즉,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전력까지 감안하

면 중국해군은 ‘감히’ 이어도를 중국 땅이라고 우기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사실

이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위치로 유사시 전력의 집중과 

분산에 유리하여 바다로부터의 위협을 막아내는 최전방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제주기지에 전개하는 기동전단은 북한의 우회침투로를 차단하고, 동ㆍ서해 전장

(戰場)상황에 따라 전력을 융통성 있게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평시에는 기동전단 

함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향상된 교육과 전비태세 유지 그리고 정비, 보급 등 근

무지원이 용이하게 되며, 따라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전력의 배치와 운

용의 효율성이 증진되어 해군력이 증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충돌’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일본이 독도를 문제 삼을 때마

다 오키(隱岐)열도 주변에 우리 해군 기동전단이나 공군 전폭기를 보내게 된다

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와 전폭기 기지를 함

께 건설하면 제주도는 말 그대로 ‘한반도의 불침항모’로 변신, 이어도는 물론 우

리나라의 보급선을 무사히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소

말리아에 한 해 선박 500척이 드나드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해군함정까

지 나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하물며 제주해협에서는 연간 약 50만척이 움직

이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독도’와 ‘이어도’라는 두 지역에 대해서 상대국들과 분



쟁 아닌 분쟁을 하고 있지만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불리하

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국들은 그렇지 않고, 절박할 정도로 치밀하

고 때로는 무력사용도 불사할 정도로 관할권･영유권에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언제까지 눈과 귀를 닫은 채 ‘점유상태’만을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

게 되겠는가? 특히 한번 빼앗긴 영토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국

들은 점유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국가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

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동해-일본해’ 이슈에서

도 나타났듯이 방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의 결과는 ‘영유권 피탈’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한다면, 우선 대내적 차원에서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구축

과제내지는 추진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이어도가 한국의 영토이

면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제2의 독도’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

보해서 범국민적인 해양영토수호 의식을 확산시켜야만 한다. 독도와 관련한 홈페

이지는 전국민적인 독도수호 열망과 관심에 힘입어 상당히 많으나, 대표적인 민

간단체인 반크(Vank)의 홈페이지 에서 오히려 간도(間島)의 내용은 그나마 보

이지만 아직도 이어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영토ㆍ해양관련 이슈에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는 있지만 이어도에 

관한 별도의 페이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듯 국민적 관심도 이끌어내지 못

한 채 해양영토관리를 제대로 펼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과제로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 대비한 국제법적 

연구와 대륙붕에 관한 사료준비 등 분쟁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상대국과의 외

교관계 추진, 한ㆍ미 군사동맹 유지와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상호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 획정되지 않은 중국과의 EEZ 경계문제에 대해 국민들

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관할권 및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누

차 강조되었듯이 독도문제에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결과는 UN산하 IHO의 초판 

가이드라인인 Limits of Oceans and Seas (S-23)에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단독표기된 결정이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제는 해양영토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동아시아 해역은 

강대국들의 물리적 거리가 짧아 EEZ 경계가 복잡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비롯하

여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지형이 많은 만큼 영유권 분쟁이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지역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정책총괄부서인 ｢국가해양국｣이

나,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  등 국가적 차원의 해양정책기구나 혹은 해

양정책연구기관의 설치, 그리고 적극적 외교정책 및 협상대안 개발을 토대로 효

과적인 해양영토관리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해양영토 확대와 해양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도서개발

전략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2008년 7월 국가해양국에 ‘해역ㆍ해도관리사’(海
域和海域管理司)를 신설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생태보호 및 관리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해도(海島)보호법｣ 제정을 통해 2010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인도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로써 최근 잇달아 추진되는 중국의 해양관할권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주변국과 해양자원 확보와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과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의 ｢해도(海島)보호

법｣ 시행으로 무인도서 관리가 강화될 경우, 현재 불합리한 영해기점에 대한 타

당성 주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중국의 마채형(麻
菜珩), 외개각(外磕脚), 해초(海礁) 등을 영해기점으로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약 9,000㎢에 달하는 해역이 손실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향후 황해 

북부해역 영해기점이 추가로 선정되는 경우 중ㆍ북한 해양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영토 분쟁관리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역시 외

교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협상대안의 개발과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외교적 대처역량을 키우고, 정부의 국력도 외교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이 적극적이고 때로는 모험적인 해양정책과 일본의 치밀한 로비로 이

루어진 외교정책에 주목하여 예의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위기관리체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하여, 보다 심

화된 형태의 물리적 분쟁에 대비하여 상대국의 물리적ㆍ정치적 움직임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전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는 별개로 제주지역 해양경찰력 증강과 인근 공군기지의 항공력 운용을 이어도

해역까지 확대하는 군사전략 역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ㆍ일 양국은 국익 차원에서 갈등의 확대 대신 위기해소를 위해 다양한 

접촉을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에서 먼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센카쿠는 중국의 국가적 핵심이익이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상실감, 국내정치의 무력감, 역사와 국제정세의 무감각이 심각하다. 일본어

선이 이 해역에 들어오면 중국어선도 들어올 것이며, 일본순시선이 들어오면 중

국순시선이, 일본함정이 들어오면 역시 중국함정이 들어올 것이다. 결국 양국의 

복잡한 국내ㆍ외 사정 속에 센카쿠 사태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우경화’하는 일본과는 독도분쟁을, ‘민족주의화’ 하는 중국과는 이

어도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고 있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중ㆍ일 양국의 분쟁전략



과 행태, 수단과 전술의 강ㆍ약점을 분석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독도나 이어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분쟁화 하려는 일ㆍ중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는 안된다. 나아가 독도와 이어도를 개별적 영토갈등이 아닌 미ㆍ중간 세력경쟁의 

거시적 흐름에서 이해해야 하며, 우리의 대외정책과 통일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중ㆍ일간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과 일본이 외

교당국자 협의에서 ‘대화 계속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양국은 갈등 타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센카쿠 국유화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반

면 일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도는 해양에 관한 헌법전격인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 협약은 연안국들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광범위한 해역 창

출 권리를 부여하였으나, 동시에 해양영토 분쟁ㆍ갈등을 제공한 원인도 되었다. 

각국이 협약 규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협약규정이 갖는 한계에 

기인한다. 결국 우리는 지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법언(法諺)의 시험대 위에 놓여 있음 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며, 뱃사람들이 바다로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면 이어도로 갔다고 

믿었다. 제주인의 의식세계에 깊이 뿌리박힌 이어도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낳은 

이상향의 섬으로 신비하고 원초적 힘을 자아내는 ‘이어도토피아’(Ieodotopia)이자 

‘이어도환타지아’(Ieodo Fantasia)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를 항구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

하는 조건과 방법이 필히 강구되어만 한다. 평화는 그 자체로 유지되거나 지켜질 

수 없으며, 주변과의 관련 속에서 능동적으로 존재양식을 확보할 수 있을 때만이 

실로 가능하다. 이어도는 이제 단순한 수중암초가 아니라, 해양영토를 확보하려

는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이 각축하는 현실의 섬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어도를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제

주인들이 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중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14개 국가 중 분

쟁을 겪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으며, 분쟁국들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

하다는 차원에서 ‘(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에서는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및 ‘이어도 청년지킴이’ 운영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

족주의｣를 출간하는 등 다양한 학술조사 및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음은 매우 고

무적이다.  특히, 2012년 9월 20〜21일 타이베이 중앙연구원 아ㆍ태지역연구센

터(CAPAS)에서 열린 ｢동아시아 해양의 지리적인 특질과 해양법｣ 주제의 국제세

미나 개최는 눈에 띠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의 상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국가

적 분쟁 등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번번히 

성사되지 못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강경찬ㆍ박규헌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ㆍ운영

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상태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상

정되지 않고 제9대 의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제는 이어도가 중국의 해양관할권에 속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한국은 

책임 있는 해양영토관리 차원에서 과거 해양정책의 실패를 필히 경계해야 한

다.  중국의 해양위협에 대응하는 이어도 해양관할권은 남해 해양주권의 핵심



이며, 동시에 일본의 해양위협에 대응하는 독도 영유권은 동해 해양주권의 보루

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양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야 할 것이다. 해양영토 문제란 단순히 국경을 정해서 서로 공해(公海)를 적당히 

나누어 갖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는 국가의 미래와 존망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최근 정부가 독도, 이어도를 포함하여 해양영토 전반적 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정부기구도 확대 개편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경

계가 정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주변국과의 갈등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양

영토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을 포함, 

관할해역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한편 해역별 종합관리기본계획 수립, 주변국과

의 상시적 갈등발생에 대응, 해역별 국내법의 집행력 강화방안과 해경을 활용한 

해양경비계획 수립 및 해양전진기지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21세기 동북아지역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양

력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제는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의 확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2년 12월 6일, (사)이어도연구회 주최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는 ‘이

어도 노래 음반제작 발표 기념 콘서트’가 열려 가곡 ‘이어도’와 대중가요 ‘이어도

가 답하기를’이 선보였다. “…파도가 잠들지 않고 용솟음치는 것은 내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서, 새삼 ‘내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서, 국가 차원

의 모든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 해양영토 최동단 독도와 함께 최남단 이어도가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이 속히 제시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Abstract

Securing the Maritime Jurisdiction over Ieodo and the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Sea in Consideration of Korean 

Ownership of Dokdo Island

Choi, Byoung Hahk
Senior Fellow,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In recent days, disputes and conflicts over the maritime territory are high in 

the south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Russia, and Japan, with a focus on 

4 islands in the north(Kuril Islands), Senkaku Islands, Nansha Islands, Paracel 

Islands, and Dokdo and Ieodo.

Specifically, securing the maritime sovereignty over Ieodo which is the 

southernmost isl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key point for establishing 

Korea’s marine roads, maritime resources and maritime sovereignty in parts 

where conflicts and disputes over the maritime territory are happening in the 

northeastern Asia, over against Japan’s policies to be an army mum which 

comprise the negation of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the southernmost 

part of Korea and the Eastern Sea marked as Japan Sea and over against 

China’s increase of military power and claims for national sovereignty according 

to China’s naval strategies. 

Moreover,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and officially notified 

Korea that the Dokdo issue should be brought in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and China maintains the far-fetched argument that Marado is 

the southernmost part of Korea but Ieodo does not belong to the Korean 

territory. Korea must be fully and thoroughly prepare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s against the worst case, in which Japan turns Dokdo into an territorial 



dispute place and China turns Ieodo into another territorial dispute place 

and both countries refer the issu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ubsequently, a naval advance base on Ulneung Island and a naval base on 

Jeju Island should be effectively constructed, and Korea must secure a 

maritime pow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ccording to the concept of 

air-sea battle operations.

However, compared to Korean ownership of Dokdo Island 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Eastern Sea, fewer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into 

maritime jurisdiction over Ieodo 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Sea; and therefore, developing military and/or non-military countermeasures 

is a critical task of policy. This thesis is aimed to develop comparative 

discussions about the construction of Korean maritime security systems so as 

to secure maritime jurisdiction over Ieodo 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Sea, in favor of Korean ownership of Dokdo Island 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Eastern Sea.

Key words: Maritime Jurisdiction over Ieodo,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Sea, Korean ownership of Dokdo Island,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Eastern Sea, Disputes & Conflicts over the 

Maritime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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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패권주의*

김희열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1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한 해역으로 2.975.000㎢ (동중국해보다 두 배 이상 큰 면

적)의 크기를 가진 영해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해이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이외에 동남아시아 8개국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국제 

해로로서 해마다 물품 선적한 화물선의 50%가 이곳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지역에 부존하는 천연가스와 기름이며, 현재 약 3천만 

배럴 석유와 7.500 km3의 천연가스가 부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

해서 남중국해는 엄청난 정치ㆍ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중국은 남중

국해 거의 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이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에 맞서는 형국으

로 가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도

움을 요청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패권주의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주의와 미국의 전통적 패권주의가 남중국

해 해양 분쟁을 계기로 서로 충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아ㆍ태 지역 국가들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
」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30년 이상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

이면서도 한편으로는 1995년부터 그 인접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서 “남중국해에

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및 필리핀과의 

분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밖의 국가들은 현재 분쟁수역과는 직접 연관성이 적

거나 없기 때문에 소극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남중국해 인접국들의 분쟁원인

은 크게 보면, 1) 남중국해가 해외무역의 주요한 국제해로라는 점, 2) 남중국해

는 풍부한 어장자원을 가지고 있는 점, 3)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가스 

및 석유자원이 부존하는 점이 분쟁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들 사이의 영유권 갈등은 주로 파라셀 제도(중국

명: 시사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제도) 및 스카보로(중국명: 황옌다

오) 사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파라셀 제도는 130여개의 산호섬과 암초로 

이뤄진 군도이며, 이 제도를 놓고 중국,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중국이 1974년 베트남을 이 제도로부터 축출한 후 실질 점령ㆍ관리

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제도(베트남명: 쯔엄사 군도, 필리핀명: 카라얀 군도) 역

시 수백 개의 암초, 산호초 및 섬들로 이뤄져 있으며, 이 제도를 놓고 중국, 대

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각각 스프래틀리 군도 전체 혹은 부

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현재 다른 국가들은 각

기 이 제도의 일부 섬들을 점령 관리하고 있다. 스카보로 사구는 파라셀 제도에

서 필리핀해역에 가까이 있고 필리핀이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4월 중국이 이 

사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분쟁이 일었다. 



  

  그동안 분쟁과정을 살펴보면, 1864년 스프래틀리 제도의 몇몇 섬들이 영국 전

함에 의해 점령된 후 영국령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서 말레이시아와 브루

나이와 같은 이전 영국 식민지국가들이 남쪽으로 뻗은 스프래틀리 제도의 몇 개

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1884년 프랑스가 베트남

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 1933년에서 1955년까지 프랑스가 스프래틀리 제도를 인도차이나 식

민지의 일부라고 천명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해군이 1939년 4월 

이 제도를 점령하였고, 이 제도 중 가중 큰 섬인 이투 아바에 잠수함 전진기지

를 구축하였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 의

해서 일본은 스프래틀리 제도를 포기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식민지배 국가로서 

프랑스가 다시 이 제도의 소유자가 되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후

퇴하는 과정에서 이투 아바를 점령하였으며, 이후 대만이 이 섬을 관리하고 있

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1950년대가 되어서야 이 제도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였



다. 베트남과 벌인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이후 프랑스는 이 제도

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고, 1973년 베트남은 내전 중 스프래틀리 군도를 훈령

으로 남베트남에 소속시켰다가, 1976년 베트남이 통일된 후 사회주의 베트남이 

이 제도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 1992년 중국은 자국 해양법으로 남중국해의 

프라타스 제도 (동사), 파라셀 제도 (시사), 매클레스필드 제도 (중사), 스프래틀

리 제도 (난사)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였다.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서 중

국은 파라셀 제도 이외에 스

프래틀리 제도에 7개 암초를 

점령하고 있으며, 차이나 위

크리에 따르면, 베트남은 스

프래틀리 제도의 27개, 필리

핀은 9개, 말레이시아는 5개, 

대만은 1개를 실질 점령하고 

있다.  스카보로 사구는 필리

핀이 관리하고 있다. 위의 지

도(그림 1)는 중국이 남중국

해에서 영유권을 요구하는 라

인과 각 국가의 UNCLO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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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EEZ라인을 보여주고 있다.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

어서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가 확장된 해안선을 주장하고 

있고 UNCLOS에 의해서 보장되는 EEZ를 주장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 수역이 자국의 관할권에 놓여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남중국해 해양 분쟁이 격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 거의 전체에 대한 권리 주장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하나는 역사적 근원으로 볼 때 남중국해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 국민당 정부가 남중국해 다도해 공식지도에 표기한 ‘9개의 저

지선들’을 근거로 하여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중국이 “설득력 있는 역

사적 증거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1928년 중국의 공식보고서에는 

“중국 영토의 남쪽 끝 경계가 파라셀 제도 (시사군도)로 되어 있고, 스프래틀리 

제도 (난사군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중국은 1974년 베트남을 축출한 후 파라셀 제도를 무력으로 점령하였

고, 1992년 2월 5일 “해양 영유권과 인접지역에 관한 중국 법”을 공표하면서 

스프래틀리 제도를 중국의 영토라고 명시하였다.  또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

거로 삼는 1947년 발표된 ‘9개의 저지선들’은 한국이 과거 이승만 라인으로 한

국의 해양수역을 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UNCLOS가 제정되기 이전 자국의 수

역에 대한 표시이다. 당시 중국정부(중국국민당)는 “중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섬들, 작은 섬들, 암초들, 사구들 및 인접해역 등의 경계를 나타내는 11개의 저



지선들을 사용해서 남중국해의 다도해 공식지도를 발간했다.”  이들 저지선들 중

에서 통킨 만에 있는 두 개의 저지선들은 나중에 배제되어서 이 지형은 ‘9개의 

저지선들’로 알려졌다. 1984년 중국 광조우 남중국해 해양연구소가 출판한 수심 

측량 차트에는 남중국해의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하는 ‘9개 저지선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1992년 5월 중국은 크레스톤 에너지 회사에 방야드 사구와 프린스 웨

일즈 사구(두 곳 모두 베트남에 의해 점유) 사이의 7347평방해리의 석유탐사를 

위한 채굴권을 허용하였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9개의 저지선들’이다. 그런데 

중국의 탐사지역은 베트남 연안의 160해리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즉각적으로 이에 항의 했다. 지리적으로 보면 스프래틀리 제도가 중국보다는 필

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에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94년 7월 스프래틀리 제도 모두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지도를 배포하면서, 

중국이 사실상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다른 나라에 시사하기 시작

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엑손사에 개발을 의뢰한 나투나 가스 지역도 들어 

있어서 중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 했다.  또한 2012년 4월 필리핀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은 스카보로 사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역시 이 ‘9개의 저지선

들’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역

사적 근원이나 ‘9개의 저지선들’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서 대만의 참여는 남중국해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만은 그동안 중국전역에 대한 합법정부임을 주장해 왔으며, 1947

년 ‘9개 저지선들’이 포함된 지도를 발간한 중국국민당 정부의 정통후계라고 주

장한다. 대만은 1993년 3월 1일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매클레스필드 제

도, 프라타스 제도 등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정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역사적 수역 한계안의 남중국해는 중국공화국의 관할권 하의 해역이

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만이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이 남중

국해 분쟁에 공동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정통성에 

대한 내부 갈등상황은 분쟁당사국 간의 협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베트남은 1974년 파라셀 제도에 대한 중국의 점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파라셀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

유한 상황은 베트남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7세기의 지도에 이 분쟁지역들이 베트남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15세기 문서에는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들이 베트

남 영토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있다. 또한 1884년 프랑스가 베트남에 보호령

을 수립하고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가 물러난 후 독립국이 된 베트남이 과거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

한다.

  베트남은 현재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가장 많은 섬들을 점령하고 있으며, 1973

년 이후 스프래틀리 다도해의 20여개 이상의 작은 섬들에 수비대를 계속 주둔시

키고 있다. 남중국해 인접국들 사이에서 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주위의 어떤 구역도 영해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베트남의 입장이

다. 베트남은 UNCLOS에 입각해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EEZ에 대한 권

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200해리 이상은 국제 해저당국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 베트남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연장된 200해리 이

상의 대륙붕을 주장하는데, UNCLOS 제 76조 3항과 8항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은 최대 350해리까지 허용되지만 사전에 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EEZ가 350해리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1982년 

베트남이 자국의 해안선에 입각한 직선 기선들 중 일부는 UNCLOS의 관련 조

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은 기선들을 재조정해왔다.  

  현재 베트남에 유리한 점은 스프래틀리 제도의 많은 섬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며, 베트남은 남중국해 관련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결

론적으로 본다면,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

보다는 EEZ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EEZ 200해

리를 넘는 수역의 경우 어느 나라도 그 영유권을 확보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공동협력이나 타협도 나오지 않는 점에 있다. 그밖에 베트남은 여러 차례 중국과 

해양 분쟁을 겪으면서 2012년 6월 하순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가 “하노이의 

자국 영토라는 것을 천명하는 법안을 결정하였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마찬

가지로 자국 법에 의해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이 카라얀(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1956년 

필리핀 국민인 토마스 콜마가 최초로 이 섬들을 발견했고, 이것을 1978년 마르

코스 당시 대통령이 필리핀 영토의 일부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스프

래틀리 제도가 필리핀 본토와 인접해 있다는 점, 이 지역이 국가안전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이 방치되었다는 점, 몇몇 섬

들을 필리핀이 점유한 것은 발견 혹은 관례적 획득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대륙붕연장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실제 육지의 자연연장 대륙붕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인

정받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나 대륙붕의 자연



연장 설에 의거한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 역시 근거가 약하다. 다만, 어느 나라도 

스프래틀리 제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증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EEZ

와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스카보로 사구는 UNCLOS의 200해리 EEZ 기준으로 본다면 필리핀에 

속하며, “이 암초는 필리핀 북쪽 섬 루촌으로부터 124해리 떨어져 있고, 중국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는 550해리 떨어져 있다.”  중국은 이 사구를 포함 남

중국해 거의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

며, 스카보로 사구 분쟁은 이어도의 경우와 유사하고, EEZ 경계획정 합의가 이

뤄지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의 12개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그 중 6개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3개는 점유되지 않았는데 하나는 필리핀이, 다른 2개는 베

트남이 점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1960년 자국이 서명한 영해와 대륙

붕경계와 관련된 1958년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륙붕 자연연장과 발견 및 소유 

이론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자신들의 대륙붕을 말레이시아 연안과 인접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1966년과 69년에 자기들만의 대륙붕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1966년의 석유시추법에는 천연자원 탐사와 개발을 관리한다고 되어있

다.  말레이시아의 대륙붕 주장이 가장 분명하게 표출된 것은 1979년 발간된 

영해와 대륙붕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대륙붕 지역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솟은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대륙붕 이론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UNCLOS 76 (1)은 “육지의 자연

연장선에서 대륙붕 가장자리의 외부 모퉁이까지 연장된 해저 지역의 해저 및 하

층토” 라고 대륙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이 해수면 이상으로 올라온 



땅이나 바위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브루나이는 현재 루이자 리프와 리플맨 사구, 두 곳과 자신의 대륙붕 연장에 

근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영국이 자신들

의 보르네오 소유 경계를 대륙붕에서 영해까지 포함한다는 1954년 법령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브루나이는 1982년에는 200해리 어업구역을, 1984년에는 

200해리 EEZ를 주장했다.  브루나이가 루이자 리프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조 때만 물위로 나오는 작은 돌 두 개만 있는 이곳을 해역에 대한 권

리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취약하다. 이것은 UNCLOS 121(3)에 따르면 바위들

로 분류되기 때문에 EEZ나 대륙붕의 기점이 될 수 없다. 또한 “연장된 대륙붕

에 대한 브루나이의 주장은 이스트 팔라완이 대륙붕의 자연연장을 가로막고 있

기 때문에 UNCLOS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브루나이의 주장 역시 역사적 근원이 취약하며, EEZ 200해리 범위 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적 문헌만으로는 남중국해 분쟁수역에 대한 각 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와 200해리 EEZ 경계획정 합

의에 의해서 영유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국가의 EEZ 경계 획정 

밖에 놓여 있는 남중국해 수역은 인접국들의 공동 관리와 공동 협력을 통한 개

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 앞에서 평

화적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EZ 경계획정을 하는 경우, 그림 1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은 파라셀 제도를 제외하고 스프래틀리 제도와 스

카보로 사구에 대한 영유권 획득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대신 

자국 법에 의한 실효적 지배의 방법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전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

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분쟁을 겪으면서도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조심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2-3년 사

이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격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분쟁 당사국

은 주로 베트남과 필리핀이지만, 과거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갈등, 말레이시아

와 필리핀의 갈등도 간헐적으로 있었다. 독일의 Weltinnenpolitik은 중국이 남중

국해의 인접국들과 분쟁을 격화하는 상황을 두고 드디어 “중국이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 에 비유하였다. 

  그동안 남중국해 갈등완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중국은 2002년 ASEAN 

국가들과 ‘남중국해 행동선언’ (DOC: Declaration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에 서명을 해서 남중국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

고, 2005년 3월 필리핀 및 베트남과 함께 “해역지진탐사 공동협정”을 맺는 등 

화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이듬 해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공격적으로 

바꾸어서 “남중국해와 그 곳에 있는 섬들은 ‘국가의 핵심 관심사안’이며, 대만과 

티베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2005년 중

국 지도부는 조화로운 세계와 모든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추구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2008년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외교정책은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남중국해 두 개의 분쟁제도 전부와 그 



사이 놓여 있는 해역을 중국이 발간한 지도에 자국의 수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도들로 고고학자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발견된 도자기 파편에 의거해서 중국인들이 오래 전에 그곳에 거주

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상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경제 실리적 그리고 군사적 관

점에서 남중국해 제도들을 둘러싼 분쟁을 국가의 명예로운 이슈로 삼고 있기 때

문이다. 

  현재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보로 사구 근처에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가스 및 석유자원 탐사에 들어가 있다. 중국의 경우, 시추를 위한 플

랫폼까지 최초로 건설하여 2012년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있으며, 중국은 다른 

나라의 탐사활동에 항의하거나 직접적인 방해를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중

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치열한 자원 확보경쟁과 군비확장을 낳고 있으며, 남중국

해가 국제 무역해로라는 관점은 분쟁대상국들 사이에 그리 중요한 화두가 아니

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헤게모니를 위해서 하이난에 새로운 주요 해군기지를 

구축하였고. 이곳은 핵 잠수함 기지이며, 2020년 이후 항공모함 기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해군을 재편하거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군대

를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력을 줄이면서도 군사 장

비를 현대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중국은 국가방어구조도 개편하고 있으며, 연

안 방어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최근 중국의 조치들이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영유권 갈등

을 다룰 때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통일된 대외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 외교정책이 여러 부서에 의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2012년 4월 ICG의 ‘아시아 보고서’는 

중국 당국과 기관들 사이의 경쟁과 외교부의 구조적 약화가 중국의 통일된 입장

을 방해하고 이로써 남중국해 갈등을 첨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는 외무부와 민족해방군(해군) 이외에도 어업국, 해상 감시국, 관

세국, 연안 감시국 및 지방정부들이 분쟁지역의 외교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

서 “분쟁지역에서의 긴장과 충돌은 이런 조건하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기관

들의 독자적 ‘무장’을 정당화하는데 쓰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 실리적 패권주의를 남중국해 분쟁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2012년 5월부터 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 석유 시추를 시작한 것이다. 

중국국영석유회사(CNOOC)는 

2020년 이전에 남중국해에 290

억 달러를 투자하여 800개의 

원유시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며, 이 시설들을 이용하여 2015

년까지는 2.5억톤, 2020년까지

는 5억톤의 원유를 생산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대략 남중

국해에 부존하는 석유자원은 중

국 연간소비의 60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

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

비국이다. 북경 국제학 중국연



구소의 에너지 전문가 “씨아 위샨은 2020년까지 지금의 51%에서 70%까지 에너

지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석유 

채굴지역은 에너지 확보 및 주권 사수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무기인 것이다. 현재 

채굴은 파라셀과 매클레스필드(동사 제도)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채굴 지

역은 홍콩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20킬로 떨어져 있다. 이 수역은 1500m 깊이에 

최대 깊이는 10.000m이다.”  

  이렇게 중국은 자국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다에서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남

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가장 먼저 플랫폼 건설을 하고 석유를 캐내고 있다. 필요한 

경우, 무력 및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공세적 자

세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열도에서 멀지 않은 춘샤오 유전지대에서 석

유를 시추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분쟁수역에서도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로

써 중국은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석유와 가스 자원개발에 착수해서 중국 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경제적 필요성과 실용

성에 입각한 새로운 패권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이 

분쟁을 오래 끌면서 유전개발을 하는 경우, 그 자원은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6월 21일 중국 국가위원회는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파라

셀 제도에 속한 용시앙 (永興島 영어명: 우디 아일랜드)에 새로운 자국의 658번

째 초미니 도시 산샤를 건설하였다. 남중국해의 관리와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

한 산샤 시 창설은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래된 전략의 산물인데, 

2007년 11월 중국 인민위원회는 하이난 지방정부가 제출한 산샤 신도시 계획을 

허가하였다. “이 새로운 시는 200개의 섬들에 있는 13㎡의 육지, 모래 사구와 

암초들에 대한 행정적 주권을 행사하여 2백만㎡ 이상의 남중국해 수역을 다스린

다.”  산샤 시가 있는 우디 아일랜드는 천 명이 채 살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

이지만, 이곳에는 “항구, 비행장, 병원, 은행, 우체국”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또 2012년 7월 19일 북경의 국방위원회는 산샤 시에 자국

의 군대주둔을 허락하였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자국 법에 의거해서 남중국해의 주요 제도들을 산샤 시 관

할 하에 두겠다고 공표했고, 자국 및 해외 국가와 컨소시엄으로 이 지역 일대의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 중국이 치밀하고 발 빠른 행보에 분쟁당사국들은 분노, 내셔널리즘 확산, 군

비확산 및 미국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서 대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ICC는 “권리 

주장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사이 점점 커져가는 내

셔널리즘이 각 국가마다 영유권 문제에서 점점 더 부상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

였다. 그리고 ICC는 결론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서 벌어지는 각 이해 당사국들

이 취하는 일련의 조치는 “이 지역에서의 모든 경향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의 산샤 시 창설보다 먼저 베트남이 2012년 6월 의회에서 남중국

해의 분쟁 제도들인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 영토라는 것을 천명

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산샤 시 

창설 발표로 나왔다. 이렇게 베트남과 중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법을 통해서 남중

국해 분쟁수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 19차 아세안지역안

보포럼(ARF)에서 회원국들은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 회의에는 

ASEAN 10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들의 외무장관도 회의에 참여하

였는데, 특히 남중국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ASEAN 회원국들, 그 중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공동선언을 통해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저지해 보



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우호적인 ARF 개최국 캄보디아가 45년 만에 처음

으로 이 협의체의 공동선언 채택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교착상태에는 직ㆍ간접적

으로 미국 또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2012년 7월 ARF에서 ASEAN 국가들의 다자간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이

에 대해 중국은 관련국 간의 협상문제이기 때문에 포럼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반

발하였다.

  ASEAN 외무장관회의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

해서 ‘남중국해 행동수칙’(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실패하자 필리핀 외무장관 알버트 델 로

사리오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은 아ㆍ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

하는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 중에 생겨나는 점점 격화되는 

긴장들이 조정되지 못할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리적 싸움으로 고조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COC는 2002년 11월 중국과 ASEAN 10개국이 합의한 

내용인 DOC 선언 및 UNCLOS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나 중국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가 반대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

포르, 브루나이는 중립 입장을 보임으로써 공동성명은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스카보로 사구를 둘러싸고 2012년 4월 8일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이 첨예화된 

이후 그리고 ASEAN 협의체의 평화적 중재가 불가한 상황에서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과 미국의 전통적 패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군의 무장에 대해서 불편함을 보이는 ASEAN 국

가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 실리적 패권 앞에 무력함을 느꼈으며, 중국에 대한 

견제로서 미국이 이 지역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었다. 남중국해 해양 분

쟁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들을 둘러싼 혼돈을 해소하지 않는 한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서 분쟁당사국들의 정찰선, 어선, 순시선들은 늘 충돌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 중국군함들은 2011년 2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부들을 호위하는 베트

남 전함을 위협했고. 같은 해 3월 중국 배들이 필리핀 석유탐사선을 공격하였다. 

5월에는 베트남과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었는데, 베트남이 미국석유회사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탐사허가권을 내주자 중국 배들이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자 2011년 9월 말 중국 관영지 ｢글로벌 타

이스｣에 중국 정치분석가 롱 타오가 이제 중국은 분쟁대상국들에게 군사적 교훈

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선동적인 글을 실었다. 그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벌이는 

제한된 전쟁은 이 국가들의 “공격적 태도” 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더욱 더 미국에 의지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과 역할은 더욱 “상황을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이점

에서 독일의 한 언론은 남중국해가 “강대국들의 욕조” 가 되고 있다고 비유적

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는 남중국해 

인접국들은 군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동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과 갈

등을 빚고 있는 “두 강대국, 일본과 인도” 로까지 군비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오바마가 대통령직을 시작했을 때 특히 중국을 우호적 동반자로 간주하

여서 함께 협력하고자 했으나, 중국이 파트너로서보다는 경쟁자로서 미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국은 우호적 파트너 전략을 포기하게 된다. 특히 남중

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은 분쟁당사국들과 이미 공격적 헤게모니 싸움을 시

작하였고,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은 인접 국가들에게 큰 도



발이 되었다. 미국의 외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2010년 7월 하노이에서 열린 

ASEAN 회의에 참석했을 때, 미국은 태평양의 전통적 영향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미국의 “국가적 관심사”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건

방진 도발을 막아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은 무릎까지만 물에 잠기지만 다른 국가들은 목까지 물에 잠

기게 될 것이다” 라고 중국 관영신문 “글로벌 타임즈”의 사설은 호전적으로 분

쟁당사국들에 대해서 경고의 글을 썼다. 결국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에 보호를 구

하게 되었고, 심지어 싱가포르의 국부 이관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너무나 커져서 앞으로 20년에서 30년까지는 중국의 무게와 가능성에 

맞선다는 것은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불가능하며,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다.

  결국 동남아 국가들의 요청이 미국의 아ㆍ태 전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힘으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이 아ㆍ태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중국의 패권을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

라 열세에 놓여 있는 동맹국들을 안도시키는 측면도 강하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귀환을 천명한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이유에서, 즉 중국과의 대외무역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

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자 한다. 그래서 “미

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본질적 요인”

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교 및 안보 전략 관점에서 미국은 동남아 

약소국들과의 관계개선 및 군사, 정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

의 군사 동맹국들(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특히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에 놓여 있는 버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 같

은 국가들로 하여금 북경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그래서 2012년 

7월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대표로서 라오스를 50년 만에 방문했다. 또 캄보디아

의 부채 탕감 요구에도 화답했다. 그밖에도 버마의 대통령을 만나서는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국의 경제협력을 언급했다. 

  결국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패권주의는 각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더 강력

한 미국의 참여를 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면, 1990년 미군 기지를 철수

시켰던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이 귀환하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궁

극적으로 분쟁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들의 소망을 

받아드리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와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경제적 관심에 관련된 많은 당사국들과 

관여로 말미암아 군사적 균형의 틀에서 군비확산으로 고조되는 경향을 지닌 복

잡 미묘한 상황이 아시아 전체에서 형성되고 있다.”

  독일의 한 언론은 남중국해가 국제해로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국 독일은 

남중국해 분쟁이 COC 제정과 같은 평화적 해결이나 아니면 국제재판소에서 판

결이 나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호전적 출현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접근하였으며, 분쟁수역에 민

간인 배들과 군사용 배들의 잦은 출몰로 인해서 충돌, 도발 및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이곳은 인접국들이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다.”  그밖에 중국은 ASEAN 회원국들을 미국의 주도권

을 약화시키는 완충지대로 삼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을 불러들인 셈이 되

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 인접국들은 “중국에 대한 증가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

아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독일 언론은 중국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중



국의 패권과 내셔널리즘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국과 분쟁을 겪

는 다른 당사국들이 미국의 관여와 개입을 요청함으로써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

싸고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헤게모니 다툼이 대두”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대치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다국적 석유회사에 베트남 연안에서 약 70㎞ 떨어져 있는 9개의 유전지대를 제공

하였고, 인도는 이미 베트남으로부터 이 유전지대 가운데 2곳을 약속받았기 때문

이다. 이로써 인도석유회사 ONGC와 중국의 CNOOC가 베트남 근처 수역에서 

대치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와 최근 인도의 국영에너지 기업들을 끌어 들인 베트

남의 결정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국적 “공

동기업은 재정적,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부담도 나누는 것” 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가 각

국마다 명확하지 못함으로써 힘을 앞세운 중국의 공격적 주장에 분쟁대상국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필리핀의 공동해상훈련이 남중국해에서 2012년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실시되었고, 미국과 베트남의 합동 해상군사훈련도 4월 23일에서 27일까지 5일

간 다낭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의 비슷한 시기인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러시아와 함께 서해에서 공동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20일 미국은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남중국해로 파

견했고. 5천명 군인이 승선한 이 핵 항공모함은 “지난 3년 사이 세 번째로 베트

남 해안으로”  갔다. 함대선장 그레고리 펜톤은 이 항공모함의 파견목적은 이 

“해역을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국제법 준수를 감시하는 것이라 했다.”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은 중국이 2012년 10월 19일 남중국해 섬들 앞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 경고를 



보내는 군사력의 과시이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행되는 분쟁에 관여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장관 레온 파네타는 남중

국해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전통적인 패권, 다시 말하면 지역안보와 세계무역해로 

보호 및 중국과 분쟁하는 ASEAN 국가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아ㆍ태 전략을 구

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서 미

국은 간접적으로 동맹국 일본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했고, 남중국해에서는 

ASEAN 분쟁 대상국들과 함께 분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

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분쟁을 겪고 있는 사이 중국은 자국 경제발전

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바다에서 채굴함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확고

히 하기 위해서 ‘산샤’ 시 창설과 같이 자국 법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공세도 동

시에 구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과 베트남 및 필리핀의 요

청에 의한 미국의 전통적 패권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지난 2년 그 어느 때보다

도 극명하게 충돌하였다. 앞으로도 중국의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남중국해와 동중

국해를 둘러싸고 평화보다는 분쟁이 더 빈번하게 발발하는 양상이 두드러질 것

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해양 분쟁에서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 UNCLOS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테두리와는 상관없이 

자국 법으로 남중국해 분쟁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분쟁지역의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유권 주장이나 

EEZ 경계획정 미합의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남중국해 분쟁수역을 둘러싼 해결은 쉽지 않다. 물론 남



중국해처럼 넓은 바다의 경우, 인접국들의 EEZ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UNCLOS

에 의거해서 200해리 EEZ 경계획정을 하고 나머지 수역은 관련 인접국들의 공

동개발이나 관리를 하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EEZ 경계획정

을 하지 않은 채 분쟁을 일으키면서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만 크

게 관심을 둔다면 평화로운 해결방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로 말미암아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아ㆍ태 

지역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확장은 동남아시아 및 동아

시아 국가들에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을 억제할 수 

있는 평화적 방안이나 공동개발협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이 대항해야 하는 대척상황으로 더욱 빠져

들 것이 자명하다. 실질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

지 않는 한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러한 대치상황은 미래의 불안요인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을 억제시킬 다양한 평화적 방안이나 협상이 

ASEAN. ARF,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실효적 지배 전략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이웃 국가들과 힘겨운 해양 분쟁을 겪고 있으나 독도

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왜냐하

면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제도를 실효적으로 점령하거나 점령하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이어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에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 EEZ 경계획정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대륙붕 자연연

장에 의거해서 동중국해에서도 패권주의를 고수하겠지만 중국은 이미 논리적 모

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어도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국제법적 증거확보와 더욱 더 실효적 지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EEZ경계획정 촉구를 하지 않으면 남중국해 

분쟁사례처럼 중국의 패권주의에 한국 또한 미국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Abstract

Analysis of the Chinese Supremacy in the South China Sea:

A Western Point of View

Kim, Hi-Youl
Professor. German Studies, College of Humanities,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parts, analysis of the conflict zones in the 

SCS and how China shows its supremacy. The SCS is the most important 

marginal sea in the world through which more than 50% of the world’s 

ships transit. More importantly the SCS is known to have a reservoir of 

huge oil and gas reserves beneath its seabed, adding to its importance in 

geopolitics. The sovereignty claims to the SCS have been a source of dispute 

between China, which claims its sovereignty over almost all of this territory, 

including Paracel Islands, Spratly Archipelago, and Scarborough Shoal in the 

SCS and other Southeast Asia countries (Vietnam claiming the Paracel Islands, 

Vietnam, the Philippines, Malaysia, Brunei claiming the Spratly Islands, the 

Philippines claiming the Scarborough Shoal). As China has been reinforcing 

its supremacy by increasing its military force, strengthening national law, and 

establishing a new city ‘Sansha’ to exercise authority over the SCS, the 

disputing countries, especially Vietnam and Philippines have - with the help 

of the US - raised the issue against China.

The US, along with Southeast Asia countries which ask for help, has been 

in the lead to impede China’s supremacy since it solidified the Policy of the 

Asia-Pacific Region in 2010. Accordingly the dispute over the SCS has led 

to a conflict between US’s hegemonism and China’s supremacy and led to a 

build up of the military equipment in Asia-Pacific countries, which has 



caused considerable political unrest in the Asia-Pacific region. Unless there is 

a peaceful scheme or a joint development treaty to restrain China's supremacy,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the US would be intensified. While China keeps causing conflicts against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t is gaining economical profit through development of 

oil deposits. Thus China is exercising its practical supremacy over the East 

China Sea as well as over the SCS.

Although presently Korea is undergoing hardships in disputs about Dokdo 

and Ieodo with huge neighboring nations, Korea is in a more favorable 

position but needs to find various ways of practical governing of those 

regions. The historical evidence of governing is important, but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China’s supremacy it is concluded that practical governing is 

the most important way for Korea to claim the authority over those regions 

against Japan, which itself claims its sovereignty over Dokdo against Korea 

and China, that ignor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f 1982, reinforcing its own practical governing and claims 

of sovereignty over I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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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방문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기념공원 조성 타당성 분석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중국의 해양진출로 

인한 해양영토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학술적 대비뿐만 아니라 

영토주권 확보차원에서 이어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는 영토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분쟁중이고 한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어도이다. 이어도는 해양영토의 확보라는 측면과 주변

지역의 해양생물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어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리에 관할권을 갖고 있

으며 해양과학기지가 건립되어 있어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해양영토권을 확보하

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해양영토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항구적인 점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이어도체험관 건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는 1차적으

로 이어도 체험관 건립과 연계한 소규모 공원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

에서 이어도 체험관건립 사업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어도체험관 건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적정지역으로서 마라도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이 있

을 경우 적절한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이어도 기념공원이 마라도에 조성될 경우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게 될 방문

객들이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성방식

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는 있는지, 그리

고 이어도 기념공원으로 적절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라도 방문객이 어

떠한 공간이용형태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마라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2년 10월 14일부터 2012년 10월 28일로 2주에 걸

쳐 마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설문대상자는 마라도 방문을 끝내고 돌아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직접 배포하여 간단한 

설명후 직접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완료후 직접회수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하여 200부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기입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하

고 총 197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비율이 34.5%로 가장 높고 이어 40대가 

21.3%로 40대와 5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회사원의 비



율이 20.8%, 이어 ｢사업/자영업｣ ｢주부｣가 

각각 18.8%, 18.3%로 사무직과 자영업 종

사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거주지의 경우 ｢경기도｣가 26.4%로 

가장 높고 ｢경상도｣가 22.8%, ｢서울｣ 16.2%

로 수도원지역에서의 방문자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

조사대상자의 여행기간은 ｢2박3일｣ ｢3박4일｣이 

각각 41.8%,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박2일｣이 11.2%, ｢4박5일｣이 9.7% 

순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여행기간이 긴 ｢5박

6일｣ ｢7박8일｣ 등은 각각 1.5%, 0.5%로 낮

게 나타났다<그림 1>.

   



  여행의 형태는 ｢가족여행｣과 ｢단체여행｣이 각각 

4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친족여행｣ ｢배낭

여행｣ ｢신혼여행｣ 등의 여행형태가 총 18.2%로 비교

적 비율이 낮은 편이다<그림 2>.

  여행인원수는 ｢5인 이상｣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행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여

행과 단체여행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인 여행｣이 19%, ｢4인 여행｣이 

10.1%, ｢3인 여행｣이 7.3%, ｢1인 여행｣이 6.1%로 

나타났다<그림 3>.

마라도의 방문목적으로는 ｢국토최남단이어서｣라는 이유가 6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마라도해안과 본섬 풍경 때문에｣라는 이유가 20.9%로 나타났는데 이

는 마라도의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즉 최남단 도서

라는 장소성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라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갖고 

있으며 이야기 거리와 볼거리를 동일한 장소에

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이어도 기념공원 조

성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이다. 이밖에도 ｢관광안내 때문에｣ ｢주변지역 

관광지가 많아서｣ ｢마라도 내 볼거리 때문에｣라
는 이유들이 있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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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횟수에 따른 마라도 방문목

적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는 ｢국토최남단이어서｣라는 이유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회 방문｣ 
｢5회 방문｣한 방문객은 ｢주변지역 

관광지가 많아서｣라는 의견도 각

각 27%, 28% 나타났으며, ｢1회 방문｣ ｢2회 방문｣ 방문객들은 ｢마라도 해안과 

본섬 풍경 때문에｣라는 이유도 각각 18%, 37%로 나타나<그림 5>, 방문횟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행형태별 마라도 방문목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도 ｢국토최남단이어서｣ 
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신혼여행 방문객들이 ｢국토최남단이어서｣ 방문한다는 

이유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배낭여행 방문객들은 ｢마라도 

내 볼거리 때문에｣ 방문한다는 

의견도 약 20%를 차지하고 있

으 것으로 나타나<그림 6>, 마

라도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문객들이 마라도를 어떠한 형식으로 탐방을 하는지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1차 및 2차답사에서의 관찰조사를 근거로 작성한 3개의 코스를 중심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다. 3개코스의 내용은 A 코스는 자리덕 선착장, 마라분교, 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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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정사, 최남단비, 성당, 마라도등대, 자리덕 선착장, B-1 코스는  살레덕 선

착장, 마라분교, 복지회관, 기원정사, 최남단비, 성당, 마라도등대, 살레덕 선착장, 

B-2 코스는 살레덕 선착장, 마라도등대, 성당, 최남단비, 기원정사, 복지회관, 마

라분교, 살레덕 선착장으로 구성하여 방문횟수별, 여행형태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방문횟수에 따른 답사코스를 살펴보면 5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은 A코스 50%, 

B-1코스 약 35%, 방문하였고, 3 - 4회 방문한 방문객들은 B-1코스를 각각 

63%, 66%로 선호하였고, 1 - 2회 방문

한 방문객들은 각각 58%, 63%가 A코스

를 선호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그러나 유의수준이 P<0.401

로 방문횟수별 통계학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횟수와 답사코스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여행형태별로 보면 가족여행, 친족여행

과 같은 경우는 A코스를 각각 68%, 75%

로 선호하였고, 신혼여행이나 배낭여행의 

경우 각각 50%, 62%가 B-1코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즉 

여행형태별 마라도내 답사코스가 다르다

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어도 기념

공원의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답사코스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가족여행과 친족여행은 각각 A코스를 68%, 88%로 인상 깊은 코스로 선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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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낭여행 방문객은 B-1코스를 71.4%, 

신혼여행 방문객의 경우 50%가 A코스

와 B-1코스를 선택하였는데<그림 9>, 

여행형태별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특히 연령별 선호장소가 확실히 구분

되었는데 20세 이하 방문객은 ｢마라도 

등대｣를 66.7%로 가장 인상적인 코스로 

선택하였고, 21 - 40세는 ｢최남단비｣를 

각각 38.9%, 50%로 가장 많이 선택하

였으며, 41세 - 60세 이상 까지 방문객은 

｢최남단비｣, ｢마라도등대｣, ｢마라분교｣를 

다양하게 선호하였으나<그림 10>, 통계

학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행형태별로 보면 신혼여행 

83.3%, 가족여행, 친족여행 방문객의 

37.5%, 42.6%는 ｢최남단비｣를 가장 인

상적인 장소로 선택하였다. 반면 배낭여

행 방문객과 단체여행 방문객들은 마라

도 등대를 선택하는 등<그림 11>, 연령

별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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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어도의 존재와 

가치를 홍보하여야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마라도를 

방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라도에서 가장 가까운 이어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문

객의 35.2%가 이어도에 대해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모른다｣가 

28.6%,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24.6%, 

｢잘 알고 있다｣는 11.6%로 나타나<그림 

12>, 이어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60%정도이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

율도 높은 편이어서 이어도에 대한 홍보

와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연령별 이어도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20대 이하, 30대

의 비율은 각각 44.8%, 46.2%로 가장 많

았으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21세 - 

60세 이상 연령에서의 비율은 각각 11% 

~ 14%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31세

에서 60세 이상의 방문객은 과반수 이상

이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3>. 그러나 연령별 통계학적 의미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문횟수에 따른 이어도 인지도를 보면, 5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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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는 방문객이 37.5%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방문객은 ｢전혀 모른

다｣는 인원은 없었으며, ｢어느 정도 알

고 있다｣가 66.7%, ｢대략 알고 있다｣
가 33.3%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1 - 

2회 방문한 방문객들은 ｢전혀 모른다｣
는 응답이 24.2%, 33.6%로 높은 편이

었다<그림 14>. 

  한편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영업

에 종사하는 방문객 총 86%가 이어도

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

하였고, 주부 와 학생 서비스업 종사자 

각각 44%, 43%, 40%가 이어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공

무원/회사원, 전문/관리직 종사자 방문

객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그

림 15>, 직업별 이어도의 인지도에 대한 차이는 갖고 있으며 이어도기념공원 조

성에 있어서 위치선정과 조성방식, 홍보방법 등에 있어서 연령별 접근방안도 검

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가 40.4%, ｢어느 정

도 필요｣하다는 39.4%, ｢잘 모르겠음｣이 15.2%, 그리고 ｢그다지 필요 없음｣ 
3%, ｢절대적으로 필요 없음｣이 2%로 나타나<그림 16>, 전반적으로 기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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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문회수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

로｢어느 정도 이상 기념공원 조성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1회, 2회 방

문한 방문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

답이 각각 18%, 16%로 나타났고, ｢절대

적으로 필요 없다｣는 응답도 18%, 16%

로 나타났다<그림 17>. 특히 4회 - 5회 

이상 방문객의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회수가 많을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  방문

횟수별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별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에 의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기념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

다. 20세 이하, 21 - 30세의 연령대에서

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38.5%, 

24.1%인 반면, 41세-50세, 51세-60세 

연령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

는 의견이 대략 43%정도로 높게 나타났

다<그림 18>. 그러나 유의수준이 P<0.121

로 연령별 통계학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별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을 보면, 공무원/회사원, 서비스업, 

사업/자영업 에 종사하는 방문객들이 각각 55%, 50%, 51.4%로 가장 기념공원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하였고, 주부, 전문/관리직 종사 방문객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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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 8.3%, 4.3%가 기념공원 조

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

답하여<그림 19>, 직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마라도에서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마라도에 기념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20세 이하, 21 

- 30세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비

율이 높았고 51 - 60세, 60세 이상에

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그림 20>, 연

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마라도에서의 조성필요성을 살

펴보면, 전체적으로 기념공원 조성이 ｢필
요하다｣고 선택하였으며, 공무원/회사원, 

서비스업. 주부, 사업/자영업 종사자 방

문객들 중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가 3 

- 10% 정도 나타났다. 주부와, 사업/자

영업 종사자 일부에서는 전혀 필요 없

다는 의견이 각각 5.6%, 2.9%로 나타

났으나<그림 21>, 직업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횟수로 살펴보면, 5회 이상 방문

한 방문객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로 가장 높았으며, 3회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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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일부는 ｢전혀 필요  없다｣는 의

견이 10%로 나타났으나<그림 22>, 방문

횟수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도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방식도 상

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조성

방식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

식과 신축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4가지 조성방식 즉 1)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

여 주변을 공원화하는 방식 (단일건물활

용방식), 2) 복수의 기존건축물을 활용하

되 마을전체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식

(클러스터방식), 3) 부지를 매입하여 기

념공원을 조성하는 방식(단일신축방식), 

4) 상기의 방식을 절충하여 조성하는 방

식(절충조성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조사

하였다.

  연령별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 방식을 

살펴보면, 21 - 30세 연령대는 57.1%가 

｢클러스터 방식｣을 선호하였고, 그 외이 

연령층에서는 32% - 50% 정도가 ｢단

일건물 활용방식｣을 더욱 선호하였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절충조정방식｣
을 선호하는 비율이 약 23% 정도 나타

났으나<그림 23>, 연령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횟수에 따른 이어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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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 방식을 살펴보면, 4-5회 이상 방문객들은 ｢단일건물활용방식｣이 42.9%, 

｢클러스터방식｣이 28.6%, ｢절충조정방식｣이 28.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24>.

연령별 개선점을 알아보면 전 연령 방문

객의 전체적 의견이 ｢볼거리가 한정적｣
이라는 의견이 30% - 47%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특징 설명

부재｣ 의견이 23% - 40%를 차지하였

으며, ｢교통편 불편｣｢보행환경 불편｣등 

의견도 제시되었다<그림 25>. 이는 연령

대별로 볼거리와 지정학적 특징에 초점

을 둔 다양한 서비스제공의 필요성이 있

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직업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개

선점과 마찬가지로 ｢볼거리가 한정적｣이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서

비스업, 학생 방문객 일부에서 ｢편의시

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 - 10% 

정도 나타나<그림 26>, 직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횟수에 따른 개선점을 살펴보면, 

4회에서 5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들은 ｢지정학적 특징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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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3.3%, 42.9%로 높게 나왔고, 4회 

방문한 방문객에서는 ｢보행환경이 불편｣
하다는 의견도 66.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회에서 3회 방문한 방문객들은 

｢볼거리가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

나<그림 27>, 방문횟수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행분류별 개선점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볼거리가 한정적｣이라는 의

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정

학적 특징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외에 배낭여행 방문객은 ｢보

행환경이 불편｣이 20%, 신혼여행 방문

객 일부는 ｢편의시설이 부족｣이 16.7% 

나타났으나<그림 28>, 여행형태별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횟수에 따른 마라도 필요시설에 대

해서는 전반적으로 ｢역사문화 전시시설｣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

로 1회-3회 방문한 방문객의 경우 ｢숙

박, 식당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각각 4%, 6%, 9.1% 등으로 나타

났다<그림 29>. 그러나 방문횟수별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역사문화 전시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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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31세에서 60세 이상 방문객의 

경우 약 24%가 ｢숙박, 식당 등 편의시

설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그림 

30>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이어도 기념공간 조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어도의 존

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어도

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어도 기념공원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비율이 높아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이어도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할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마라도내 폐가로 방치되어 있거나 유

휴시설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보다는 마라도 전체를 

시야에 넣고 폐가, 마을회관, 관광객쉼터 등의 유휴시설과 주변공간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되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길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마라도 전체를 하

나의 작은 기념 공원화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마라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공간자원, 마라도 사람

들의 생활사, 그리고 최남단이라는 장소성을 이용한 이어도 홍보기능이 결합된 

기념공원 조성이 타당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마라도

의 이해와 이어도의 인식과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마라도에서의 이어도 기념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해결이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치유를 위한 마라도정비계획의 수립이다. 마라도 특유의 여유롭고 자연

미 넘치는 느림의 미학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라도라는 지역성을 확보

하면서 이어도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교육 장소성 확보, 그리고 장기적

으로는 마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집중적인 생태와 

경관적 가치를 복원시키고 2차적으로는 마라도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정비사업

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커미셔너(Commissioner)로서의 건축가가 주도하는 마라도정비사업 및 

기념공원조성 사업 추진이다. 커미셔너(commissioner) 건축가는 기본적으로 마라

도 정비계획과 이어도 기념공원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

는 실행건축가를 선정하여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브랜드화 전략 및 창출방안 수립이다.

  마라도와 이어도의 통합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변화 과정을 토대로 마라도와 

이어도의 통합된 이미지를 창출한다. 마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노력을 통

해 마라도와 이어도의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재정리 실시이다. 마라도와 이어도의 문화관광

자원의 체계적 정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학술조사가 될 것이고 지속적인 문

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업데이트를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강화이다. 

  마라도 정비는 새로운 형태로의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을 꾀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참여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찾아가고 싶은 마라도를 구상하고, 알고 싶은 마라도

를 구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자유로운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한다. 이런 방향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Summary

A Study on Marado visitor's recognition with regard to Ieodo

and property of Ieodo memorial park construction in Marado

In the midst of the recent territorial dispute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re have been ongoing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on 

Dokdo Islet and between Korea and China on Ieodo Islet. Although Ieodo 

Islet is but only the rocky reef, it is as important as Dokdo Islet in terms of 

securing the marine living resources and securing the maritime territory as 

well as the surrounding area. In addition, the public who visit the southernmost 

Islet of Marado should be informed of the entity of the legendary island of 

Ieodo Islet providing with a space for people to find a spade to enjoy the 

beauty of the scenery around Marado Islet and the Ieodo Memorial Park as 

a space where the new value of Ieodo Islet can be revealed.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the Ieodo Memorial Park a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f the Ieodo Memorial Park is built in Marado, it has to be sure what the 

composition of the visitors have any idea about the approach of establishing 

the park and Ieodo Islet. In order to identify the right place for the 

memorial park,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basic analysis of the Marado 

visitors’ any form of space utilization. To do so, Marado visitors were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rvey took place in the field 

of Marado over two weeks from October 14 to October 28, 2012. The 

survey subjects were randomly selected to target the visitors to return at the 

end of the visit to Marado Islet. It was recovered after a brief description of 

the questionnaire and completion of fill was done.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and 200 copies of them were collected. The filled out questionnaire, a 

total of 197 except for the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awareness in Ieodo Islet and its memorial space in the 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study are in the presence of modest ratio; therefor, the high need 

of publicity for Ieodo Islet is necessary.

As for establishing Ieodo Islet Memorial Park, there has been in the 

composition of the necessity for a certain part of the high percentage of 

positive consensus with the validity. For the Ieodo Memorial Park on the 

composition approach, the ratio of desirable increases to utilize existing 

facilities actively that are left lungs in Marado, and they were able to 

identify the need and justification for the utilization of idle facility.

Fundamentally the validity is checked for the composition of the Ieodo 

Memorial Park in Marado; however, in order to continue the project in the 

concrete, it needs as follows: (1) establishing the maintenance plan of Marado 

for healing, (2) leading to concrete and practical business led the Marado 

maintenance and memorial park projects by the commissioner as an architect 

(3) establishing branding strategy and the creation of plans (4) unifying 

reorder conduct of cultural tourism resources (5) strengthening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community, and (6) enhancing the ability of the leader 

of the groupl.

Keywords: Marado Islet, Ieodo Islet, memorial park, resources, citizen 

participation, commissioner





이어도 기지 기상관측 기기의 자료 검증 및

개선 방안

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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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화
부경대학교 대기환경연구소

김정창 이준호
부경대학교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가 크게 증

가하고 있다. 2012년 10월 29일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Sandy)’

는 뉴저지, 롱아일래드, 뉴욕에 사망자 130여명과 약 60조에 이르는 피해액을 

기록하였다[1]. 한반도에서는 집중호우, 장마 및 태풍 등의 악기상 현상으로 8명

의 인명피해와 1조310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2].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정확히 예측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발달되는 강수시스템과 대기의 상하층에 

대한 기상조건은 한반도 악기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지구적 기상 

및 기후현상의 예측을 위해서도 해양에서의 관측이 매우 중요하다. 해양의 기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관측자료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지리적, 관

측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료 획득과 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상에서의 

자료는 주로 기상위성을 이용하거나, 해상에 설치된 부이나 선박관측에 의존하고 

있다[3]. 그러나 위성 관측자료의 경우, 넓은 면적의 관측으로 관측자료의 시․공
간적인 해상도와 관측오차가 크고, 특성상 해상의 표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고도별 기상자료의 관측이 불가능하다. 선상관측은 지속적인 관측이 불가

능하며 부이는 연근해에서만 관측이 수행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관측환경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는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 km에 위치한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해양종합과학기지를 건설하여 2003년 6월부터 고정 해상관측소

로 운영하고 있다[4].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약 40 ~ 50 %

가 이어도 해역을 통과하며 약 10시간 뒤 남해안에 상륙하는 등, 지리적으로 중

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기상관측기지로서 매우 적합한 곳이다. 현재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에서는 주 기상관측탑에 풍향풍속계, 기압계, 기온계 및 습도계 

등 13종의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사용자와 기상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실시

간으로 관측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관측기기들의 유지 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측된 자료의 질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5], 이로 인해 해상의 기상자

료를 활용하여 악기상 현상의 발생 및 발달, 그리고 해양과 기상현상의 상호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7월 1일에서 5일에 걸친 집중관측을 통하여 이

어도 과학기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상관측기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비교 관측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정밀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내 설치된 기상관측 기기의 점검 및 관측 자료의 검증

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30일에서 7월 5일까지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

지에서 집중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관측일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이어도 해양

종합과학기지(높이 36 m, 북위 32.07 ,̊ 동경 125.10˚)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

로 149 ㎞,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 ㎞, 중국의 서산다오로부터 북동

쪽으로 287 ㎞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해양 및 기상 자료를 연속 관측하는 최초

의 해상구조물이다(Fig.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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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ET : 32.5mX12mX50.5m, 1,258 ton
DECK : 24mX21mX23.2m, 950 ton
FILE : ø60˝ ;404.8m, ø72˝ ;241.2m, 1,220 ton

  집중관측기간 동안 기상 자료의 비교검증을 위하여 부경대학교 기상관측기기

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설치된 관측기기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였다. 이

어도 기지에서 관측되는 기상요소는 풍속, 풍향, 최대풍속, 온도, 습도, 기압, 일

사량, 일조시간, 강우량, 가시거리 등이 있으며, 매 1초마다 자료가 생산되고 있

다. 이러한 기상 관측요소 중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기압, 강수량 및 일사량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에 이용된 기기에 대한 세부 설명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Table 2는 WMO-No. 544에 따른 기기 오차 허용 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관

측 자료 중 강수를 제외한 항목은 10분 평균자료를 이용하였고, 강수는 일 누적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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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와 3(b)는 이어도 과학기지에 설치되어있는 온습도계와 기압계를 나타

낸 것이다. 2011년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기상타워에서 등대설비쪽으로 온습도

계의 위치가 이동되었으나 적절한 이동으로 인하여 기기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관측자료 또한 잘 수신됨을 확인하였다. 기압계는 기상타워 옆의 데이터 로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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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측이 되고 있으며 기기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관측자료 또한 잘 수신됨

을 확인하였다.

  Fig. 4(a)와 4(b)는 이어도 과학기지에 설치되어있는 풍향풍속계와 우량계를 

나타낸 것이다. 2011년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기상타워에서 등대설비쪽으로 풍

향풍속계의 위치를 이동시켰으며, 적절한 이동으로 인하여 기기의 상태가 양호하

였으며, 관측자료 또한 잘 수신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1년까지 사용된 우량

계를 2012년 7월에 Lufft사의 레이더식 강우센서로 교체를 하였다. 강우센서는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기의 상태는 양호하였다. 



                   (a)                                        (b)

  

  Fig. 5(a)와 5(b)는 이어도 과학기지에 설치되어있는 자외 일사계와 일사계, 그

리고 일조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외일사계와 일사계의 상태 점검 결과 전체적으

로 양호하였으나, 주변의 등대설비의 그림자에 따라 관측 자료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조계의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위치 및 상태가 양호

하였으며, 자료수신 또한 잘 되었다.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 

부경대학교 AWS (이하 PKNU AWS) 

기온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 

(이하 IEODO AWS)가 관측이 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

였다. IEODO AWS 기온자료는 파란 

선, 검증에 이용된 PKNU AWS 기온 



자료는 붉은 선으로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기온 값이 PKNU 

AWS 기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기온의 측정오차범위는 -0.7 ∼ 

2.4 ℃, 평균 측정오차는 0.3 ℃로 나타났다. 이는 PKNU AWS와 IEODO AWS 

두 관측기기의 불확실성이 WMO 오차 허용기준인 0.1 ℃에 비해 3배 초과함을 

나타내었다. 특히, 7월 4일 05시 25분의 관측 자료에서는 PKNU AWS 21.3 ℃, 

IEODO AWS 18.9 ℃의 값이 관측되어 2.4 ℃의 큰 오차 값을 보였다. Table 3

에 최소 및 최대 오차가 나타났던 시간과 기온을 나타내었다.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 IEODO AWS와 PKNU AWS 습도자료를 

Fig. 7에 나타내었다.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

가 관측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습도 값이 PKNU AWS 습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습도

의 측정오차범위는 –1.6 ∼ 3.4 %, 

평균 측정오차는 1.4 %로 나타났다. 

이는 PKNU AWS와 IEODO AWS 

두 관측기기의 불확실성이 WMO 오

차 허용기준인 1 %를 약간 초과하였

음을 나타낸다. 특히, 7월 3일 19시 

55분의 관측자료에서는 PKNU AWS 

86.6 %, IEODO AWS 83.3 %의 값

이 관측되어 3.4 %의 오차 값을 보

였다(Table 4). 



   

   

  Fig. 8은 2012년 7월 1일에서 7

월 5일 12시까지의 IEODO AWS

와 PKNU AWS 기압자료를 나타

낸 것이다. 7월 1일 00시부터 09

시까지,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

가 관측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기압 값이 PKNU 

AWS 습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기압의 측정오차범위

는 –0.9 ∼ -0.1 hPa, 평균 측정

오차는 0.6 hPa로 나타났다. 이는 PKNU AWS와 IEODO AWS 두 관측기기의 

불확실성이 WMO 오차 허용기준인 0.1 hPa에 비해 6배 초과함을 나타내었다. 

특히 7월 3일부터 10시 45분경에는 IEODO AWS 1000.2 hPa, PKNU AWS 

999.3 hPa의 기압을 나타냄으로서 –0.9 hPa의 높은 오차를 보였다(Table 5).

  Fig. 9는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의 IEODO AWS와 PKNU 

AWS 풍속자료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7월 1일 00시부터 11시 40분까지, 7



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가 관측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풍속에서는 뷰퍼트 풍력 계급(Beaufort 

wind force scale)에 따라 0.3 m/s 이

하를 무풍으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Table 3.1.6는 WMO 오차 

허용 범위에 따라 풍속이 5 m/s 이하

일 때와 5 m/s 초과 했을 때로 나누

어 오차의 범위와 평균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풍속이 5 m/s 이하일 때, 

-0.8 ∼ 3.5 m/s의 측정오차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측정오차가 0.1 m/s로 WMO 기준인 0.5 m/s에 만족하는 값을 

보였다. 풍속이 5 m/s를 초과한 경우, 측정오차 범위는 0.0 ∼ 61.1 %로 나타났

으며, 평균 측정오차는 4.8 %로 WMO 기준인 10 %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6).

   

  Fig. 10은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까지의 PKNU AWS 풍향을 기

준으로 IEODO AWS 풍향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7월 1일 00시부터 11시 

40분까지,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가 관측되

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뷰퍼트 풍력 계급(Beaufort wind 

force scale)에 따라 풍속이 0.3 m/s 이하인 시간의 풍력자료도 제외한 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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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풍향 값이 PKNU AWS 풍향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풍향의 측정

오차범위는 –37.8 ∼ 156.4 ˚까지 

나타났으며, 평균 측정오차는 6.8 ˚로, 

이는 PKNU AWS와 IEODO AWS 

두 관측기기의 불확실성이 WMO 오

차 허용기준인 5 ˚를 약간 초과함을 

나타내었다(Table 7). 

  Fig. 11은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

일 12시까지의 PKNU AWS와 IEODO 

AWS의 풍향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다. 오차가 크게 나타난 7월 1일 11

시부터 15시까지, 2일 11시경, 4일 

08시경에는 관측기기 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오차로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

면 PKNU AWS와 IEODO AWS의 

풍향차이는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

시까지 관측기간 동안의 PKNU 우량

계로 관측한 일강수량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이어도 기지 우량계의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IEODO 우량

계는 관측하지 못하였다. PKNU 우

량계에서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평

균 20 mm이상의 높은 일강수량을 

기록하였다. 특히 7월 3일과 4일에는 

40 mm 이상의 많은 일강수량이 발

생하였다.

  2012년 7월 1일에서 7월 5일 12시

까지 관측기간 동안의 IEODO AWS

와 PKNU AWS 일사계에서 관측한 

일사량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7월 

4일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어도 기지 AWS가 관측되지 않아 

그 공백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IEODO AWS의 일사량

이 PKNU AWS 일사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able 8은 WMO 오차 허

용 범위에 따라 일사량이 8 MJ m-2 

이하일 때와 8 MJ m-2 초과 했을 

때로 나누어 오차의 범위와 평균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동안 일사량이 

8 MJ m-2 이하일 때, -1048.6 ∼ 2.2 MJ m-2의 측정오차 범위를 보였으며, 평

균 측정오차가 11.6 MJ m-2로 WMO 기준인 0.4 MJ m-2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값을 보였다. 일사량이 8MJ m-2를 초과한 경우, 측정오차 범위는 0.1 ∼ 

2184.9 %로 나타났으며, 평균 측정오차는 60.8 %로 WMO 기준인 5 %를 약 



   

 

  

  

  

 

  

   

˚ ˚  ˚

1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2일 12시 45분의 관측 자료에

서는 PKNU AWS 0.0 MJ m-2, IEODO AWS 1048.56 MJ m-2의 값이 관측되

어 -1048.6 MJ m-2의 큰 오차 값을 보였다. 

2012년도 관측을 통한 기온, 습도, 기압, 풍속, 풍향, 강수, 일사 등 기상관측자

료에 대한 검증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기온의 측정오차는 0.3 ℃로 WMO 기준인 0.1 ℃보다 3배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습도의 측정오차는 WMO 기준인 1 %에 비해 약 1.4배의 오차를 보였다. 

기압의 측정오차는 0.6 hPa로 WMO 기준보다 6배 높게 나타났다. 풍속은 5 

m/s 이하의 경우와 5 m/s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5 m/s 이하의 풍속

에서는 오차가 0.1 m/s로 WMO 기준인 0.5 m/s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5 m/s

를 초과하는 풍속에 대해서는 WMO 기준값보다 낮은 오차 값을 보였다. 풍향

의 측정오차는 6.8°로 WMO 기준인 5°보다 1.3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풍향의 오차는 기기 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실제 풍향 차이는 매

우 적게 나타났다. 우량계의 경우, 이어도 우량계의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일사계는 8 MJ m-2 이하의 경우와 8 MJ m-2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8 MJ m-2 이하의 일사량에서는 오차가 11.6 MJ m-2로 WMO 

기준인 0.4 MJ m-2보다 약 30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8 MJ m-2를 초과하는 

일사량은 60.8 %로서 WMO 기준인 5%보다 매우 높은 오차 값을 나타내었다. 

  이어도 기지에서의 기상관측장비를 살펴보면 기압계, 일사계에서는 오차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온도계, 습도계 또한 WMO 기준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특히 우량계는 값이 관측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 하였다. 향후 양질

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어도 기지의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점

검 및 보정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내

륙에 상륙하기 전 발달하는 구름이나 강수 배경장 조사, 해수온의 분포, 해양기

상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대기 상하층의 기상관측, 해양관측, 환경배경

농도 관측 등 고정점에서의 연속관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강수 시스템을 사전에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X-band 

Vertically Pointing Radar (VertiX) 와 Micro Rain Radar (MRR)과 같은 소형 

강우레이더를 이어도 과학기지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고층바람성분의 관측을 위

한 wind profiler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기상관측, 자료검증, 측정 불확실성



Abstract

Scientific Opera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and Its 

Improvement Planning

Dong-In Lee, Sung-Hwa Park, Jeong-Chang Kim, Jun-Ho Lee

In recent years,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with climate change affected 

by global warming and their damages have also increased every year. To 

reduce this damage for human life and property, accurate forecast of the 

various weather phenomena are necessary. In order to analyze the weather 

phenomena which are developed on the sea, direct meteorological observations 

in the ocean should be investigated and accumulated. However it is difficult 

due to geographical reasons. In this scenario,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ORS)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3, in order 

to observe the oceanic and atmospheric environment of East Asia through 

direct measurements and to recover the disadvantage of other meteorological 

observations. However, it poses a problem for observed data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instrument mainte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more qualified data and improved 

operating instruments at IO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error of temperature was 0.3 ℃, humidity was 1.4 %, pressure was 0.6 

hPa, wind direction was 6.8 ˚, wind speed for ≤ 5 m/s was 0.1 m/s and 

for > 5 m/s was 4.8 %, radiation for ≤ 8 MJ m-2 was 11.6 MJ m-2 and 

for > 8 MJ m-2 was 60.8 %, rain gauge, daily rainfall was not detected the 

precipitation, respectively. Except wind speed, all instruments exceeded operational 



measurement uncertainties which was required by WMO.

Meteorological instruments of IORS need to be inspected and calibrated 

continuously for collecting the high quality data. Also, in order to analyze 

moist environment, wind fields, kinematics, thermodynamics and microphysical 

characteristics, it is required to observe sequentially at IORS such as 

oceanographical observation. Furthermore, for the 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mation and wind field measurements of oceanic precipitation system, 

X-band Vertically Pointing Radar (VertiX), Micro Rain Radar and wind 

profilers are required to set up at the IORS. 

Keywords: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Meteorological observation, Data 

validation, Measurement uncertainty



 
 

  
  

 
  

 





 






이어도 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프리다 크리스틴 밀러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양금희
제주인뉴스 편집국장

이어도 문화는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중의 하나로 전설 속에서 고통이 없는 이상

향으로 그려지고 있다. 제주의 노인들 특히 해녀들에게 이어도는 위안의 섬이었

다. 그들은 바다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은 이어도로 갔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위안을 얻었다. 

  문화에 대하여 신학, 인류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인류학자들은 ‘인간 삶의 유형(patterns of Life) 혹은 생활양식

(Life style)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테일러는 “문화 또는 문명은 사회 성원

으로서의 인간이 습득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기타 모든 습관을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본

다면 이어도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믿음을 제주의 생활환경에서 형성된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어도와 친숙하다. 전설에서만 이어도가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생활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이어도라는 

이름의 상호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므로 이어도는 제주인과 함께 살아 숨 쉰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제주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이어도라는 상호



나 단체명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어도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활

동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이어도문화가 제주도민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

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보통 국가와 시장을 제외 한 나머지 영역으로 각종 종교단체와 이

익단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단체를 망라한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에 대해 키인(J. Keane)은 국가제도

들과 항구적으로 상호긴장관계에 있는 복합적이고 동적인 비정부 제도들의 총체

ensemble),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비폭력적이며 자주적인 조직 결성의(self-organizing), 

그리고 자기 성찰적(self-reflexive) 경향을 지니는 진보정치의 장소Keane, 1998)

로 이해한다.  이 논문에서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입장보다는 정부와 시장의 미

비한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이아몬드(S. Diamond)에 의하

면 시민사회란 법질서나 공유된 규칙들의 한계 내에서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지

닌 사회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회적 삶의 영역이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의 시민사회가 이어도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어도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어도와 관련한 

전설을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 제3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하여 중국과 갈등하는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여 이어도 쟁

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관계론적인 시각에서 시민

사회가 심사숙고할 사항을 검토하겠다. 제4장에서는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을 둘

러 싼 논란을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활동을 살펴보겠다. 결론적으로 이어도를 지

키기 위하여 제주 시민사회가 전개해나가야 할 활동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주의 바람과 돌과 바다와 같이 이어도는 제주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삶의 여정에서 뗄 수 없는 생의 한조각일 것이다. 이러한 이어도를 지

키고자하는 제주시민사회의 의지는 이어도로 상징되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있

는 이어도 해역을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어도와 관련한 전설은 문서화 된 것은 거의 없으며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과거에는 맷돌노랫말로 이어도가 전래되면서 비교적 광범

위하게 제주도민들이 이어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나 맷돌이 실생활에서 사

라지면서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가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구비문

학의 분류를 위한 설화, 민담, 동화와 같은 용어들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비문학분야에서 구비설화의 하위갈래로 ‘신

화(myth)’, ‘전설(legend)’, ‘민담(folktale)’으로 정리되었다.  김상헌의 연구에서 

신화의 ‘발생목적’이라는 측면을 보면 ‘신성성(神聖性)’을 전승하려하고 전설의 

경우에는 ‘진실성(眞實性)’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신화

가 ‘전승집단의 단결’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전설은 일정한 

지역의 민중들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유대감을 고취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어도에 대한 구비설화는 신화라기보

다는 전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어도전설은 오랜 기간 제주지역의 

또 다른 곳에 존재하는 이상향의 섬이라는 제주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화 한 시기에 조선학연구가였던 다카하시 토오

루(高橋 亨)가 1929년부터 1935년까지 한국의 민요를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겼

  



는데 그 중에 이어도와 관련하여 기록된 모슬포의 ‘이어도’ 전설 이 있다.

  옛날 고려시대 충렬왕(忠烈王) 3년 원(元)의 지배를 받아 목관이 와서 통치하

기 시작한 때부터 원말(元末)까지 제주에는 매년 공물을 중국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공선(貢船)은 북쪽의 산동(山東)에 가기 위해 섬의 서북쪽 대정의 

모슬포에서 준비하여 출발했다. 언제인지 모르나 대정에 강(姜)씨라는 해상운송업

의 거간인 장자(長者)가 있어서 이 공물선의 근거지를 이루고 그때마다 수척의 

큰 배가 공물을 만재하여 황해를 가로질러 출발했다. 그런데 이들 공물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에게는 늙은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슬픔은 이기지 못하고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하고 끝나는 노래를 짓고 이를 불렀다. 그 곡조는 

처참하도록 슬펐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통합해양교실란에서 소개하고 있는 진성기가 조천에서 채록

한 장귀동산당의 고동지전설 이 있다.

  옛날 조천리에는 고동지라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바다는 잔잔하여 고동지는 

동료배들과 함께 말을 잔뜩 싣고 순풍에 돛을 달아 배는 조천포구수진개를 떠나

게 되었다. 그런데 배가 수평선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폭풍이 불어 닥쳐 배는 나

뭇조각처럼 흔들리며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몇날 며칠을 표류했던지 마침내 배는 한 섬에 표착하게 되었는데, 이 때 고동

지는 동료들을 모두 잃고 자기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표류하여 

도착한 땅은 ‘이어도’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어도’에는 큰 태풍 때 고기잡이 

간 어부들이 수중 고혼이 되는 바람에 이른바 과부들만의 섬이었다.

  과부들은 고동지가 표착하자 그에 대한 환영이 대단하였다. 과부들은 고동지에

게 이 집에서도 묵도록 했고 저 집에서도 묵도록 했다. 고동지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에게로 전전하면서 애정을 나누었다. 그러

던 어느 하루는 비가 와서 처마에서는 낫숫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고동지는 

불현듯 고향의 아내와 부모 형제가 그리워졌다. 아내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불길

같이 일어났다.

  그 날 밤은 초승달이 반달이었으나, 달이 유난히 밝았다. 고동지는 바닷가를 배

회하면서 멀리 수평선 너머로 바라보며 아내의 이름을 열백번도 더 불러 보았다. 

달 밝은 밤이면 더욱 고향이 그리워졌고, 고향이 그리워지면 바닷가를 찾는 고동

지였다 바다는 부드러운 가락으로 노래를 부른다. 파도의 가락에 따라 스스로를 

달래며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고동지였다.

  강남으로 가는 절반쯤 길에 ‘이어도’가 있으니, 나를 불러 달라는 애절한 내용

의 노래인 것이다. 이어도 사람들은 이 고동지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많은 여인네들이 그의 처지를 동정하게 되었다. 고동지의 노래를 듣고 흐느껴 우

는 과부들도 많았다. 이윽고 이어도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었다.

  그 후 고동지는 뜻밖의 중국 상선을 만나, 그 배의 도움으로 귀향하게 되었다. 

이 때 ‘이어도’의 한 여인이 이 고동지를 따라 제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고향에서

는 태풍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고동지가 살아 돌아오자 잔치가 벌어졌고, 이들

은 모두 한 가족이 되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 때 ‘이어도’에서 고동지를 

따라 온 여인을 마을 사람들은 ‘여돗할망(이어도의 할머니라는 뜻)’이라 하여, 사

후에는 마을 당신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지금 조천리 ‘장귀동산당’이 바로 그 여

인의 제단인 것이다.

  현용준, 김영돈이 동김녕리에서 채록한 ‘이어도’전설 도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편이 아내를 버려두고 무인도인 ‘이여도’로 가서 첩을 

정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는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였다.

 



  “아버님, 배 한 척만 지어 주십서.”

  “뭘 하젠?”

  “남편을 찾아 보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 선흘고지(조천읍 선흘리) 로 가서 나무를 베

어다가 배를 지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날을 택하여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남

편이 살고 있는 이여도를 향하여 배를 띄웠다. 이여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

했다.

  며느리가 노를 저으며 어서 ‘이여도’에 가자고,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소

리[노래]를 불렀다. 드디어 힘겹게 이여도에 이르렀다. 과연 남편은 새 아내와 함

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남편은 아버지와 본처가 귀향할 것을 설득하자 하는 수 없어 가족 모두가 고향

으로 돌아가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온 가족이 한 배에 타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파가 몰아치니 다 

몰사 당하고 말았다. 그 후, 그 고향 사람들은 풍파를 만나 몰사한 그 가족들을 

불쌍하게 여겨 당제(堂祭)를 지내듯 늘 제사를 올렸다.

  이어도의 전설들 외에도 해녀 노래에서 이어도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속에서 이어도는 소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여도하라 이여도하라/ 이여도 길은 저승길이여/ 신던 보선을 볼 받아 놓고

/ 입던 옷을 풀칠하여 다림질해 놓아”라는 내용이나 “이여도문은 대문이여/대문 

뒤엔 방축이여/ 방축 뒤엔 연꽃이라/ 연꽃구경 좋더라마는”과 같이 소박한 옷이

나 연꽃 구경과 같은 내용을 보면 과거 제주의 민초들의 힘든 삶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삶을 이어가던 민초들은 최소한의 생존과 물질

적 풍요와 관련한 이상향을 노래하고 있으며 “전복이 많은 이여도/ 미역이 많은 

이어도”와 같이 소박한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 외에 맷돌노래 등 이어도와 관련한 내용이 제주민요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주민속박물관 진성기관장은 “이어도는 맷돌노래와 함께 광범위하게 사람들에

 



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맷돌노래가 사장되다시피 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제주

도민들의 인식도 많이 감소하였다” 면서 “채록 당시에 모두가 이어도가 이상향

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일부는 이어도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이어도는 전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위에서 이어도라는 상호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와 함께 문학과 예

술로도 이어도를 만날 수 있다.

  제주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이어도가 이청준의 소설을 통해서 전국적으

로 알려지기 시작한 후에 유명세를 떨치지는 못했지만 영화나 연극, 시, 소설의 

소재가 되고 많은 작품들이 양산되기도 하였지만 생활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

전하였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일보기사에 등장하는 경우를 몇가지 추려보면, 

‘극단 이어도’, ‘이어도민속예술단’, ‘이어도환경사진연구회’, ‘서귀포 이어도문화

센터’처럼 문화예술단체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도 ‘제주이어

도지역자활센터’, ‘이어도라이온스클럽’, ‘제주시이어도게이트볼팀’, 한국가스공사

의 ‘이어도사회봉사팀’등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어도가 생활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제주도민들의 문화로 깊이 뿌리

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라는 용어 및 이미지의 사용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의 청년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제사회는 해양에 대한 규범을 세우려고 시도하면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17세기 그로티우스(Hugo Grotius)

는 ‘자유해양론’(Mare Liberum, 1609)에서 바다는 소유가 불가능하고 바다를 통

한 국제통상은 자연법상 인정된 권리라고 주장하였으며 영국의 셀던(John Selden, 

1584-1654)은 ‘폐쇄해양론’(Mare Clausum, 1635)에서 국가다 바다를 지배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09년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 주장과 1635년 영국의 

존 셀덴이 ‘폐쇄해양론’을 통해 어업면허 제를 실시하고 있던 영국의 입장을 옹

호하고 나선 것은 개별 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해양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상호 대립되는 국가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의 원칙과 공해자유(freedom of high seas)의 원칙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시

대의 요구에 따라 두 원칙 간에 계속적인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형성되어 발전

하여왔다.

  해양강대국들은 ‘자유해양론’을 선호하였으며 약소연안국가들은 자국의 관할수

역을 확대하려고 하였으며 ‘폐쇄해양론’을 선호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유엔해양

법회의 끝에 탄생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미국은 서명하였으나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해양규범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국가 간 협상을 거쳐 1982년 4월 30일 채

택되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면서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은 모두 200해리 

 



EEZ를 선포하였으며 200해리 수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

후에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

륙붕의 경계 획정 방법이 모호하면서 갈등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유엔해양법이 1994년 발효되자 유엔해양법 협약 내용 중에서도 12해리 영해 

외측의 수괴(water column)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결합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도입은 연안국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해양

강대국들의 입장도 반영하여 EEZ 내에서 모든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상공 비

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도관(導管) 부설의 자유, 그리고 이들 자유와 관련된 해

양 사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에 대

한 해석에서 아직도 국가 간 차이가 있으며 갈등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

을 포함하여 27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경제적활동에 대한 관할 외

에도 외국해군의 군사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후 바다의 폭이 400해리 미

만이어서 중첩되는 수역에 대한 경계획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과거에 공해였던 

시기에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해역이 배타적경제수역이 도입되고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장시키면서 중첩된 지역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UN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고 있지 않음은 1982년 리비아 -투니시아 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연안 국가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범위 내에서 영해를 선포하며 200해리까지 

생물 및 비생물 자원의 탐사개발과 수역의 경제적 개발, 인공 도서나 해상구축물

의 설치와 이용, 해양오염의 방지 및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

하여 EEZ 안에서는 연안국이 전면적으로 어업활동을 관할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어도해역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선포되면서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설

립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관계국과의 합

의원칙’ 을 바탕으로 하여 중간선으로 나누는 것이다.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협상을 진행시키면서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은 입장이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

의 중간선 외측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여 중간선을 중심으로 

경계를 획정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당국자 간에 배타적경제수역 획정협상이 16회 진행된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어도

에 관한 한국정부나 중국정부의 입장은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제한적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

표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에서 한

국정부의 입장이 나타난다.

  한국은 이어도해역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유엔해양법에 근거하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양 국가가 경계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이어도해역






까지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명박대통령도 “이어도 쟁점이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

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건설 초기에 중국의 항의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

치는 지점에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으나 한국 쪽에 훨씬 가까우므로 중간선으로 

획정하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양국이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점에 이어

도가 위치하고 있으나 한국쪽에 훨씬 가까우므로 중간선으로 획정하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일관된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

는데 대륙 국가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중간선에 의한 

해양경계의 획정에 반대한다.

  2006년 9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어도 해

양종합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자 중국정부는 2000년과 2002년에 이의를 제

기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영향을 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국제법 규범에 따라 대화와 

협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할 것이며 한국이 중첩되는 경제수역에서 진행

하는 일방적인 활동을 반대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

 
 



핑을 하면서 ‘쑤옌자오’(蘇岩礁;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

첩된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암초로서 이어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중국당국에서는 이어도쟁점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7년

부터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개 자료를 싣는 

‘해양신식망’은 2007년 12월24일 이어도 관련 항목을 기술하면서 “쑤옌자오는 

중국의 영해이자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는데 중국 

민간단체나 학자들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정부 기관이 

이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2008년 8월 15일 이어도(중국명: 쑤옌자

오<蘇岩礁>)에 대한 최신자료를 올려 “이어도는 중한 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

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면서 “귀속 문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고 밝혔는데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임박한 방

한을 앞두고 이어도 문제가 더 이상 양국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1년 12월 13일 중국 국가해양국은 댜오위다오와 이어도 등 분쟁 수역의 

정기 순항을 위해 최신 해양순시선인 3천톤급의 ‘하이지엔 50호’를 출범하였

다.  2012년 3월 3일 중국국가해양국장인 류츠구이(劉賜貴)가 신화통신(新華通
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해양국이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해 관할해역을 정기순

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현재 해

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발표하자 

한국정부는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ㆍ보

도국장 토론회’에서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 가능성에 대해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

  
  



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수역이 겹치는 문제를 조정하면 자연

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며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16차례 협상했지

만, 아직 진전을 못 보고 있다”면서도 “수역을 조정하는,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

면 자연스럽게 한국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지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패권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도 4개

년 국방 검토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포위 전략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아

시아지역에서 장래에 부상하는 강대국이 호전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함께 울타리로 가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해양강대국들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을 포함한 27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경제적활동에 대한 관할 외에도 외국해군의 군사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2011년에 아시아태평양으로 미국의 외교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지구적 발

전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북한의 핵확산

을 저지하고 지역의 주요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들을 실현하는지 못하

는지가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국은 비대칭전략(asymmetric strategy)에 기반해 미사일 공격능력을 중심으로 

잠수함, 대위성무기, 사이버전쟁수행능력 등을 강화해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A2/AD)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의 해양전략인  

A2/AD 전략은 미국은 물론 적성국가의 해양력이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

(Anti Access)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격퇴(지역거부, Area Denial)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제정치 관념에 입각해서 볼 때 대단히 공격적인 

전략이다.

  지난 2011년 7월 11일 중국을 방문 중인 미합참의장인 마이크 멀린 제독이 

  



DF-21D에 대하여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

모장에게 질문하자 “아직 연구단계”라는 답변을 하여 공식적으로 둥펑-21미사일 

개발을 시인하였다.

  중국의 해양팽창과 미국이 견제하는 패권갈등에 한국이 끼어들었을 때 한국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이어도해역을 포함

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자유로운 통항은 중국의 중요한 핵심이익이 될 것이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은 2012년 9월 25

일 랴오닝 성 다롄(大連)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

리, 궈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역식

을 갖고 정식으로 군 편제에 들어갔다. 랴오닝함은 칭다오(靑島)에 사령부를 둔 

북해함대에 배속되었는데 중국국방부 겅옌성(耿雁生)대변인은 “지역상황을 고려

한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제주도민들의 이상향에 대한 수호의지는 대한민국의 건국초기인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의 수산 및 광물 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주권선, 일명 

‘이승만 라인’을 관보(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공포하면서 천명하

였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8년 이승만 라인을 공포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해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을 전개한다는 내

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2007년 11월에 강창식ㆍ임문범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 사회에 구비(口碑)ㆍ전승(傳
乘)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가 이승만 정부에서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에 의해 대한민국이 해양관할권에서 속하도록 고시하였고,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가 공동으로 학술탐사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 6월 이어도 종

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요충지화 되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

가기 위하여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행사 및 학술연구활동 등을 개최하고

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2007년 12월 6

일 접수되었으며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에 회부하였으나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하고 있어 해양관리업무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점과 이어도의 날 제정 취지를 도

민화합 시책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회송되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 강창식 의원과 임문범 의원은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

과 역경을 극복해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어도의 날을 제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마련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려고하자 외교통상

부가 공식문서를 보내서 반대의사를 전달하였다. 제주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

원회(위원장 안동우)는 강창식ㆍ임문범 의원 등이 발의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2008년 3월 17일 오후 심의하여 유보하였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 3월 14일 제

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국제법상 이어도가 우리나라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도를 소재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

국 등 인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중국의 언론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관련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

국 인민일보사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2008년 6월 27일 보도를 보면 “한국

  
  



이 ‘이어도의 날’을 제정해 우리의 바다암초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

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최근 매년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사실을 보도하고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놓고 한국이 강력히 반발했던 사례와 이어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

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제주도의회는 2008년 6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강창식ㆍ임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 이어도의 기념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나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고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제8대 제주도의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

동 폐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감에서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은 ‘이어도의 날 제정 및 번지 부여’주장을 하였다. 윤상일 의원은 2010년 10월 

2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감을 진행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

를 통하여“외교부가 이어도의 날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고 하고 있으나 우리 영토에 우리가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

는 것은 외교부의 외교능력과 영토수호 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2012년 4월 다시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을 시도하였다. 박규헌 

의원과 강경찬 교육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어도해역에 대하여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

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에 들어온다” 고 밝힌 상황에서 ‘이어도

의 날 조례’제정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4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강경찬ㆍ박규헌의

원이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조례 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공포됐을 때 주변국에 미칠 외교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가 없다”고 밝히면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은 이날 심사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어도를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데다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

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시기를 늦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찬 의원은 2013년 4월 19일 속개된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의 연기요청으로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어도의 날 조

례’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조례제정을 연기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하면서 “정부

시책과 차별화 된 행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우근민도지사는 “현재 외교문제

가 민감한 상태로 손자병법을 최대로 활용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어도해양아

카데미나 이어도홍보체험관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강경찬

ㆍ박규헌 의원님이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 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논란은 상당한 기간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다. 제주의 지역정치인들은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

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제주발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어도문화와 전통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소설가 이

청준이 1974년 문학과 지성 가을호에 “이어도”를 발표하고 1983년 3월 19일 

KBS의 ‘TV 문학관’을 통하여 방송되면서였다. 이청준의 ‘이어도’가 소설로 소개

되면서 제주도민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이어도와 관련한 많은 

활동에 자극제가 되었다.

  이어도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2007년 이어도연구회가 출범하여 활

발한 홍보활동과 연구 업적을 축적하고 있다.

  이어도연구회에서는 2011년 9월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 이어도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대만국립중

앙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이어도 쟁점에 대한 연

대를 모색하였다. 고충석 이사장은 해양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원오션포럼’을 

제안하여 호응을 얻었다. 학술적인 업적을 엄선하여 ‘이어도연구’와 영문으로 된 

‘이어도 저널’을 발간하고 있으며 사진전 및 시집발간 등의 문화역량 강화 및 홍

보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어도연구회가 협력 후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어도 홍보와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양금희 시인이 이끄는 ‘이어도문학회’는 60여명의 문인들이 이어도를 소재로 

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유안진, 한분순, 이근배 등을 포함하여 60여명

의 저명한 문인들이 이어도와 관련한 문학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펜클럽 한



국본부 기관지 펜문학 2011년 9ㆍ10월호에 이어도를 소재로 한 양금희 회장의 

시작품인 “이어도가 보일 때는”이 소개되었으며 한국문인협회 기관지 월간문학 
2012년 6월호에 강병철 회원의 단편소설 “이어도만물상”이 소개되었다. ‘이어도

문학회’의 문학 활동은 이어도를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어도문화를 저변 확

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복희 회장이 이끄는 ‘이어도여성지킴이’도 활발한 이어도 홍보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전 현직 중등교사와 대학강사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할 예정인 제주여성 

이어도지킴이는 향후 교육현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의 체계적인 이어도 지식 

보급과 함께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도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어도 이슈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결성되었다.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 정복희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2012년 4월 8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 21회 왕벚꽃

축제에 참여하여 ‘이어도 바로알기’행사를 진행했는데 3일간에 걸친 행사에서 제

주여성이어도지킴이는 이어도에 대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이어도 위치에 부스 방문객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도록 유도하며 이어도를 적극

적으로 홍보했다.

  이정훈 회장이 ‘이어도청소년지킴이’의 활동은 학업외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현장홍보 활동외에도 카페 등을 이용하여 이어도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어도에 대한 바다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순수한 봉사활동단체인 ‘청소년 이어도 지킴이’에서는 UCC를 제작하

여 이어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 이어도 지킴이’ 카페 회원수는 

108명이다.

  ‘이어도 청년지킴이’는 제주도내 2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어 2013년 

3월 23일 제주웰컴센터 1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이어도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이어도연구회가 출범한 후에 이어도연구와 홍보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어도연구회는 학술연구 외에도 대 국민 홍보와 이어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등 이어도관련 단체의 활동에도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어도가 제주도민들에게 더 친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삶에 이어도문화가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도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제주시민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조들이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발전시켜온 문

화를 꽃피우는 것이야말로 제주번영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

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에게도 중요하다. 지방정부와 기업들도 일정한 역할을 하여

야 하겠지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이어도문화의 계승발전 의지가 정부나 시장의 

활동과 합쳐진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어도 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 국민적인 이어도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획정의 쟁점에서 이어도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어도

와 관련한 문화역사적 논거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획정하는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협상 과정에

서 유엔해양법을 중심으로 자국에 유리한 법리해석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특징 중의 하나인 대의 여론 정치적 관점에서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견은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

게 된다. 따라서 이어도해역의 절대적인 수호라는 국민적의식의 정도는 협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거 제주선조들이 힘든 노동일을 할 때 불렀던 노래 중의 

맷돌노래에서 “이어도 호라 이어도 호라/ 이어이어 이어도 호라/ 이어호민 나눈

물난다/ 이어말은 마랑근가라/ 강남을 가는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엔 해라”

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에

는 맷돌사용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도에 대한 인식도 위축되었다. 따라서 

이어도와 관련한 노래의 제작과 보급은 이어도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중요한 수

단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이어도연구회에서 김희갑ㆍ양인자에게 의뢰하여 제작

한 이어도관련 노래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면 이어도에 대한 인식이 저

변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 시민사회는 이러한 이어도를 소재로 한 문화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맹목적인 민족감정을 배제하며 합리적으로 국익을 고려하는 건전한 시민

사회의 활동이 필요하다. 한ㆍ중 양국관계는 1992년 공식수교 이래 경제, 통상 

분야에서 발전하여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제1

위 수출대상국 및 제1위 흑자대상국(234억불)으로 변화하였고 한국도 중국의 제

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한ㆍ중 양국은 1997년 ‘선린우호관계’에서 2002년 

‘협력동반자관계’로 2007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2008년 ‘전략적 협력 동

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있으므로 우호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어도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이다. 중

국과의 경제적협력과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한 안보협력 모두가 한국에게 필

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게 된다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방향을 잡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셋째, 시민사회는 이어도활동과 관련하여 이어도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양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법리에 맞는 

논리를 전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어도 쟁점이 부각된 것은 유엔해양법이 효

력을 발생하면서 과거에 공해였던 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하여 연안

국에게 관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부상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민사회는 유엔해양

법협약에서 도입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여야 하며 국제관계



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본회의

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

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제주정치인들의 입

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

의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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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odo is one of the main symbols of Jeju, which is described as a painless 

utopia in legends. Ieodo gave comfort to Jeju’s old people, especially the women 

divers. They get comfort and peace of mind from the idea that people who 

go missing at sea actually end up in Ieodo, and that it is a burial ground of 

sorts for lost fishermen. 

The Ieodo submerged rock, located south of Jeju Island and 4.6 meters 

below sea level, is the foundation for the Ocean Research Station, which was 

launched in 2003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udy ocean currents and 

collect data for weather forecasts, and fishery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Culture has been defined as the system of shared beliefs, values, customs, 

and behaviors. Culture represents patterns of life and lifestyle itself. Considering 

this concept, Ieodo culture came from the Jeju people's living circumstances 

and beliefs. Jeju people are familiar with Ieodo culture, because they are 

living in Ieodo culture. It is a common phenomenon in Jeju to see Ieodo 

used in store and restaurant names. This is one way in which the citizens of 

Jeju have long been able to identify with and express their connection with 



Ieod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civil society's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Ieodo culture. Chapter 2 reviews Ieodo culture in Jeju people’s 

lives and the legends about Ieodo. Chapter 3 analyzes the Ieodo issu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apter 4 reviews civil society’s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Ieodo culture. The conclusion, suggests some advice for 

future activities of civil society for development of Ieodo culture. 

Key word: Ieodo, utopia, Ieodo culture, civil society's activity, development of 

Ieodo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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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충석 강병철,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서울: 한국학술정보, 

2013)에 대한 서평

윤 황
선문대 교수

동아시아의 해양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

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은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명백한 역사적ㆍ법리적 근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도 계속되고 있

다. 한ㆍ중ㆍ일의 외교관계가 섬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

서 오늘날 지구화, 세계화 속의 한ㆍ중ㆍ

일 3국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밖

에 없는 것과 같은지도 모른다.

  현재 중ㆍ일간, 그리고 한ㆍ일간 도서

영유권문제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의 ‘이어도’를 놓고 중국이 겉으로 분

쟁을 크게 만들지 않는 채 속으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

리에게, 특히 제주도민에게 ‘이어도’는 역



사적, 문화적, 실제적 섬이다. 제주도가 생긴 이래 이어도는 물밑에 있다가 드러

나온 파랑도의 섬이고, 오랜 역사 속에서 제주도민에게 늘 희망과 기대감을 준 

피안의 섬이고, 비록 물밑 4.6m 아래로부터 시작된 암초지만 현재 해양과학기지

를 품에 안고 있는 기지의 섬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주도의 섬, 이어도가 오늘날 

더욱 중요시된 이유는 해양경계획정,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해양권에서 차지하게 될 아주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가진 이어도문제는 제주도민, 한국민 모두가 진한 애정을 갖고 끝없는 관심을 갖

고 살아가야 할 국가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출간된 고충석ㆍ

강병철의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시사해주고 있다. 

  이 책의 기본적인 시각은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현실주의나 기능주의

(자유주의) 시각이 동아시아 해양분쟁에서는 적실성이 약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각으로 민족주의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민족주의가 그동안 한ㆍ

중ㆍ일 3국 간 관계의 분쟁을 촉발하는 동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

들이 동의한다. 민족주의가 역사 및 영토분쟁의 핵심 동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

론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이 책은 그다지 새로운 접근은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족주의 시각을 가지고 중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와 사례를 총체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우리 학계에 이어도에 관한 민족주의적 시각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어도와 관련된 몇 편의 연구들도 주로 국제법적 접근

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연구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따

라서 이 책은 이어도 이슈에 대해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한 독창적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충석ㆍ강병철의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는 이어도를 둘러싼 한

ㆍ중간 분쟁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이 이어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시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대비

한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묘미라고 이해된다. 



  이 책은 단지 시각 면에서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책은 

중국의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정책과 해양전략에 대해서도 일목요연

하게 다루고 있으며, 중국의 민족주의를 대외관계와의 연계 맥락에서 그동안 발

생했던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외관계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민족

주의적 대응의 특징이 적실하게 분석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된 중국의 민족주의

가 이어도 이슈로 확산될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

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이어도 분쟁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에 관한 국내 초유의 역작이라 평가할 만하다.

  또한 이 책은 중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진화, 그리고 중국의 대외관계에서의 

민족주의의 이용, 나아가 21세기 ‘중화민족주의’의 천명 등을 세심하게 분석했다

는 점에서도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서 이 책은 중국 민족주의에 관한 탁월한 분석서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 책은 이어도 문제에 대한 본질과 중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 민

족주의와 이어도 이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어도 이

슈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언론의 이어도 이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분석적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곧 우리의 입장에서 다각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

는 대목이다. 이 책은 중국이 이어도 문제에 민족주의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

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응전략의 아키텍쳐를 체계적으로 구성

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대응

의 틀로 갈등에 대비한 반응적(reactive) 전략과 협력에 대비한 주도적(proactive)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어도 분쟁의 다각적 전략의 기본 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나아가 다층적이고 다자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응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필자들이 이어도연구회라는 사단법인을 조직하고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를 책으로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 분야와 이슈에 대한 전문성



이 돋보이며, 대응 방안 역시 일방적이고 일차원적인 대응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이어도 분쟁에 대한 이해와 특히 중국이 민족주의적으로 이어도 문제에 대

응할 경우에 대비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들이 모색되고 준비되기를 

기대한다.




